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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남북한 관계가 최근 경색일로에 있다. 현시점에서 정치 · 군사부문에서의 돌

파구 마련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낱북한 관계개선은

비군사적인 신뢰구축, 그 중에서도 양자간 수용 가능한 분야는 毛제협력과 환

경협력이라 사려된다.

환경협력에 핀한 한 정부차원보다는 비정부(NGO) 차원에서의 접촉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바. 그 대표적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지난 10월20-21일 양일간 방콕의 츌라른콘대학과 연세대학교 동서문

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

아시아 환경 및 개발에 콴한 국제회의'에 북한

측에서 5명의 대표단(단장 : 백영호 반핵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

했고 양자간 환경협력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그러나 방콕의 경우

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Green Cross(한국대표 : 김상현의원)가 지난 2월 Green Cross 한국지

회 발기시 북한측 대표를 초청코자 노력했으나 실패에 그 친 바 있음.

-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 최열> 역시 북한측과 NGO 차원의 환경협력

을 유도키 위해 일본, 중국, 미국(주유엔 북한 대표부) 등을 통해 우회

적으로 접근했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실정임.

- UNESCO 한국위원회 역시 UNESCO MAB 동아시아 협력위원회(참여

국 :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북한)를 구성하고 북한측과의 협력을 모 색

했으나 북한측 참여 거부로 실패에 그쳤음.

이상의 사례를 볼 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협력 역시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콕환경회의에 참석했던 북한측

관리 및 학자들의 동향과 한국의 환경관련 NCO들의 대북한 교 셥사례를 비추

어 볼 때, 종래와 달리 북한吟이 환경문제에 대해 점진적으로 관심을 표명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yk 위 글온 
'

95년도 위촉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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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한 환경협력 접근방안

가. 정부 중심보다 민간 중싱의 촨경협력 추진

헌·斗 인사들의 일]<13·동향으로 보 아 정부간 환경'인릭 추진은 어려울 짓으로

旦인다. 북한측이 지속리으로 주장해 온, 정치 · 군사관이·의 일짤타결이 선헹

되지 않는 한, 촨경분야에서의 Al빌리
,

헙럭을 수용힐· 젓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ttf리·서 촨징관련 민간 NCt0를 적극적으로 촬용, 민간부문의 환경헙럭을

우선 성사시키고 이물 )크데로 징부긴· 11럭올 -T도하는 것이 효과적 1曾11]으旦

사러毛다. 骨론 먼간부문의 데넉- 쵠·겅힙력은 정부와의 긴밀한 사전조율하에

이루어지야 힐· 짓이다,

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보완성 강조

북한과의 콘1·경입럭·의 추진함에 있어 환경보진의 당위성애 데한 과도한 강조

는 부한측의 참여를 위축·저해한 수 있다. 아직도 북한촉은 환경보전의 강조

는 질· 사는 나라들의 사치성 제스%·어로 싱1각하는 겅향이 있다. 십지어 신진

국의 촨겅보진 노력을 부한의 경제1虛'7'1合 저혜하기 위한 음모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의 십각한 겅제상핑-을 감안한 떼 이같온 게인성울 베제할 수는 似

合 깃이다, 따라시 환겅보조1과 겅제적 효과의 보왼·성合 인지시키고, 이 분야

의 게선各 위한 납북한 
'켜릭合 

제시한 수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촨

경문제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물적 생신·럭의 증대에서 수

먼리는 섯이 아니라 생산셜비의 비--(성, 에너지 사멸·의 비효율싱, 그리51 환

경게 의 부재 兮에서 1;hI]하는 깃이라는 졉各 7지시키고 이 7야의 기合헙

력合 -H-IL管 i 있合 짓이디·.

이외. <l-린, 다음 세 가지 억주1AL야骨 고리헨· 수 있다.

칫쩨, 촨겅과 징제 양자의 조 촤를 기.저오기 위헤서는 새로운 입지애 기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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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만을 신설하는 투자방식보다는 기존의 기반시설을 개선 . 향상시키는 투자방

식이 효과 이라는 점을 인지시키며,

둘째, 산업공해 등 경제관련 현안 옷지않게 중요한 것이 산럼苟손의 방지

등 자연환경보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

이며,

마지막으로 북한이 이미 Global Environmental Facilit y (GEF)를 통해 요

청한 환경분야의 지원사항들을 면밀히 조사· 검토한 후 이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적 · 재정적 지원울 모 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남북 양자간 논의에서 다자간 논의에로의 전환

환경문제가 낱북간의 어떤 논의 못지 않게 정치적 요소가 강한 의제라는 점

을 같안할 때 다자간 틀을 통해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92

년 12월 중국 국가환경보호국과 북한의 환경보호 및 국토관리총국(조영남)

은 환경보호분야 상호협조 및 교류틀 위한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은 중국과

93년 10월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톡히 팔목할 만한 남북한 환경협

력 성과로 지난 5월말 북경에서 체결된 
'

두만강 경제개발 지역과 동북아시아

의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 의 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 

수 있는 방법이 모

색되어져야 한다. 북한은 북서태평양해양환경보존계획 (NOWPAP)에도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양오염감시와 측정을 위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했다. 따라서 이 과정에 대한 파악과 지원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지난 10월 회의에 참석했던 백영호는 북태평양-동북아시아 환경포럼 참가

등 다자간 논의에 적극적 참여의사暑 보인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협정, 양

해각서, 다자간 논의구조 등의 틀을 통하여 :산성비 및 월경성 대기오염 문

제', 
'

황해오염 현촹조사 및 환황해 관리계획 수립', 
'

동해 핵폐기물 투기' 등

북한에서 적극적 입장合 견지할 수 있는 다자간 논의 의제를 개발하고 북한과

중국 · 일본에 제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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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환경 인식 공동체(Epistemic Comm n it y )의 점진적 형성

다른 어띤 분야보다도 촨경旻제는 상호인식의 공감대릅 형셩할 떼, 효과적

인 의사소통이 가2-하고 0에 따른 상-호 수용가능한 대안모색이 이-7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분제 인히에 있이서 님-뷰'한간에 
'힌지한 

인식의 피리

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짐이다, 이릴'온 상쵱-하애서 남북한 환겅허

럭울 추진한다는 젓은 무칙 어렵다)l- 펑가'管 수 있다, 따라서 꽈한吟 인사듣

이 卷경문 의 직시성 및 죠1각성을 호1신적으로 인지하고 이 뵨야에 데한 체게

적 지식을 회득함 수 있도록 안과 밖의 이쪼1을 조성해 7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d과 게선 없이는 났북 환깅기리은 공수표애 지나지 않을 깃이

다,

3. 정부간 환경협럭 의제

징부간 협력온 다자간 협력과 양자긴 벼럭으로 나누어 중요 협싱-의제暑 고

러할 수 있다.

가. 다자간 側력 구조에서의 의제

03 두만강 유역게%但'에 따른 
'

촨경염1·리 및 왼·촤게식' 수립파 
'

촨겅영향펑

가' 이헹과정에 적극적 참여(남.꽈한, 중, 러, 몽골)

% 산성비 및 월겅성 대기오 ] 물질의 반생원인 1길 피해힌핀- 조 시외. 중

<i'f에 대한 공동오/장논의 (남·북힌·, 중, 일)

卷 촨촹해해양관리 계시 수%5(닙'·색촉1·, 중)

卽 동헤상의 핵패기물 
'한1황 

/$-동조사위우1최 구셩

的 면종위기애 처한 동시물 보호 d한 호1약(CITES)에 I f한 기.R]유도

및 7% 동식불의 남뷰1(의 if지추진(헙약 미기-입<·f인 북w촨과 민족내

44



부거래 개념으로 직접교역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주요 동식물(사향노

루, 곰 등>의 남획이 가능(CITES 사무국, 남·북한 등)

卷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계획(MAB, Man an d Bios phere)에 공동참여 :

북한의 경우 주요 동식물의 서식현황과 보존정책 등을 강조하고 있다

는 점에서 상효협력이 가능

나. 양자간 협력구조하의 의제

m 정치적 의미가 큰 협력과제 추진 : 환경공동체선언, 비무장지대 및 생

태평화 공원 조성 등 북한에서도 정치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남북 당

사국이 주체적으로 논의 가능한 환경의제를 설정하여 제안할 때 혈싣

적 가능성이 있음. 특히 김정일의 능력에 대한 선전 중 그의 환경문

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력(60년대 이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정치적 접근은 무엇보다 현실적일 수 있음.

倦 환경관련 볍률제정 : 북한의 겪우 환경법의 하위법규 체계나 규제정책

이 미흡함. 따라서 남한의 환경관련 정책이나 시행규칙, 규제 매뉴얼

등의 자료공유는 북한 환경정책 발전에 효과적일 수 있음. 현재 조선

반핵평화위원회가 UNDP 와 함께 하고 있는 평양 Internet 망 구성작

업과 한국 YMCA연맹과 UNDP가 진행하고 있는 SON을 연결 상효

교 류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할 수 있음. 특히 환경협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공동작업을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

그 대상온 다음과 같다.

- 전국 주요하천 현황과 오염도 및 보존 실태

- 전국 녹지의 상태

- 공단별 현황 : 업종, 오염원별 부하량 및 처리수준

- 전국 대도시별 환경실태 (대기오염, 쓰 레기 발생, 생활하수, 녹지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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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o]1너지원 및 자원링1

倦 卷깅판련 투지- 제정 1릴 기舍지원 : 부한 산인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룩

OEF릅 등한 재징지원과 묘목 둥의 지우f 가농성 어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달어 대기오엄 방지 기술, 수질 정화처리 기술,

그리)( 더 나아가 칭징기舍(Cleiin Technology) 둥을 유·무상으로

공이하는 방인·을 남북 촨깅힙럭 의제에 포합시킬 수 있음.

O 에니지 효·R-싱 게선투자 : 한국이 GEOD에 기·입하게 되먼 기후 변화

1익·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省재 35개국)에 한국이 추가힐 가능

성이 있읍. 省재 온실가스 감축방안 중 하나로 공骨이헹(Joint Im p le-

men tat ion)이 논의되고 있음. 향후 이 제도가 활용될 때 북한의 온실

가스량의 긴·축을 위힌· 남한의 투지.행위는 남한 자체의 갑축할당량 dL

t의 吟소릅 가지올 수 있기 때문예 북한의 에니지 효율성 제고와 납

한의 깅제적 효과의 상호만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향후 적극

김토 가능한 정잭오1.

卷 남북한 환·깅71약 치1이

이미 남북한은 1992넌 6월3일부티 14일까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

이로에서 개최되있닌 l 
'

유311 촨겅개1敍·최의(UNCED)」에 참가하이 환

경에 대한 인공직 파괴를 I)]-으떤서 경제의 발전과 빌'을 위한 제1io·

우1칙을 il-정한 l 리-f신인」과 긱·종 협약에 가7)한 비· 있다, 따라서 이

깃의 이-x에 필요한 사항들을 싱·<A 려약으로 체테하여 강Zll할 괸요기·

있디.,

칠재 국제적으旦 보];9 이· 1 50여게의 한毛핀-런 협약이 존재하511 있

다. 이는 최3의 2.t린 리·e.J:/-라고 하는 판경무억hY-제와 관$1하여 매우

중요한 1천수로 등장하2il 있다. 이에 대한 공-i-의 연구를 실시하여 공

i 대처방안올 마런하이야 한디-.

<·r의 에너지 소비를 5/-제한 기후변촤 방지헙약, 생骨지·우1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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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보존과 기술개발을 규제할 생물 다양성 협약, 오존층 파괴 물질을 규

제할 몬트리올 의정서, 각국의 폐기물 이동을 규제할 바젤협약, 해양

생태계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런던 덤핑 협약 등 모두가 환경과 관련

하여 국민들의 생활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국제적인 협약들이다. 이것

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준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卷 환경오염 공동감시체제 구축 및 전산망 개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가 환경관련 기초적인 오염원에 대한

감시체계이다. 갚시대상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국 주요 대도시 지역의 환경상태 파악

- 전국 주요 하천 · 효소와 해안의 오염

- 전국 주요 공단과 인근의 환경상황

- 전국 주요 생태보호지역 감시 활동

- 한반도의 원시자연 지역 감시

이상의 감시 결과를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가 이루

어지도록 한다. 이것을 통하여 전반적인 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이 마련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주요시설의 재배치나 투자계획, 국토이용계획 둥이 마련

될 수 있다.

4. 민간수준의 환경협력 의제

s

남북한의 국내정치 구조로 보아 민간수준의 협력은 기본적으로 제약되어 있

다. 특히 북한처럼 민간부문이 당과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는 경우, 민간

부문의 협력은 어렵다 하겠다. ]러나 환경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이라는 점에

서 다음 분야의 남북한 민간교류 의제를 정부수준에서 적극 주선 · 지원해 줄

y 있을 것이다.

- 남북한 동식물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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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 기님吾 공동이서 반간

- 비무장 지대에 데한 공동 셍태조사

- 납뷰한 콘1·겅니서 공동작성

- 중국의 오엄물짇에 의한 한반도의 영힝·

- 오j진강 셍태게에 대한 공동조사

- 남북한 촨겅학자 교환언구

- 생 보존지억 조사 밋 실정

- 띰昏 또는 1씽종위기 동식물 실데

1괴나 한가지 -7념할 사항 데41집근에 있어 한국의 환립권·련 민간 NCO

간의 과당 경합이다. 이有이 데북접근에 있어 . y위暑 11하기 위한 과당깅젱]은

북한측에 불필요한 이집을 주는 동시 남북 촨경헙력, /'l- 자체를 저해한 수

있다. 따리·서 만간수 의 대북협럭온 정부의 사전 조징 · 조合하에 이 어지야

할 깃이다.

5. 맺는 
'

省-邑적으로 힌 시졉에서 남북한 촨겅협럭은 그.리 용이하지 僧다. 그러나 북

한 체제를 위호]하지 않으며 북한의 깅제반전을 리 · 간7]리으로 지원해 7는

각도에서의 의제 실징 및 교 1]을 추진한 떼 납북 횐.겅려러은 기.능하리리- 본

다, 한가지 A[- 짐은 이같은 
'

Win-Win' 가절이 한국의 국니]징서에 일마니.

부호]·할 짓이니· 하는 짐이다.

지난1%tI 쌀 지우1에서 니·나1J· 것지힌 헙싱'유도骨 위한 과도한 양보는 <·f네징

치적 반대들 -8-도曾 수V 있디.. 떼문 헌 시접애서는 다자간 수준에서 맨간

기구롤 이용한 간주] · - (최적 11근이 보디. 효과적인 수 있다고 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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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 쌀지원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김 명 기

(명지대 볍학과 교수)

< 차 례 >

l ,. . . l
l .. . ... .. .... .. .. 

. l
l ,. .. .... .,.. .. .. l .
l ,.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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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 정부는 1994년 8월 15일 광복접 경축사를 통해 북한동포에 대한 동

포애의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곡물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

의를 했으며, 이는 1995년 3월 7일 
'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반복되景다.

1995년 5월 26일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이 필

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절차문제의 협의를 위해 쌍방

당국자간의 접촉을 제의했다.

1995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북경에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접촉이 있었

으며, 21일에 남북한의 당국 대표자간에 
'

쌀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

다.

동 합의서에 의거 1995년 6월 25일에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박용도와 조

선 삼천리총회사 총사장 김봉익간에 쌀제 에 관한 계약서가 체결되었다.

1995년 6월 29일 정부는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대북 쌀지

원에 소요되는 자금 약 1,845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도록 의결하였

다.

본고에서는 정부의 대북 쌀지원 콴련 제반조치의 합법성 혁부를 논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0 먼저 남북한 당국자간에 서명된 
'

쌀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범

적 성격부터 명백히 규명하고 io 정부의 대북 쌀지원이 
'

헌법'에 위배되는지
5

의 여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남북협력기금

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申 위 글은 
'

95년도 위촉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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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

1995넌 6윌 브일 북겅에서 서tg된 닙·J;l-대표단간의 
'

낄협력에 관한 힘·의서'

기- 우리 
'

힌5%' 제60조의 5-l-징에 따라 괴-최의 동의를 얻어 체결되어야 하는

깃인지의 여부를 省정하기 위해서는 동 키·의서의 범적 이 
'

조 약'이니· 아

니니·의 문제부리 주]토헤 보아야 한다.

일반직으로 국제1Al상 조약이란 
'

국제It 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시적 합의'

骨 말한다.

'

쌀헙력에 괸·한 힙·의서'가 
'

3 1제fry] 7체긴의 문서애 의한 명시직 합의'인가

에서 문제되는 짓은 남과 닉이 
'

국 뱁 주체'인가 하는 접에 있다.

국제빕의 주체로 
'

국가', 
'

국제조리', 
'

개인'이 있으며, 그 이외에 국가에 준

하는 
'

교 전단체'가 있다.

이들중 조약읍 체질합 능력울 갖는 주치1는 이易비. 
'

%동적 국제법 주坤'인

국가, 국제조식, 교진닌·체에 한하머 
'

수동직 <'·r제1&] 주체'인 개인은 조약체걸

능력合 갖지 못한디·.

요 
·1대, 

조 약온 
'

국가외. 국기·'간에만 체省되는 것이 아니라 
'

국가와 국제조

최'간, 
'

국가외. 교조1단체'긴·, 
'
5 [제조려과 국제조기'간, 

'

국제조직과 교 전단체'

긴·, 
'

Ii(진단체와 고(진단체'간애트1 제릴 )다,

'

骨 협더에 관한 함의서'의 당사자 J 
'

남'과 
'

북'은 국제법싱- 국가인가
'

남북기본합의서'전문은 
'

쌍방사이의 V(졔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V{·게가 아

9 것'이라고 규징하]1 있다.

이는 님'한과 %-한괴·의 관게애시 남도 ·f+도 AL두 
-3-가가 

아니라는 뜻이 이.니

라, 남한의 입장에서 tO된 납'은 국기·이나 북은 국가가 아니라는 旻이미, 북한

의 V장에서 보면 북은 국가이나 님·읜 국기·가 아니라는 旻이디-.

fl리51 '

국기·기· 아니다'리·는 아무 :l 규징-奚- 두고 있지 않다. 따리-서 U깃2

일반 0제141에 의헤 헤석된 수)/]'에 似으며, 일1;J국제법에 의할 때 그깃온 '

교

폴2



전단체'연 것이다.

'

민족 공동체의 구성체'라는 개념온 국제법상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이는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었다.

다음과 같은 논거로 
'

쌀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제법상 
'

조약'으로 본다.

첫째, 주체의 면에서 볼 때 동 합의서의 당사자는 서명에 표시된 바와 같이

국제법의 주체인 
'

대한민국'국가와 
'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교전단체)'이다.

둘째, 
'

쌀협력에 관한 합의서'상의 분쟁은 
'

본대표단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라고 규적하고(제7항) 
'

상사중재' 또는 
'

국내제한'에 의해 해결한다라고 규정 
'

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합의서는 계약이 아니라 조약인 것이다.

셋째, 
'

쌀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명칭이 
'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조선삼천리 총

회사간의 계약서'처럼 
'

계약'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

합의서'로 표시되어 있

으므로 
'

骨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넷째, 
'

쌀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

대한무역진훙공사와 조 선삼천리총회사와

간의 계약서'처럼 
'

국제화물해상운송조약'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바(제4항) 飯

으므로 
'

쌀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계약이 아니라 조약인 것이다. 왜냐하면 만

일 이를 계약으로 보면 
'

쌀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준거법

各 지정하지 아니했으므로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행위지법인 중국의 민법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요컨대, 
'

쌀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대한민국(국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교전단체)간에 체결된 국제법상 조약이며, 이는 일종의 
'

경제 원조, 협력

조 약%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

3. 대북 쌀지원의 위법성 여부 검토

가. 헌벙의 위반 여부

I

우리 
'

헌법' 제60조 제1항은 중요한 조약을 체결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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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다음과 같이 규징하2il 있다.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상에 괸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差통付暫해조약. 스권의 제약에 판한 조약. 강화조약, 국2[나

국민判게 중대한 재羽적 부耐營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

약의 체셜. 비준에 대한 동의권營 가진다.'

'

씰· 입력 관한 합의서'는 띵벡히 
'

국가나 국민 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된다. 따라서 y 합의서는 국최의 동의를 얻어 체걸되어

야 하는 조 익·임에도 불구하고 국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깃으로 된다.

/1리나 
'

쌀 협럭에 관한 합의서'가 
'

남북기본함의서'의 이헹을 위한 함의서

죽, 
'

낱북기본합의서'의 하위 고%1으로서의 합의서리·W 이는 힌법 제60조의

규징에 의한 국최의 동의릅 요 하는 조약이 아니라 한 수 있디·.

만일 i) 
'

남북기본힙·의서'에 의거한 
'

교 骨· 힙력 부%'習-의서'의 규징과 
'

남북

교 류.'협럭공동위원최 구성 · 운엉에 꾄·한 합의서'에 의거 
'

남북교류·협력공동

위원회'의 71·의의 헝식으로 (제4조) 
'

찔 헙릭에 관한 합의시'를 체걸慷다W,

또는 ii) 최종 함의서暑 작성하는 과징에서 
'

남북기본管의서'의 이행을 위한

짓이라는 그정을 
'

쌀 헙력에 관한 한의서'에 두었다먼, 
'

싼 협럭 관한 하의

시'에 [l]한 국회의 동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게 된다.

어기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논리성, 일괸·성을 절한 탄펀성, 일회성, 싱-W

촹처리싱을 갖는 짓이라는 비판을 빌게 된다.

또한, 
'

쌀 
'히릭에 

관한 합의)%-l'가 
'

게약'이라면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최

의 동의분제는 제기되지 이.니한다.

'

싼 협력에 괸한 
w합의서'暑 '

게약'으료서의 성러울 부여하기 위헤서는 합의

시 중이] 계약으로 놀 수 있는 조힝·, 예컨대, 
'

F젱은 상사중재로 해결'한다.'

또f 
'

준거1&1은 1980년의 국제 물+f 매매에 괍1·한 비%나 꾸]의C이데.' 라는 등

의 조항名 두있이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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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毛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전적연 법적 검토를 하지 아니했다

는 비판을 받게 된다.

요컨대, 
'

쌀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은 국제법상 
'

조약'이므로, 이

는 
'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되어야 하는

조약인 것이다.

나. 낭북 교류·割력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교 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싶의

하기 위하여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暑 설치하고 있다.

동법 제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피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惱력어1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겯하2l 위하여 통일원에

남북교류헙력추진聖의회를 둔다.

그리고 동법 제6조는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관해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惱의호1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留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 · 조정 및 고1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吾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으1 협

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게平처간의 협력 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으1하는 사항

정부가 대북 쌀 지원울 할 깃인가의 여부의 정책문제를 섬의 - 의毛하는 것

은 상기 제1호의 
'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헙의 · 조 정'과 제7호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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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에 헤당되어 협의최의 섬의 · 의진 사항에 해당毛디·고 본

다. 그러나 그 이피의 제2호 대지 제6호애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

님·북후1력기급5!]'은 남북협릭기금의 운엉 · 관리하에 관이 헙의최의 심

의를 기치k전F 제7조 제4항에 니·음과 같이 규정하<it 있다.

기금의 운吾·핀'리에 관한 다음의 사題'에 대하어는 남북교류·헙력에

관한 범률 제4조의 3가정에 의한 남북-'고류협럭추전협의회의 A「의를

거처0[ 한다.

1, 기금 운용·s·리에 :3한 기본정첵

2. 기금岳岳계획

3. 철산보고사항

4. 2 1타 통일원장관01 亂3.하다고 2J정하는 사항'

정부가 데북 쌀 지원各 위헤 납북려리기급各 사용하는 문제를 심의하는 깃

은 상기 제4호의 
'

기타 昏일원쟝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향'에 해당되이

헙의회의 심의사힝·에 해당린다고 본디.. 그러나 그 이피의 제1호 내지 제3호

에는 헤당되지 아니한다,

정부가 데북 %f 지윈名 위헤 
'

%9 6월 29일 납북교류협럭추진협의최의 심

의릅 거친 깃은 i) 
'

71부 교·7·7]력에 관%l· 볍률' 제4조 제1호에 의거한 젓인

지, 또는 ii> 
'

남%곡]릭기3 1' 제7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한 깃인지, 또는 iii)

위 양지. 족. 위의 i) 및 ii)에 의거한 짓인지 최의록을 보지 아니하고는 망빽

히 알 수 없다. 1간일 i)의 겅 라<9 ·징부기- 대닉- 씰· 지원 정첵을 수맵] . 시행험·

것合 남북교류협릭추진협의회에서 심의 · 의길한 짓이머, iO의 경A-라민 정부

가 대북 씰'지우1合 위 소요되i. 지.骨 · 납부8]릭기3에시 사용하기로 십의 ·

의결省 짓이며, iii)의 길t-라민 위의 양자, 즉 위의 i) 및 ii)暑 심의 . 의결한

깃으로 된다.

i)의 겅A-는 
'

남박 교 류· 협리 곤F힌· l-)f骨' 제4조 제1호에 의거한 깃으로

남녁교퓨헙릭추진거의최의 길의는 껴·법직인 깃이지민·, ii)의 길우는 
'

님·북헙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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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 제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한 것이라 할지라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

회의 결의는 위법한 것이다. 왜냐하면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

한 사항을 동법 제7조 제4항 제4호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0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낱북협력기금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심의 · 의겯하기 위해 남북교류추진협의회를 소집한 위원장의

소집 행위는 
'

남북협력기금법'위반이며, 또한 ii)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자급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하도록

심의 · 의결한 행위도 
'

납북협력기금법' 위반 행위인 것이다.

요컨대, 정부가 대북 쌀 지원 정책을 수립 · 시행할 것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

의회가 심의 · 의결한 것은 합법적인 것이지만, 그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남

북협력기금에서 사용하도록 심의 · 의결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고

소집한 위원장의 행위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도

록 심의 · 의결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다.

다. 남북협력기금법의 위반여부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7개항목에 한

정하는 한정적 규정을 두고 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l. 남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

2. 문호[·叫會·체육분0[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지원

3. 교역 및 경제 겹[ 협력사업을 촉진하고l 위하여 소요되는 재금의 님

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 남북교류.혐력을 촉진하)l 위하여 梧전등 대금결제의 편의롤 제

공해 주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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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과 금뮴기관으로부터 데署령령01 정하는 비지정 통촤의 인수

6. 기타 민족의 신뢰외. 민족곰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割력

어1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들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차입금 및 체切으1 원리금 상射

7. 기但의 조성·운욤 멸 ·단리를 위한 겅비의 지출

첫째, 제1호는 
'

낱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지원'으로 51-정되어 있는1·Il-, i) 우리 정무의 데북 쌀 지원o]l 소요되는 자

금은 
'

납북의 주민의 남북간 왕레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지 鶴'各 뿐만 아니

라 ii) 대북 쌈 지원에 소요되는 자규은 우리정부가 주제로 骨合 북한에 제공

하는 짓이며 남한의 시민이나 단체가 주체로 41한이1 쌀을 제공하는 젓을 지원

헤주는 깃이 아니므로.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정부의 데북 쌀 지원 헹위는 제]호에 해당되는 행위기· 아니다.

吾쌔, 제2%는 
'

문촤·학술·坤육J(야 헙틔사업에 소요되는 지.큼의 진부 또

t 일부의 지毛'으로 5<-정히Jl 있는 비-, i) 대북 W 지원이 
'

문회-·w학술·체A

(이· 혐력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머, ii) 대북 骨 지원의 주체는 -(리 정부이며

이른)·11- 
'

헙럭사71'울 하는 남한과 낙한의 주1 J(l;y]인 · 단체릍 $함)이 아니다,

따라서 E-리 정부의 대북 骨 지원은 제2호에 3f정핀 
'

자급의 진부 또는 일부

의 지 l'에 해당되지 아니힌·니-.

셋쩨, 제3호는 
'

교 의 및 경제분야 협럭사 ]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

금의 납북한 주민(1/i인 · vI체포함)에 대한 지원 또는 자'로 57-정하고 있다.

i) 우리 징부의 대북 쌀 지윔1은 
'

71%사71'에 헤당5]지 아니하1)], ii) 대북 씸

지원의 7체는 우리 정부이미 이는 
'

남-t]-한 주-민'에 헤당되지 아니한다. 따라

서 -Y-리 
. 징]{r의 대칙 骨 지원은 제3호 헤딩되지 이-니한다,

넷쎄, 제4호는 
'

념'북 교 류·리허各 촉진하기 위하이 환진 동 데금긷제의 펀

의를 제공해 주거나 자骨울 - - 자해 주는 금융기꾄·에 대한 지.骨지우1 손싶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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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수'로 규정하고 있

다. 우리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이 0 
'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금융기관

에 대한 자금지원 손실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ii) 
'

금융기관으로 부터 비

지정통화의 인수'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香 아니라, iii) 대북 쌀 지원의 주체

는 우리 정부이며 
'

금융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북 쌀 지원 행위는 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니

다.

다섯째, 제5호는 
'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

업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은 
'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

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할지라
I

도, D 대북 쌀 지원 행위는 
'

자금의 융자·지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또한

이는 io 
'

남북교류·협력울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다.

정부는 정부가 스스로 주체로 되어 북한에 쌀을 제공해 준 것이며 남한의

주민(법인·단체포함)이 주체가 되어 북한에 쌀을 제공해 주는 행위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은 제5호아 해당되지 아니한다.

여섯째, 제6호는 
'

차익금 및 채권의 원리상환'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정부

의 대북 쌀 지원이 
'

차익금 및 채권의 원리상환'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검토를

요치 아니한다.

끝으로, 제7호는 
4

기금의 조성 .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웜1으로 규정 
'

하3 있는 바,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이상의 
'

남북협력기근법'의 규정에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은 해당되지 아니하

며, 이는 동법울 시행하기 위한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아도 명

백하다.

동 시행령 제7조는 기금의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8조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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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요건을 37정하고 있는 바, 이들 AT징은 모7 정부가 리집 시헹하는 사

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짓이 아니라, 남북

교 류·협력사7]을 히·는 자를 지원해 7는 절차와 요긴을 ilL정하 t 있다.

요킨대, 정부의 대북 찡' 지윈에 소요되는 지·금을 님'북협력기급·에서 사용한

것은 
'

남북헙력기금법' 및 
'

남북협럭기금빕시-srn링'의 5]L정에 3거가 없는 깃이

다.
'

닙-녁-헙릭기011]' 제7조 제+항은 
'

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한디-.'고

-i)L징하고 있으므로 내북 쌈 지71에 남·l(협럭기금을 사용한 깃은 통일원장관이

위1%한 운용·관리骨 한 것으로 핀다.

5. 결 론

이상에서 주1旦해 Al 비·의. 같이 
'

骨 $럭 핀·한 합의서'는 데한민국(국가)

과 조 신빈주주의 인민공화국(교조1딘체)간에 제걷毛 
'

조약'이며, CI-깃은 우리
'

힌범' 60조 제1항에 6'쥰징핀 
'

국가나 <T민 게 중데한 제정적 부답을 지우

는 조약'에 해낭되어 o [최의 동의를 얻이 체짇함을 요하는 조약이다.

따라서 
'

쌀 협럭에 관한 합의서'룰 
'

게약'으로 보아 7리 
'

힌1錦' 제58조의

적용을 반는 짓으로 IL러는 젓은 지나친 무리이다.

1한 정부가 스스로 대북 싼 지원을 하먼서 O. 骨 위헤 소요되는 자금을 
'

남

북협력기급법' 제8조기· 주민(x%1인 · 단체포함)이 弔하는 남북교류.협럭 사업

을 지울1하기 위헤 사용하도록 규정한 남북협 기骨에서 사벙-한 짓은 동 71 제

8조룔 위반谷 깃이다.

또한, 데부 骨 지원各 위헤 소요되는 자금을 남북기럭기R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님·<교류헙%추진헙의회의 71의 · 의짇욘 남%-협러기3의 용도를 5<IL정한

'

닙'낙협력기311]' 제8조의 5:It-정을 위빈·한 깃이다.

'

힌1/]' 제60조 제'[힝·의 위반분·제의 기는 
'

닙·4추기뵨힙·의서'의 시헹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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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

쌀 협력에 관한 합의

서'에 . 규정했더라면 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젓이며, 
'

남북협력기금' 제8조의

위반문제의 제기는 정부가 스스로 대북 쌀 지원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일반

사적 단체가 대북 씰 지원을 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이

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법 논리적 요구를 떠나 통일정책은 국맨의 합의를 기반으로 수

립·시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에서 볼 때 대북 쌀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든 국회의 동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본다.

시간을 두고 국민의 일반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특수의견을 알일

이 검토하여 일관성, 논리성, 체계성 있는 신중한 통일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

을 모든 국민은 희망하고 있음을 정부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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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연계 통신이용 보장방안

전 민 주

(한국통신 남북협력부장)

l l
l 1. A-i 론 l
l 2. 目 5[l l
l ·. 朝利罷 韶訓 訓聰 l
l 4. 남북간 夏류 . 과 통신 욤 凰장 안 l .
l 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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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작금의 낱북관계는 어느 누구도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심히 답답한 상황에

. 처해 있다. 작넌에는 미국의 전대통령인 카터의 중재로 남북정상회담이 합의

되었으나 돌연한 김일성 사망으로 취소되었고 연이어 조문파동으로 냉각의 길

을 걷다가 10월 북한 핵문제 관련 북·미간 제네바 협상이 타결되고 이어 11

월에는 우리 정부측에서 남북경협 놜성화 조치를 발표한 후 대기업을 중심으

로 한 밀은 기업체 대표단이 방북활동을 수행하였다. 대북한 투자를 위한 타

당성 조사와 함께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합의들이 도출되었으나 남북관

계의 소강상태로 기대 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하였고 금년 6 월 북한의 식량문

제가 수면 위로 부상함에 따른 대북한 쌀 지원 합의가 이루어져 우리의 국적

선에 우리가 생산한 쌀이 실려서 북한의 청진항에 입항함으로써 다시 한 번

희망의 빛이 한반도를 비추는 듯하效다.

그러나 순수한 민족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쌀 수송선박에 대한 북측의 갖은

억측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최근에는 연이은 무장간첩 남파 사실이 우

리에게 전해지면서 과연 그들의 본색이 무었이었는가 하고 되뇌이게 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과거와 헌재를 불문하고 미로로 만들어진 남북의 길이지만 우

리의 길이며, 민족이 해쳐 나가야 할 의무이기에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또한

헌실이다.

우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1민족공동체 통일방안j, 화해 ·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d 통일국가단계 중 첫 단계인 화해 · 협력단계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상호 장기간 동안 심화되어 있는 불신을 해소시키는 측면에서 남북간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고, 또한 향후에 추전되어질 교류와 협력사업에서 반

드시 펼요한 통신이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점을 살펴보고

자 한다.

i 위 글各 
'

95년도 위촉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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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최가 
이미 정보사최로 진3]되어 昏신없이는 정치도, 깅제도, If화도

1상전된 수 없다는 절F 어느 r3;L 부인할 수. 없다. 하물며 우리측의 돈과

사람이 투입되]( 기술이 제공되는 님'북간 헙 사임에서는 제차 깅·조할 펄요가

飢디.. 그러니- 세계 190이 s (가, 230여 지익과 자-1骨게 진화블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술과 시일을 보+-하고 있는 눙력이 - 위리에 깆·추이저 있음에도 찰3'l-

하고 같은 민 인 남11긴·에는 V< 한봉의 전화도 주고 반울 수 似는 힌실 문

민족各 昏凉디-교 쌀을 v고 간 배와 사림'이 억류당해야 하는 사업 추진상

의 오류가 1람셍하고 있는 짓이다.

2. 현십태

가. 남북간 경제교류 · 협력 실태

1988닌 7월의 「민족 자존과 통일 · 번엉名 위한 특썸신연」과 이의 후속 조

치로서 동닌 10월 제정된 C 납북 물자 교 류에 판한 기본 지침]에따라 뵨걱화

71 남북간 교 y는 물자의 반출입울 중심으로 접진적으로 확데되고 있디-.

<표 1> 남북 교역 현황

(1995닌 6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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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경제협력사업은 핵문제, 정치 및 안보적

문제와 함께 제도적 장치의 미완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기업인들의

방북과 제3국에서의 접촉을 통해 협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1989년 초 헌대그룹에서 금강산 공동개발 사업을 협의한 것을 시발로

1992년 대우와 고합그룹의 방북으로 사업협의가 진행되는 한편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부속管의서가 발효됨으로써 여타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과 함께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핵문제 돌출로 실질적인 추진이

중단되었다. 이후 1994년 10월 북 · 미간 핵 협상이 타결되고 우리정부에서는

동년 11월 기업인 방북 허용, 위탁가공 교역 활성화,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실

시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함과 아울러 방북신청 기

업의 방북활동을 숭인하였다. 이들 기업의 활동 결과 (주)대우에 대해서는

512만 달러 규모로 남포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1995년 5월 승인

하고 기술자의 북한체류를 통해 최종 계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 고합

물산, 한일합섬, 국제상사 등은 협력사업자로 승인되어 최종 사업합의를 서두

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들의 사업규모는 수백만 달러로서 문자 그

대로 시범적인 협력사업의 성격을 띠고 았을 뿐이다.

피폐해진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고 경제 전 분야에 걸쳐 활력소를 불어 넣기

위해서는 교통, 통신,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과 기존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막대한 재원 및 기술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나 남북간 투자보

장, 이중과세 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미완의 상태로 협

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핵문제와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남寺 기업은 물론

서방기업도 탐색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 남북간 통신교류 실태

1903년 평양전화소가 셜치되어 한성(서울) - 평양간 시외전화가 개통 · 운

용되) 1938년 일본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동경 - 부산 - 서울 - 신의주 -

67



봉친 간을 잇는 국제전송로가 긴셜됨으로써 한반도의 남과 북을 잇는 통신1깅

이 본· 적으로 운용퍼게 되었다. (이 시기에 긴설된 케이쌀을 북측에서는 최

근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짓으로 추징q고 있음.) 그리나 일본이 패밍·하고 북

한지역에 주둔하개 된 소련군이 1945노1 9윈 13일을 기해 38)L선에서 남21간

의 전신전촤 신로를 일방적으로 절단시킵으로씨 오 날까지 민간차원에서 이

용할 수 있는 공중용 통신망은 단 하나의 최신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음 장에서 인if되는 바와 같이 +972넌에 발표핀 7 · 4 납북꽁동성밍을 통

해 서울과 펑양긴애는 납북한 당국간의 데촤용으로 2f한되었지만 분단이후 최

초로 20회선의 직통전화가 실치 · 운용되게 뙤었다. 헌재까지 남북간에 운용되

고 있는 진하최선은 서울과 핑양간 싱d기 쟉십자사용 20회선을 포함 22회신,

핀·분접내 남북한 연락기관간 4최선으로 26 회선이 상시 운용되고 있으며, 방

송옹회신(라디오, TV)은 특별한 
'S

W사나 최담'게최 시 필요최선을 낱북 합의

로 접속, 운용하고 있다.

<그림 1> 남북간 暴신망 구성도

[ 1

. . 團

論

<CT-림 1>과 같이 $속되어 운용되[iC 있는 남-l'f간 -i일한 통신망의 남측 5L

간은 호5'[조1기통신팡사에서 판분 1 네에 진딤부서 및 기술%윈合 상주시커 최

칩tJ·의 광통신 방이율 설치하고 진촤 400이 최신과 
'

rv 1실 라디오 방송 중계

시설울 운용한 수 있도록 제빌 시실을 깆·추<ii 있으며, 한편으로는 향후 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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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어 다량의 통신회선 소요에 대비하고 통신망의 중요

도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최첨단의 국

내개발 대용량 광통신 설비로 개선하여 약 8천회선의 전화를 실장할 수 있도

록 준비하고 있다. 북측 구간의 통신시설은 그 들의 특성상 정보를 공개치 않

고 있어, 정확한 실태暑 파악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첨단기술인 광통신 방식

이 보편화되어 있지 앞고 우리가 70년대에 주로 이용하였던 일반 동선(銅線)

케이블이 사용되고 있어 남북간 회선 접속 시 통신품질이 상당 열악한 실정이

다.

북한 내의 통신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편과 방송을 포함하는 모든

통신정책과 업무는 정무원 산하 체신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1992년 기준으로

전체 시설수는 약 82만 회선으로 인구 100인당 보급률이 약 3.7대로서 한국

의 1991년 33.7대와 비교하면 약 11% 수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활

동에 있어서 통신의 역할이 비등해지자 북한당국에서도 최근에 이르러서는 통

신망 확장과 현대화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87년에는 평양시내 보통강변에 지상 14 충 규모의 국제통신센타를 건립

하고 외국산 전전자교환기를 도입하는 한편 평양 의곽지역에 국제통신용 위성

통신지구국도 건설하여 현재는 일본, 중국, 미국, 독일, 영국 등 세계 여러나

라와 자동방식의 국제전화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통신망의 현대화를

위해 최단시간 내 전국 전화자동화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수십만 회선의 외국

산 전자교환기가 도입되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나진 ·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통신망 건설을 최우선 사 
'

업으로 선정하고 국내의 많은 기업과 상담을 벌인 결과 최근 태국의 재벌그룹

과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다. 미국과는 핵 협상 타결의 부산

물로 북 · 미간 국제자동전화가 금년 개설되었고 미국내 거대 통신기업들이 북

한지역의 통신사업에 참여코자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지

역내 통신망이 확장되고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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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을 동시애 느 省 수 있디.. 진자는 낙후된 북한통신이 양적 · 기舍적으로 향상

됨으로써 졍 할동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측면이나, 후자는 외국기

업들이 북한통신시장올 짐-식함으로써 기술과 정보의 속은 물론 향후 통일도

래시 남측 통신밍·과의 접속에 싱-당한 7제가 건됴]기 때문이다.

3. 현재까지 체결된 통신분야 합의사항

· (남북정상회담 최를 위한 싣무절차 합의서1 1994. 7, 2

6. 편의보장

(0 북측은 자기측 지역이1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 통, 통신,

의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暑 제공한다.

'

· r남북사이의 화헤와 불가침 및 교 류 · 집력에 판한 합의서] 1992. 2. 19

제 13조 남파 북온 7발지인 - x(력충돌과 그 확데클 방지하기 위하어 쌍

방 군사 당괴(자 사이의 직통진촤骨 치 · 운영한다.

제20조 남과 1추은 우펀괴. 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실을 싣치 · 연걸하

띠, 우펀 · 전기통신 교 후츄의 비1길을 보장한다.

· r남북 사이의 화헤와 불가힙 및 교 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

남

북불가침'의 이%파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 1992. s. 17

제4장 군사직통진촤의 설치 · 엉

제12조 납과 북은 우1핀·직 무력충돌과 확데룰 방지하기 위하여 남吟 국

방닦 상핀과 북今 인민부티부장 사이에 군사%昏전화를 설치 · .

운엉한다.

제]3조 군사직통진촤의 운엉은 씽-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

신을 하는 방범 또는 진촤분을 교 촨하는 방9으로 하며 괸요한

경-F 쌍빙· 군시.당1·r자들이 지7] 통촤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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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표된 후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각기 5

명으로 구성되는 통신훨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

통한다.

I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콴한 합의서의 제3장 
'

남

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j 1992. 9. 17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섣各 설치 · 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S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관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 .

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倦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

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卷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

우에도 이를 정치 ·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I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齒 남과 북 사이에 見 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 
.

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 협

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r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합의서j 1992. 5. 7

제4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쌍방 연락사무소 사이에 필요한 수의 전화선을 가설하고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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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남북고위급최담 개최에 관한 힙-의서] IS90. 7. 26

9. 최담 기록

최님- 기4(-은 속기 · 녹음 · 뇩최. 등 긱·기 펀리한 대로 한다. 초청吟은

상데측에 녹음 중게최신 2최<1舍 보장하미 텔레비젼 녹화기록各 위

헤 초단파률 상대측 지억에 보네준다,

11. 회7]-장 표지 1戚 시실

助 초칭측은 최담장과 행사깅-<숙소Y함)에서 상대吟 데표단과 기

자단이 자기吟에 신속히 연릭-할 수 있도록 통신시실읍 설치 제

7한다.

18. 직통전화

쌍방은 이미 기·실핀 시웁과 펑양 사이의 직통진촤선各 이용하며 일

요에 따라 씽-방'이 합의하이 종싣省· 수 있디·.

· [남북공동성명] 1972. 7. 4

5. 쌍방은 돌발직 군사사고暑 방지하고 납북 사이에 제기퍼는 If제들을

지주], 신속, 정팍히 처리하기 위하이 서울과 평양 사이에 싱-실 직통

진촤를 놓기로 
'힙-의하였다.

· 1남북직퉁진화 가설 및 운용에 판한 합의서] 1972. 7. 4

1. 직통진화의 설치목리

조 국의 毛화통일合 지·주적으로 실헌하기 위한 과7]과 기타 남북간에

제기되는 분재 및 볼의의 사내에 대비하는 문 를 리7], 신속, 진 
· 

히

처리하기 위히.이 서울 - 핑양 간 직통진촤(이하 리통전화라고 함)暑

설치 A{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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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통전화의 설치장소

직통전화는 서울에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사무실 그리고 평양에

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사무실에 각각 설치한다.

3. 운용시간

직통전화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9시부터 12시까지, 16

시부터 20시까지의 사이에 운용하며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이상의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구애됨이 웠이 사전에 날짜와 시

간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4. 통화자

직통전화의 통화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한다.

서울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하며 평양에

서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한다.

5. 시험통화

직통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항에 지정된 날의 20 시

에 시험통화를 한다.

6. 고장수리

직통전화에 이상이 있을 때는 판문점 상설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통뵤하고 쌍방은 각기 자기 관할 지역을 책임지고 보수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고장은 양측이 공동으로 수리한다.

7. 비밀보장

쌍방은 통화내용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한다. 
'

8. 수정 또는 보충

본 합의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合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9. 유효기간

본 합의서는 서로 서명하여 교 환한 때로부터 발효하여 쌍방의 합의에

73



띠-라 폐기하기 전에는 게속 유효하다.

· f님-북4십자회담의 기타 진핸절차와 일시에 판한 합의문J 1972. 8. 1

8. 통 신

1 ) 쌍1曾은 r]1표탄 및 기자단을 위하이 남북 사이에 총 20 최신의 유

선전신전촤선을 보장한다.

2) 쌍방은 본 최담의 진'61과 관린한 통신의 편의블 보장하기 위하어

남북 적십자 단체 중앙기판 사이애 직통전촤 2최선을 상시 게

심하어, 메 차의 최딥·기간에는 상대吟 지역에 가 있는 데표단과

자기측 직11자 중앙기관을 언項하는 직통전화 2회신(1회선온

최담장, 1 최선은 숙소)을 보장한다.

3) 쌍방은 남북간울 언결하는 진신진촤신들合 판문접의 편리한 지점

에서 연길한다.

4) 남북 사이에 연결되는 ) 1신전촤들의 용도범 분베 및 그 운엉짇차

는 통신기舍 실부자 간애 헙의한다.

9 판문집 싱-설언릭-사무소는 개속 운영한다.

to. 최남장 시실

1) 최담장 시설은 초청측에서 회담운영에 필요한 시설울 준비하며,

회답장에서 데표딘·과 기자단이 자기축애 죽시 3라할 수 있는 통

신시설各 일치한다.

· 1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1或 에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함의서] 1986.

S. 22

12. 수송 및 통신

다. 삥·l!f기갼 중 우]무연박 1길 취재기자 송고용으로 힌재 기.싣되어

있는 납부 직통진화 20 회신을 이용하미, 필요한 경-( 쌍빙' 
'힘-의

에 따라 증실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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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4. 남북간 교 류· 협력과 통신이용 보장방안

가. 남북경협과 통신보장 
'

현재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간의 경제 협력사업은 앞에서
偏

살펴본 바와 같이 시범적 성격의 소규모로서 북한에 대한 탐색의 의미가 크 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북한 내부의 정치적 안

정화, 경제회생을 위한 국부적인 개방정책 도입, 핵문제 해소 등이 선결된다

면 기업의 투자 기회와 규모가 증대됨은 물론 이와 병행하여 남측의 많은 인

력이 북한을 방문하고 장기 체류하게 될 것이다. 남포공단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대우의 경우에도 비록 사업규모가 적지만 상당수의 기술진이 현지에 상

주하면서 공장 가동을 위한 기술지도 및 사업 실행의 세부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현재 이들이 남포지역에 상주하면서 본사와의 통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나 유일한 방법은 제3국에 있는 자사의 현지지사
l

를 경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규모와 현지 체류인력수가 소규모이
l

고 현지 체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는 이러한 방법도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함경남도 신포로 예상되고 있는 경수로 건설과 같이 대규모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고 장기간 지속되는 사엽의 경우 현장에 투입되는 각 기업체와

한국의 본사간에 이루어져야 할 많은 양의 통신과 현장에 장기 체류하는 기술

진이 가족이나 기타 원하는 지점과 수시로, 자유롭게 전화를 주고 받아야 하

는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2 굶주리는 동포를 돕기 위해 쌀울 싣고 간 .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여부를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에만 의존해야 하는

가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교 류를 추진함에 있어 한

반도가 아닌 3국에서 만나고 3국의 통신시설에 계속 의존해야만 하는가7 등

의 수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남북 경협울 추진하는 많은 기엽과 북한관련 연구난체 또는 전문가들이 이구

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는 남북간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신변안전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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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의 완비도 무31보디· 중요하다. 51시나 추진에징 사71울 1공리으

로 실'행시키고, 추진중인 사업의 立-1성올 극내촤시키띠 돌발적인 상흰·변화에

즉각 내처할 수 있는 대 · 수탄으로서의 통신보장이 간과되고 있는 깃이다.

물易 북한의 실정싱· 자유롭게 통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징·올 주]게 수용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떻지만 우리측의 돈과 인럭이 투입도]고 A]지이는 기술

직인 노하우까지V 제공되는 
'힙력사업을 

원만히 진헹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 骨신이라도 보장헤 7는 그 들의 성의를 실독을 骨헤 얻이내야 한다.

나. 추진 방안

납북71 통신이됨- 보장을 화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리가지가 검토될 수 있

或으나 우신은 힌재 북한이 정경분리븝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업울 추진하는
'헙의 

당사자간의 합의플 산피보자,

남한의 기업 중 부한지의에 두지·하고지. 하는 기업은 최초 협의단게 시무디

뷰측의 당사자에게 통신의 힐요성과 이용이 보장피어야 하는 당위성名 설멍하

고 설3하여 
'합의서나 '헙의서(게약서)애 

밍문촤한다. 구체적인 사항 족, 통신

최신의 접속루트나 이용방1/] 등이 거론될 수 었으나 원히이 합의되고 이를 북

측 서 수용한다면 이는 남북한 통신당국 또는 사71자기. 구체직으로 헙의할

수 있는 사힝·이므로 큰 분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A-리정부(통인원)에서);L 이의. 같은 통신이용 뵤장合 유V해낼 수 있

는 제IL적인 장치믈 마런할 퓔요가 있디·. 남북교류헙럭에 관한 141骨 시宅宅

제34조에서는 힙력사업의 슴인신칭시 
'

1력사업 싱t대자와의 혀의시' ·제출을

5it-정하Lit 있으머 본 허의서에는 다은 <표 2>와 같은 사항들이 $함되%A 정

하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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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협의서 포함내용

l . .... ... .. . ... .., .2,,, .... . .. l
l 前 i
l 例宅 料利 例, . l
l 判 , 刺唯, 利冊 軻所, 斜判, 斜 l
l 巷, 初判, 刺앗, 刺判 擎純 l
l { 荊 利 刊, 荊科, 項 郭村 料 l
l 刺, 判 種 做尋 l
l 利 普, 倍., 初卷村·M . 判, 中]崗

判 l
l 判 評 l
l 紂.率 材, ., 秒1] 循 尋 l
) 紂判 卷村·11 . 唱, 邪判 種 尋 l

卷 巷, t쌔 種 尋 l
l 0 制判割 種 巷 l
l 卷 訓荊 純 l

村判判 例 循 尋 l

협의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磬북한지역에 설림되는 회사와 한국내 본
'

사간을 연결하는 통신의 보장에 관한 사항1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물론 사업규모가 적정규모 이상에 한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될

수 있다.

북한의 사업당사자는 명칭상으로는 회사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모든 기업체

가 당·정 · 군의 산하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남한의 자본을 유치하는데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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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신을 보장한다는 원 이 상부로부터 설정되변 이의 준용은 힘들지 않을

깃이다. 또한 우리측 정부의 
'임릭사업 

슴인 조긴으로 싱-기의 혀의서 내용의

이행을 보장하는 북한당국의 하인서 첨부를 요5'I-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인 보장

까지 왼·비管 수 있는 깃이다. 이외- 같은 )%'범은 남북간 경협의 초기단계로서

소수의 기71체가 북한에서 찰동 중인 기간에만 적용되어야 함 것이다, 기업체

의 수가 증가되고 소요되는 통신최신 수가 다량일 경우에는 다음 장에시 인급

될 닙·북한 통신당국긴· 통신협징올 통해 수동교巷·방식과 같은 제한적인 공중통

신밍·으로 발진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특정한 분야에시 일최싱으로 추진되는 사입 즉, 대북한 싼 지원사업

과 필·은 경우릅 살퍼보자. 포항을 奇1솬하어 청진항에 입항한 쌈 수송신 십-신

비너스호가 선윈의 사진촬엉이 발각되이 8일간 북측에 일방적으로 익류당하

는 사긴이 지난 8월 t虛'생하었다. 이 떼문에 싼 지윈 작71은 일시 중단되었고

애정된 제3차 납북차관3 최7]-도 무신·되있다. 우리정부는 고위관且暑 북깅으

旦 骨파하어 북한당국자에게 시먼 사과분을 제魯하고 억류된 선윈과 선박의

귀촨이 이르이械다. 이와 깁'은 사건合 주]하인시 남박간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림으로서 g·딥-한 초1정이었디·. 순수한 의미에서 진량 우리측 7도1-으로 찔·

이 재공됨에 따라 딩· 최초 협싱· 시 일'생될 수 있는 모든 상췹·율 가정한 대

비책이 거룐되어야 循고 O- 상응하는 사한의 보장이 이루어절어야 臧合 깃

이다. 이는 과거 수십닌간 그 들이 헹하이 욘 파정에서 충분히 애건되는 사태

이기 %1문이다,

또한 쎌· 지윈 관런 남북힙·의서가 미i-계 상배이묘로 세부내용율 확인힐· 수

HI으니· 휴초1신名 넘어 상대지어요로 骨이긴' . - 리 <·'f민의 신신애 昏))'적으로

1어나는 상있·을 죽각 파익-할 수 V)는 VA] 체의 확보가 합의시에 1/-입되어

있있는가 의무이디..

션박의 겅A- 항 내에 진입하게 피1%rI 원거리.g. 단파 통신실비는 7:1우1金 OFF

시시이: 하니- 근기리 1길 중거리왕 VHF/UHF 통신선비는 운용이 기·33·-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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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

한국선박이 부두에 계류하더라도 상황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남한지

역의 무선국과 통화가 가능한 UHF 통신시설은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우리 정부측에서 당황함이 없이 차분하게 사

건 전모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들의 억측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다음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경수로 지원사업의 경우를 살펴보

자. 한국, 미국, 일본을 원회윈국으로 하고 있는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가 북한당국과 협상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대규모의 재원과 인

력이 투입되는 장기간의 프로젝트이다. 헌개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부지조사

친행으로 시작 단계에 이르고 었으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사업실

행이 추진된다면 수백 - 수천명의 남측 기술진이 상당히 장기간 현장에 체류

해야 하고 경수로 2기까지 완성되련면 2003년 경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또한 공사 시공에 필요한 주 계약 기업을 비톳 설계, 감리, 원자

로, 터빈, 골조공사, 토목공사 등 다양한 건설업체가 현장에 사무소를 설치하

고 상주해야 管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신의 필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사업현장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구내통신 - 각 사무소간

을 연결하는 유선방식(PABX 등)의 구내전화와 대형 공사에서 유용하게 사

용될 워키토키와 같은 무선통신 - 과 사업힌장의 각 기업체나 기관의 사무소

와 서울 또는 자국의 본사를 연결하여 수시로 업무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는
a

전화, FAX, DATA 통신 등의 업무용 통신망 그리고 현장에 장기 체류하는

인력이 사용(私用)으로 가정이나 기타 원하는 곳과 자유로운 통신이 보장되

어야 하는 각가지의 통신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적정규모의

전화국이 한시적으로 설치 · 운영되어야 한다. 본 사업에서도 만일 통신의 중

요성이 간과되어 소혼히 취급된다면 뒤따르는 피해와 부작용의 여파는 엄청날

것이다. 그 예로서 시공업체가 설계도면의 변경이나 보완 작업을 위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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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서울로 미국으로 뛰어 다너야 管 것이며, 직·긴 크 긴 간에 현장에서 문제

발셍시 본사나 본국에서 싱싱·파악하리1 l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힘 것이다. 또

한 멋 개월 내지 1 - 2넌씩 힌장에 미물러야 하는 기술인력이 가족과 진화

한 통촤 자-7 게 할 수 없다먼 그 곳에 가겠다고 나설 사람이 1肩이나 될까 셍

각해 뵈-이· 할 것이다.

타 부야의 힙럭사업도 마친·기·지이지;/l· 깅수로 지원사업에서는 반드시 남뀨

간 통신이 보장피어야 한다. 이의 보장방안으로논 이러기.지를 가징해 暑 수

있다. 북한 자체에서 일징 규모의 통신시심合 건싣해서 우리측 기숩진이 사용

케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권장省· RI'한 빙·안이 아널 깃이다. 또다시 정치죄 문

제니. 특이 싱-쵱·반셍으로 힌장에서 외부로 연걸되는 통신lg·을 일방적으로 차단

시킬 가농성을 배제합 수 없기 떼)it이다, 그리고 힌제의 북한 전략으로 미루

어 한2'r舍 첨저히 외면하기 위해 미국이니- 일본 깅-7시키는 방 1을 제안할

수도 있다. 뵨 방안으로 통신망이 R{필 겅우 71무용으로 사용되어질 통신은

EL제기· 없을 것이나 호1장 인력이 자-1骨게 사용할 공중용 진촤 등의 언결F

불기·능하게 핀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온 경수로 지우1사업의 비용부담이 한국 중주1임合 네세워

현징·내의 구내통신과 남측과 연짇퍼는 통신合 한국측이 일원적으로 71·딩·하여

건실 · 운용하는 짓이다. 실행 빙·Id으旦 북한의 피헤의식울 최소촤시키고 안정

직인 통신밍- 화보를 위헤 한국 자체위성(무궁촤호)올 활뎔-하는 것으로 북吟

과 합의를 SC둘해야 한니·. 힌장에는 이동헝 311퇀기외. 위성지구국 시수{을 두입

하고 무궁촤 위성율 깅유하여 한국네 통신망과 연걸시키먼 국내는 불론 세게

이느 곳과V 자유V게 접% · 이- - %' ·c 있게 3
{)1다. 문各 이외. 같은 방인·舍 q+

측이 쉽게 수용하리리· 보 지는 輪는다. 그 等지1간 -%한을 비롯한 미9'[, 일본측

에개는 겅수로 지원사엽에서 힌·2[이 VI·닝'하는 부남 징도를 내세우고 내부리으

로는 우리 국민의 91 1과 
'쵠장 

상힝-各 각 파의-할 수 있는 체노1 확보 차인에

서 이平어지이· 할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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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측에서 남측의 공중용 통신망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시

는 현장이 북한내 타 지역과 분리되어 있고 이용하는 사람을 한국민과 제 외

국인으로 제한시킨다는 조건으로 설득해야 할 젓이며 필요시는 통화량에 따른

적정량의 요금올 북측에 할애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

경수

로 건설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업무용 및 공중용 통신망을 보장한다'는 실질

적인 보장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다. 남북간 통선협정 체결방안

이상에서 각 단위별로 추진될 남북간 협력사업에서 통신이 보장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추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사례별로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러

한 방안들은 단편적인 해결책일 뿐이고 낱북간 통신교류에 대한 근본적인 대

책은 책임있는 양측의 통신당국간 협정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

는 제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1992넌 고위급 회담을 통해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 바 발전적이고 실천적인 추가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할 것이다.

득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1945년 동 · 서독으로 분단된 이후 1970년 3월 최

초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연이어 다음달 4월에 양독 체신부 대표단회담이

개최되었다. 1972년에는 
'

IPO(세계우毛연합), lTD(세계전기통신연합)의 정

관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우편 및 전화에 관한 협정체결에 동의한다'는 기본조

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3년 동안 26회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1976년 3월 
.

동 · 서독간 우편 · 통신협정이 처1결되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가 우리와 많은 면

에서 상이할지라도 꾸준한 노력과 상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뢰를 얻고 설득

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넨 점은 우리가 교 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고 상호 대화를 통해 양측간 통신교류의 필요

성을 심도있게 설명한다면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의 방

안으로 우선은 1992년 기본합의에서 겯정된 바와 같이 남북간 전기통신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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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원칙을 설정하고 그의 집속방식과 운영 그리고 향후 管전방향까지普 포

함하는 종管직인 협정을 체겯한다. 양寺간 통신최신 접속방식온 북吟이나 남

측 It두가 원하는 사랑 누구나가 지.유骨게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여긴을 갑안

하어 수동고4방식을 텍함으로써 이용1-심위를 제한할 수 있을 깃이다. 주,

서울과 평양에 대북/대남 전용교촨내블 설치하고 이용가농자클 북한주민 주]

촉승인 득한 사람이나 납북깅71의 승인을 받은 기업 /게인 또는 남북관런

징부부처, 단체에 속하는 사림·으로 제한할 수 있으171로 무질시한 이용울 막을

수 있다. 이일게 시임직으로 제한된 범위 네에서 운용한 이후 북측을 설득하

여 이산가족 나아가 전 국민合 뎨싱·으로 하는 점진적인 이용범위 확장各 추진

하는 한펀 집속방식도 자동빙·식으로 진환시키되 초기단게에는 북촉의 통신망

여 울 고)]하여 평양 등 대도시지억부터 시라하여 접차 전 지억으로 확대시

키는 방법 깅·구省· 괸요가 있다.

正호1. 북측에서는 내부의 외촤사정상 요骨 정산분야에 관십이 y合 것이디·.

닙교L긴· 통신교류가 시 작毛다<t-l 당연히 북측 힐신보다는 남측 반신이 월骨히

닐을 것이므로 2과되는 양민·당의 요급을 적징 l·u名로 분배하여야 한 것이니.

滄은 부분-2- 남 이 양보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재원읍 북측의 봉신1:2· 叫장

시우1에 투입하는 조 긴이 수력·된다]tyl 1규한 통신밍- 힌데촤에 크게 기이할 수 있

움 깃으j)L 에寺돈1다. C[1고]고 요금리용 방11<]E 힌재 -위리촉에서는 납북교류협

럭에 곤(한 ]1%할에서 5'r내요금올 직- - 하)L 7)t-정하고 있으나 이를 북축이 원

하는 네로 수융하어도 상호 정산방식이 체계적으로 싱리된다1긴 s {if제기· 아

M 깃이다. 일의 겅우에서IL 시 에서는 5'r내요금 방식을 동 f에서는 국제

요a- 방시을 리 - 하어 Vi 징신-히·였다. 기나 양今간 통신최선 1]<5'(낸t, 주]

속지짐, - - 빙·1/i, . 8-지%L수 힌·게 및 빈· 기술죄 조 긴 등은 상기한 r 납-!P,통

신교-7에 핀한 
'힙정 

(협약)]이 윔1민-히 제결 1다면 통신밍-울 긴설하고 운영한

%무-1(서건·에 용이히끼] 협의q고 管의)린 수 있는 시.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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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급변하는 남북관계와 함께 남북간 경제분야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통신이용

보장방안 그리고 남북간 통신교류의 궁극적인 돌파구가 될 통신협정 체결방안

에 대해 살펴 보았다. 과거 남북간에 실행되었던 사업들의 경험에서 통신보장

분야가 간과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엿볼 수 있었다. 언제 어멓게 돌변

할지 모르는 북측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국민이 상대측 지역에서 최소한의

통신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각 사안별로 확보되어야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무 협의단계시부 
-

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유추해 보고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

는 가상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최종 합의시 반영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갖추어야 하戚다. 나아가 하루속히 「남북통신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

결하여 제도적인 틀 안에서 대북한 통신을 펄요로 하는 개개인 나아가 1쳔만

이산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낱북간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하겠다.

하루가 다르게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지능화 · 다양화되

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엾이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

. 을 상상할 수 없다. 이념경쟁을 벗어나 기술과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패권주

의가 세계의 조류인 것이다. 체제유지에 금금한 북한이지만 부분적으로는 경

제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고 경제활동의 요소로서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5

크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부문의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면서 끈기있는 설득의 노력을 동원한다면 남북

간 통신교류의 물꼬를 트고 상호 신뢰속에서 통신이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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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해상운송로 개설방안

정 필 수

(해운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 罷朝어 罷

l 2. 龍朝喉 訓訓 l
l l
l 3. 서해안시대의 해상운송 l

l ·. 濟 假刺 闢礎 l .
l 5. 북 4삼岳승 활성화를 1한 과

S5 .



1. 환황해권역의 현황

가. 남·북한, 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

· 동북아 지 역은 세계경제의 3축중 생동력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후발개발권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 및 인구는 잠재력

있는 시장이 되기도 함.

· 러시아 동부지역(시베리아), 중국의 동북3성, 중국대륙, 남·북한

은 황해를 중심으로 환상대를 이루고 있으며 동해를 건너 일본

과 더불어 동북아지역의 구심이 되고 있음.

· 이 지 역국가들은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고 사회체제가 이질적 인

면도 있으며 각국의 부존자원도 달라 다원화되어 있음.

o Globali껏tiori 추세 속에 쌍무간 경제협력체제에서 다자간 상호의

존 관계가 발전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풍부한 부존요소를 효율적

으로 결합한다면 장기적으로 새로운 경제활동 단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나. 권역의 내해로 변모한 황해

· 동북아권역의 경협증대로 자본, 노 동, 기술 및 상품의 이동이 빈

번해 짐에 따라 황해 양안국간의 해 · 공 연결거 리가 단축되고 있
5

으며 황해는 이 권역의 내해처 럼 빈번한 교통로가 되고 있음.

· 21 세기의 화물유통온 육상의 원활한 연계에 그치지 않고 해상운

송(Seaport), 항공운송(Aitport), 그리고 이들의 ·정보를 신속, 정

확하게 교환시커주는 정보망(Teleport)의 구축이 중요해지는데

황해지역은 이 러한 여건의 조성이 용이 한 지역 이 되고 있음.

i 위 글은 
'

95년도 위촉과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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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이.지억의 교역화물량이 세계 긴테이너 촤물시장애서 차지하

는 비중이 1986닌 29% - · 1%4넌 37% - · 2000넌 40%로 증대 될

짓으로 보임.

다. 한·吾교역과 황해의 촬용

· 중국은 개 헉 · 게 방을 실시한 이래 인평균 9%대의 고성장 유지, 대

외무억도 1세넌 O%이상 증가하어 1994닌 수출 1,210억달러, 수입

1,157억 달리에 달한.

· 한·중간에는 직 · 간접 고(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92넌 수교후

직접교역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데되고 있이 1989넌 31 억달러

- . - · 1994넌 116억 담러로 증대(인펑균 30,2%)

· 교 역화불량도 1989넌 80만톤 . . - 1994년 4벡만톤(언평-zt 50%), 킨

데이니 촤물 1991년 8만'rEU - · 1994닌 40만'rEU로 증

· 한·중 깅제 헙력의 활성화에 따리- 중국은 한국의 제1위 푸자 상국

이 되고 있음.

· 인천-위해 · 칭 도· 천진, I F산-연대, 4게 항로에 카페리기. 운항중이

며 한·중촤불 等로애는 22계사, 28척의 킨테이니선박이 운항중(한

· 중管작 11사 2사 8칙, 3국 신사 5사 8척, 한국 선사 10사 6히,

중5'f 션사 5 사 6 척)

· 한·중 피교역에 의한 71테이너촤불외에도 중국의 대미, 대시구 교

억촤骨의 환직울 위한 수요가 1 994년 취급한 킨태이너 불동량 중

40%를 차지

라. 남북 교역의 확대와 서해안

· 김일셩 사후 세로운 [띤울 기데헤있·딘 납북 완계는 아직도 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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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와 핵협상의 지리한 줄다리기 속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

음.

· 김정일의 부자간 권력세습,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 등으

로 내부적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구

동맹국의 체제변화로 대외경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

음.

o 비핵화 협상이 미국과 북한간에 1994년 제네바에서 합의에 이르렀

고 1995년 초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제되

는 등 서방세계의 대북한 접근이 가시화뒵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 남북교역 실적은 1994년 2 억 28백만달러가 승인되어 전년비 15%

증가, 섬유류를 중심으로 한 위탁가공 교역은 4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2. 환황해권의 경제협력

가. 지역경제習력의 장재력 평가

· 상호보완적 경제여건 - 경제협력의 확대 - 경제발전의 역동성

제고

- 동북아 지역의 지역 별 구분 .

북방지역 : 러시아(시베리아), 중국(동북 3성), 북한

남방지역 :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기타지역 : 동북 3성을 제외한 중국대륙

· 북방지역은 일본과 인구가 비슷하며 남방국가들과 경제협력울

준비 중(두만강 개 발계획 등)

· 동북아지역내 무역교류는 동일권역내의 대상국과의 교류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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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미 다可적기업에 의한 힌지 셍산 - · 호1지

핀·매방식이 확산되고 있이 동북아지억은 제조업 기지화하고 있

음.

· 지역 국가간의 자원 및 상풉거래가 활발헤집애 따라 원·부자재

및 반제품과 최종재의 원활한 운송온 경졔헙럭을 완項시키는 중

요 수단이 되고 있음.

나. 황해권의 경제협력 전망

· 세게촤의 실천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에서도 Bloc화가 가속화필

깃으로 보이며 경제 1짠전의 정도, 산입구조 및 자윈의 부존 먼에

서 상호 보완직 싱 긱이 있어 이 지역은 셍산거접의 이 동, 직진투

자의 하데, g제분7]의 추진 둥으로 경제 협력의 학대가 에상뒵.

· 부방 국가 : 퐁부한 천언자원 뵤유, 지.본과 기舍부족

일 본 : 자본, 기술 보유, 데피무억의존국

NIES : 경제싱 장 경 힘, 기술과 자본의 여유, 7역국

중 국 : 인럭자원, 자원

· 겅제 협력의 방향

자원이 부족하X, 데외무익의존도L가 佳은 중국의 풍부하고 저 렴

한 노 동릭을 이용하여 북방국가의 천언자·원舍 게 발하여 포[련산

엄을 1창전

· 수직 분업 관계 - · - · 수평 분71 관계로 전촨 -· 느 <한 지역깅 체

제로 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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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북아지역 국가의 경제협력 가능성

주 : G 는 풍부, D 는 여유, 스 는 부족상태릍 나타냄.

다. 營해를 이용한 화물량의 증대

· 1980-92년 기간중 세계 총해상물동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불과하나 컨테이너화물은 8.9%씩 증가하였으며 건화물중 킨테이너

화물의 구성비도 1980년 5.4% - 1992년 14%로 증대

· 1985-90년 기간중 동북아지역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 전체 평균증

가율 보다 높온 13.9%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세계 물동량

의 4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e 북미주의 컨테이너 화물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41%

- 1991년 33%로 하락

동북아지역의 컨테이너화물 1986년 29% - 1991년 37%로 증가,

1991-96년간 동북아 - 유럽 연평균 7.2%, 유럽 - 동북아 연평균 6

% 증가, 동북아 역내교류 연평균 7.6%의 신장으로 지역 총교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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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를 차지

3. 서해안시대의 해상운송

가. 컨테이너촤 추세

· 세계 해운시장各 게방과 헤운7성요소의 W세게적 결힙·이 보편촤되고

있이 자유겅 과 국제분업이 고도촤하고 있음. 또한 저임선원의 고용

확대, 편의치적 및 제2선적제도 등 개 방둥록제도가 확산되고 었어 펀

의 치<신이 1993닌 세게신대의 50.6 0 에 이름(우리니.라 47%)

· 촤뭅의 컨테이니화에 따리· 선박도 컨내이니신에 의한 정기신화가 骨

걱히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해운업에시는 정기선사간의 서비스 징젱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선박도 대헝화, 진용신촤를 한 규모의 겅제가

추구되고 있음.

· 긴테이너선의 대헝촤와 고속촤 진진

3000TEU(1985넌) - · 5000'rEU(1988넌) -· 7000TEU(2000년)

20-24Knot(힌제) - 321<not(기개반) - · 50Knot(게管중)

이 깅우 탄위촤물당 운송])]는 감소하는 반1괸에 기항 띠·른 딘·위촤물

당 화뷴처리비기· 크게 종가하게 됨.

나. 항만 물류기지의 구축

· 지%히으모 중7/항만이 되기 위헤 인근 항만간 정젱이 치省헤지[il. 있

으머 ·1대이너하의 진진에 따라 항만의 데헝촤, 종합물류기지화 및

Tele porL 촤기· 추진되27 있음.

· 부두운엉업 자x]1기· 고부가가치 칭-舍산71으로 보0그함애 14-라 부두운영

업체의 데헝촤 및 디·국적기입촤가 이루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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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지역의 컨테이너 화물 급증에 따라 항만능력도 증대되고 있어
된

홍콩, 카오승, 싱가포르는 세계 3대 컨테이너 항만이며 세계 10대 컨

테이너 항만중 6개항만이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음.(부산항은 1993년

기준 5위)

.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에 따라
'

컨테이너 모선은 중심항만(Hub Port)

에만 선택적으로 기항하여 원가절감과 수송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있

음(Feeder 항) 
.

· 중심항만의 중심성 척도라 할 수 있는 환적화물의 비중은 홍콩(70

%), 싱가포르(70%), 카오슝(40%) 등이 40o/o 이상으로 동북아의

중심항 기능 수행 (부산항은 1992년까지 6% 미만)

o 중국의 항만은 개발여건이 열악하고 기간항로(Trunk Line)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 상해항은 준설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천진항 및 대련항

도 기간항로에서 이탈되어 있음. 따라서 황·발해 연안의 중심항 개발

여건은 우리나라의 부산·광양항이 가장 유리함.

다. 해상운송의 발전

· 화물의 신속·정확·안전한 운송을 위해 컨테이너화가 진전되고 있고

선박도 경제성 추구를 위해 대형화, 전용선화 및 자동화(기계화)하고

있어 해상운송업은 국제화, 대규모화, 무한경쟁화 기업으로 변화되고

있음. 
.

· 해상운송업이 해상운송에 그치는 단순 운송서비스(Common Carrier)

에서 Door to Door 서비스 체제로 발전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Economy o f Sco pe )로 활동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 대륙운송수단의 재발견이라 불리우는 OST의 활용으로 육·해 · 공연계

운송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화물의 집화에서 최종 배송에 이르

기까지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 Network를 구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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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은 회.물의 중게처리지애서 촤뭅의 집촤·보관·가공·정보처리 둥

종합뭅류기지료 기능이 발전되고 있으며 충분한 배후떤적울 핑요로

함.

· 항만시설은 확장과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발진 둥으로 수요에 앞선 공

g이 보장되어야 하나 데규M 무자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지.본회임기

간이 긷어 다른 SOC 와 같이 투자에 데한 공공싱이 강함.

· 동북이·지역의 화물량이 급종함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중심축애 위치한

우리나라 항만은 자체수A譽 아니라 상해이북의 중국화믈, 일본 서부

헤안의 촤물 및 러시아 동부지역과 북한의 촤물이 11중될 수 있어 적

짇한 시설의 확장이 시급히 이루어저야 함.

· 데 필단철도(TSR, TCR)의 촬용싱이 높아지고 있고 한반도를 이용

한 TKR의 봉도 가능성이 높아 -(리나라骨 통과하는 화물의 환적

수요가 향후 <s 줌데된 깃으로 보임.

· 우리나리·는 세게 9위의 신박보유국으로 1993넌말 1800민·0WT의 지

1내신단울 유지하교 있으미 세게신복량의 2.8% 점유

· - 리나라 3대 정기선사는 Me ga Carrier로 성장하여 Global 기업의

신두주자로 1991넌부너 범세계적인 서비스暑 실시하고 있음.(3데신

사 보유 킨데이너신 49치, 세게 5 위 )

· 해운업F 11바구1조자3의 선진국 조 달, 척당 떵의 외국신원 )선, 영

국 농 신진국 보'험시장에 부보, 파나마 등에 편의치적 하는 둥 세게

촤의 신두주자가 되고 있으니·, 항t/J·여긴은 이리한 수요애 부응하지

못하표C 있는 신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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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 해상운송의 발전전망

가. 해상 및 육상운송의 발전 전망

o 북한의 1993년 교역총액은 24억8천만달러(수출 9 억4천맙, 수입 25

억4천만)로 중국(36.3%), 일본(19.1%), CIS(13.4%) 등이 주요 교

역대상국으로 대외의존도가 9은 폐쇄형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음.

· 낱북교역은 1991년 이후 반입실적이 2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반출은 2천만달러틀 밑돌고 있으나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2 > 납북한 교역 규모

단위 : 백만달러

· 남북교역 품목도 1988년 4개 - 5994년 142 개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데 반입품목은 철강, 금속, 농· 임산물, 섬유류, 수산물 등이고 반출품

목은 섬유류, 화학제품, 전자제품, 수산물 등으로 반출품목은 소형최

종재, 잡제품류인데 반해 반입품목은 원자재 및 대량화물이 주가 되

고 있음. .

· 1992년 9월 남북졍제교류협력 부속합의서를 통해 상호 해상 항로의

개설에 합의했으나 양국적 선박의 취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3국적

선박이 취항 중

· 1993년 134척의 선박왕래(낱한 - 북한 18 척, 북한 - 남한 116 척)

부산, 인천 - 남포, 청진, 홍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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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촤물량은 남한입항촤물이 16만톤이미 박힌·으로 출항한 촤骨온 3

만톤 정도에 불과힘,

o 북한의 해A}-운송 이11은 선박 102 치, 60민·G'r, 총하억능릭 3,500민·

톤으로 한괴[의 1/10에V 미치지 봇하는 얼악한 싱-태에 있各.

· 남북한의 지리적 이긴 및 교역힝태의 차이 때문에 7역운송 힝데도

북한은 / l<鐵補道인데 반해 한국은 해운위7로 1솬당. 따라서 상효간에

도로 및 칠도의 정비외. 제도적 보왼·조치기· 선헹되지 않는 한 남북교

류는 해상운송이 주류를 이루게 됩 젓임.

· 남북해상운송은 비교키 딘·거리旦 중소규모의 선박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필치 거대한 자본合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즉시 활

용한 수 있음.

나. 항만 吾 화물유통 기본시설

· 북한( 동해안에 게 (신%·나진·청진·홍남·윈산), 서헤안에 3게(납

$ · 송립 · 해주)의 무억항이 있으나 남포·청진 · 나진 정도가 신박 71출

항이 빈번한 항만임,

· 데부분의 무억항이 킨내이니 하역장비-趾 갖추지 않고 있어 신헝킨데

이너선의 출7]이 한되R 북한의 대외교역 촤물량 중 3% 정도가 해

상운송되고 있으나 항만판리 상의 통제 미비로 화물의 아적, 항만내

선박의 체선이 자주 1찬셍하고 있음.

· 북한/ 청조1 · 나진 · 신y지억合 자유경제)](억지대로 걸정하고 3개 항

민·을 자-7무억항으로 지징하있으니· 촤물유통기지로서의 선비를 IL 완

하는데는 시일이 걸릴 깃으로 보임.

· 항만c/역에는 철)죠가 인입되이 있이 배후언게수송이 오1활하지만 에이

프런이 ·秒)1 잡촤骨치리 시&1이 제데로 구비되지 못헤 직·업에 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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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음.

다. 선박운항제도의 개선

· 남북해상항로의 개설이 가시화되기 위해서 양국적 선박의 취항이 보

장되어야 하나 북한의 선박보유 상태가 취약하여 한국선단이 주도해

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 선사와 정부는 북한의 자극을 최소

화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북한의 화물운송 분야와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과 검토가 요망됨.

· 남북한 해상운송은 내항해운으로 인정하여 화물의 취급이 용이하고

관세부과를 면제할 뿐 아니라 선박의 입출항에 따르는 절차의 간소

화,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먼(내항선박 수준) 및 선석배정에서도 내항

먼허업체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함.

· 한국측에서도 남북교류의 활성화o]1 대비하여 내항선박의 확보를 위한

지원이 따라야 하며 북한에 입항한 선박과의 자유로운 통산교환방안

도 강구되어야 함.

라. 남북한 해상운송분야의 협력

· 동·서해안요로 양분되어 있고 중국곽 러시아의 연록국을 제외한 외국과
q

의 무역의존도가 낮은 북한의 빈약한 해운업 기반은 남북교역의 활성화

에 따른 화물운송에서도 보유선박, 항만시설, 하역 및 연계운송 장비,

선원 및 기술 수준에서 한국에 뒤지기 때문에 대등한 협력보다는 한국

이 주도하는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철도와 도로운송으로 특징지워치는 남북한의 %상운송에서 기능과 활용

방안에도 격차가 있어 단기간의 육상운송분야 협력에도 장애가 많기 때

97 .



문에 v대적으로 용이한 헤싱·운송분야의 활셩촤를 준비해야 함.

· 남북한 해상운송에 r]1헤 님'북한이 상호 호혜윈칙에 따라 내항헤운으로

인정하고 이에 띠-르는 절차의 게선이 있어야 하머 항만시심의 이용애

따르는 불펀함울 헤소하기 위한 징‥ 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신원교류 및 기술개발各 통한 단일 운송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가 필요

5. 남북 해상운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가. 남북교류의 합성화를 위한 파제

o 납-IQ-해상운송은 원칙적으로 네힝·히1운의 연징·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되

어이· 합. 우리정부는 남깍한간 교억을 원칙적으로 내국간 거래로 간

주하고 남북한 함의서 전분에서도 쌍방의 관게를 통일을 지향하는 집-

정지인 특수관게로 <dL정

· 내힝·해운으로 간주해5- 남북교억촤불량의 그모가 적어 정기 항로의

게싣에 어려 - 이 따르고 중소헝骨 세미킨데이녀 신叫의 파보를 위한

지오1이 1 라야 骨. 2993닌 교역량 1 9만톤온 5친톤骨 신박 20항차 수

송문량 불과하여 수익성 있는 영업활동의 진게가 곤란

· 누B·F교류는 반춥·입 d-힝이 맞지 않[il 북한의 킨테이니 촤뭅 처리시

설의 미비 등 낙후71 항만시심과 운엉기술의 미숙, 통제의 비효율성

등으로 힝·만1임-셍비윤이 많이 발셍되고 있어 북한의 항만시설 확충 빛

기1선이 시6초한 실징입,

· 힝·l-/l·을 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곧하는 종합화骨기지로 빌·진시켜야

하나 북한의 메후 연게수송 시섣이 충분치 못하고 고객위7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이 ]/1약한 상태애시 한국과 북한의 화물운송 서

비스기- 단절돌/ 수!/j-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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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일을 대비한 장기과제

· 북한을 점차 세계 해운의 일원이 되도록 적 유도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의 협력을 증대하고 통일될 날에 대비하여 공동이익을 증대, 해

운분야의 합작회사 설립, 특정항로 공동운항, 해외정보망의 공동이용

등의 상호 신뢰기반 구축

· 북한의 부실한 항만설비 등 800확충을 위한 협력방안이 요청되는

마,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와 기술교환이 요망됨. 특히 한국과 교류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시설 등 하역장비의 근대화가 중점 대상이 됨.

·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해기사의 충원은 중국에 거주하

는 후손 哥 아니라 북한의 해원 양성기관에서 훈련받은 선원도 충원

할 수 있음.

· 남북한이 공유하는 서해안과 동해안은 해상 관광 및 레저 시설로 개

발할 수 있으며 북한의 금강산, 묘향산 등의 관광단지 개발에도 해안

이 활용될 수 있음.

· 한반도의 통일은 장기적으로 일원화된 육상운송시설의 운영을 가능케

하여 신의주-서울-부산, 목포-서울-원산-청진 등 중국 및 러시

아와 남한이 직접 철도와 도로로 연계운송체제(TKR)를 구축할 수
.

있게 되며 부산, 광양에서 대륙을 힁단하는 철도망올 통해 컨테이너

화물을 유럽에 직접 운송하게 될 수 있음.

다. 동북아 화물유暑체제의 구축

· 한반도의 통일로 동북아 북방지역과 남방지역이 접속되며 해상운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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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동북아의 단일 4권이 3L축되먼 헌·반도는 물류중심기지가 될

수 있읍.

· 21세기 동북아 운송권 중심국가 구도(단게적 집근)

1 단게 : 동북아 중심 항만의 개발과 역내 피더체게 확립

2단게 : 한1판도 남북骨단 칠도 복윈피- 납북화물통과 추진

3단계 : 중g의 동북3싱과 단일운송권 추진

4단계 : TKR /TSR/TOR과 연게 - - 7럽과 육로 운송망 구축

· 동부아 불류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7리나라의 중심항만 게

발이 추진되이야 함.

- 부산.광양의 Two- Port s s tem 개발로 시설을 叫충하고 효율성

있는 운엉체제를 위해 민엉촤룰 추진
a

- 가덕도 신항만 개땀에는 민자를 적극 유치하어 조속한 시설의 확충

을 통해 일본, 대만, 홍콩 농 유사기눙 항만과의 경4젱력 확보

라. 서해안시대의 해상화물유통체제 전망

· 동%-아군1러의 겅제험력은 중국, 동북3성, 북한 둥 북방지역과 일본 및

NIES 동 남방지역간의 자본, 기술 및 그4저의 상호보완에 의한 )g

산체제의 진환힝배로 이루이진 깃으로 보이며 이들 권억의 중십에 위

치한 서해는 동넉-아지역 반{1의 
'페심이 

되어 21세기는 세로운 시해안

시대가 묄 깃으로 보입.

· 管박한 겅제$ 을 우)-길하기 위해서는 해상운송을 위주로 한 촤물유

통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꼭포·군산·아산·인친·송림 · 납포·해주 등

서해인·의 항만은 시헤안 불류의 기점이 될 것으로 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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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반2 2일7 육v운) 1旦>y]- 확립되어 해상운송과 직결되어 통합

Network를 구축하게 되면 서해를 중심으로 물류흐름의 일부가 형성

되어 중국 연해지역에 형성될 다른 일부와 환상형 흐름의 리가 구

축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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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남북한 해운항만분야의 험력분야

i l l (9171/남포항로, 부산·Y항/A진·원산항1 l

物 'Ifr 

金習混-辨,.·凰,
l,制 ) 

' 

君討'·키
i % 例 l
l i투자 i 111투자 i l

i i
i l
l 1替91Y-!·l]物·기拏1 荊/聘/徑/ ·%/E 巷 佐 ·]I l l
l l ] 항V, 확보 l i

l /(노동%의 팝용) + l l

i /
l l
l l l· J(A(/L[d, d 

- /·[A %-%旦 ]려tI]씨 l
l i교%q]상항IE 1 叫 와 1 叫 l i
] 1중국 s]!·f+ PB[ y송 i· 속초/l l, J/산/74간 카 항고름 1 l
l i'S l $, 列 31卒叫 朝 l· 供7부 i
l 3단게l i o 2<·[ 판{려의 북한 · 1 빛 중국교포의 · 양측71 l
l · 供백iPl] i

i [·l·['*·南‥1· i서[V<썰·>,힐,*制7'pll l
l l l
l i l 술과 자본 l i
l 1骨소 l& io 11' l S·%M合 有용, $ pp]1산W분야i l

( i l.잇.·,沖,,,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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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認 i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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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해 5개 도서군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

가. 문제의 현황과 배경

1 } 서해 5개 도서군 수역의 의왹

서해 5도 또는 5개 도서군이란 38'N 아래 연안반도, 해주만, 옹진반도, 대

동만을 둘러 싸고 있는 한국 관할권에 속하는 5개의 도서군이다. 구체적으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및 소연평도, 우도로서 연평도를 2개로 쳐

서 서해 6도라고도 한다. 이 도서들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도서

들의 위치가 매우 독특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53년 7월 27일에 체결

된 한국휴전협정 2조 13항 b에 의하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의 북쪽

및 서쪽에 있는 섬들은 북한측 관할에 들어가나 이들 5개의 도서군들은 한국

측(UN군 사령부측) 관할에 소속된다. 다시 말해서 북한측 관할지역에 매우

인접해 있으면서 한국寺 관할에 속한다.

이 섬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백령도가 면 47kIli
, 인구 15,000명

이며 제일 작은 우도는 면적이 o.2kn 밖에 안된다. 또한 북한과의 거리는 매

우 가까와 백령도의 경우 인천항에서는 180km나 떨어져 있는데 비하여 북한

의 장산곶에서는 불과 17km밖에 안된다. 이들의 현황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

음 표와 같다.1)

%ii 위 귿은 
'

95년도 위촉과제임.
1) 국토통일원, 서해5개도서와 그 관런문제에 관한 연구, 1977, pp. 216-9 : 외무부조약

과 자료, 서해5도의 법적 지위(i97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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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제의 배경

서해 5개 도서군 주번수역들이 S[힌· 괸·기]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빕1규징상으로 경게신문제가 띵확하지 않은테다가 전략적으로나 경제직

으로 이 섬들의 주1천수억이 남북한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기 떼 이다. 겅제적

으로 이 섬들의 주번수억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71싱·으로도 중요할 寄 아니라

인친항이나 히]주로 통하는 해상교통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며 전략상으로 중

요한 깃온 시各의 관문인 인친 엎페 위치한다는 접파 북한의 서납부릅 둘러싸

고 있는 지리 상황을 보1친 긴 실띵이 필요없다. 법적으로 겅계신이 띵叫하

지 않다는 것온 1953넌 휴전협정 3]L정상- 육지의 군사분계신(Military De-

marca Uon)은 휴전당시의 군사접촉선(Line o f Contact)올 기준으로 설징하

있으나 해상은 그 당시 님N군 이 기의 한반도 전체를 지베하고 있었기 때문

애 접촉선(Line o f CorItaot)을 기준으로 하기가 곤란하옜다.

또한 육지에서 어느 정도의 폭까지를 논(할수억으로 하고 나머지릅 공해로

하느니·도 의건이 달랐다. UN군측은 71- 당시 해양법의 영해 폭인 3해리昏 주

장하는 비하여 공산측은 12헤리를 주장하여 합의릅 이루지 못하있다. 이러

힌· 상毛·에서 공산측은 육지의 분게신을 중심으로 싱-페방 후방에 해당하는 도

서나 수역에서 무조건 철수할 짓을 주장하고 UN군측은 일방직으로 보상없이

물러날 수는 힐으니 -R-지의 분계선合 조정하자고 하있다. 점국 휴진거정의 다
4

른 교섭대싱-에서 약간의 양보를 빈·고 UN군측이 완전양보, 이른바 서해 6

도서군운 외한 북한 관할지역의 모든 연안 섬들을 내어 주었딘 것이다. 이

깃이 1953노1 휴진헙정 2조 13항 b의 h:t·징이다. 이 YiL정애 의하면 양 은 상

대방의 후r뱅 및 연안셤과 그 수익에서 군데暑 절수하기로 되이 있다. 여기시

양측이라 하었지1핀· 바다는 오E진히 UN군측에시 지1 하고 있기 때문에 납한의

인안에 있는 섬울 공산측이 접렁한 깃은 似다. 그리므로 이 v-정은 일방적으

로 UN군이 점링하고 있는 섬들로부터의 보싱-但는 일빵적 칠수룰 51-징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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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런데 이 규정을 좀더 분석하여 보면 연안섬이란 비록 휴전당시에는 UN

군측이 점령한 것이라도 전쟁전인 1950년 6월 24일에는 북한 관할하에 있던

겻을 맣한다. 이에 따라 원산만에 위치한 여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섬에서 UN

군이 철수하옜던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서해 5개 도서군은 6. 25전에도 한

국측의 관할하에 있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섬들은 6. 25 전쟁 전에 한국의 관할하에 있었어 휴전 당시 북한

에 점령당한 황해도 남부에 근접하였기 때문에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에 내어 주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런 규정은 휴전교섭에서 UN

군측이 얼마나 양보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규정이다. 그러나 백령도 등은 6.

25 전쟁 전에도 한국 관할하에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주毛이 휴전당시에

도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엥 UN군이 점령하고 있으면서 북한에 넘겨 줄 수

는 없어서 서해 5개 도서군은 한국의 관할에 둔 젓이다.2)

이와 같이 1953년 휴전협정에는 인접해양상에서 양측의 관할권을 구획하는

분계선이 명시되어 있지 輪다. 그러나 UN군 사령부측은 1953년 8월 서해 5

개 도서군으로부터 북쪽으로 3해리되며 동시에 서해 5개 도서군과 북한점령

지 사이에 대략 중간선이 되는 선을 설정하여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이라 하고 그 이상은 한국측의 순後선이 들어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

한 북방한계선온 1953년 8월 북한측에 통보하였고 북한측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3)

3 > 북한의 태도 변화 
.

후 20년간 북방한계선이 한국과 북한간의 사실상 해양경계선으로 적용되

어 왔으나 1973년부터 갑자기 북한측에서 서해 5개 도서군의 주변수역에 대

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왔다. 1973년 12월 1일 제346차 군사정전협정협의

2) US De par tment o f State, Forei gn Relations o f t he United States, 1951
,

Volume vu,

Korea Part I
, pp. 1080-1090 : 1101-1102 : 1128-1131 : 1194 : 1207 ; 1215-

1322 : 1344-1355 : 1413.

3) 외무부 외2안보연구원, 서해5도의 법적 지위, 1988. 7, i5,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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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시 북한吟은 휴전험정 2조 1 3험· h에는 서해 개 도서군만이 UN군측 판할

하에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 주 1해억은 부한의 수억이라 주장하인시 이 곳合

통과하려면 사전에 히가룰 w·아야 한데고 주장하있다. 한편 UN군吟은 그 주

변수익이 한국의 관管수의이며 지난 20넌간 관할하이 公음을 주징·하있다.4) 
'

1974넌 9월 12일에 개최毛 군사징전위원최 354차 본회의에서도 북한측

은 한국측이 휴전혐정을 위반하이 자신의 수억울 침범하었다는 동 선진공세를

취하었고 한국측도 이를 1한박하었다, 이와 같이 북한측에서 갑자기 서해 5계

도 시군 주1/1수역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자 한국측도 서해 5개 도서군의

방어태세를 강촤하는 등 한동안 서헤 5 개 도 서군이 긴장의 요인이 되있다. 또

한 그후애도 덕·한측은 서해 5게 V 서7 상공을 침범하는 둥 산딸41으로 문제

를 일요키교 있기 떼문에 서헤 5개 V서군애 관린핀 l&적 7제외. 양측의 입

장을 상세히 검토해 볼 핍요가 있다.9)

2. 서해 5개 도서군에 관한 휴전협정 규정과 그 법적 의미

가. 휴전협정 규정

서해 5 개 도서군에 꾄·련된 t는 훔진협정 규·징을 검토헤 보1된 우신 직점

판련된 깃은 아 의 · 2조 1 3 함 h의· 별친지도 71 및 주2이다. 그리고 간%l

적으로 궐E련되는 규정E 제2조 f5항 및 군사분게신에 괸한 5:f정이다.

1> 제2조 13항 b( L ) : IL /7171정(정조1헙정)이 효릭各 발셍한 후 10일

이내에 상데방의 (한<'·'(에 있어서의) 루1S'과 인해제兄 및 해1진으로부니 CI-들

의 모든 군사력, LL급-1쵸지· 1% 장비-趾 卷거한다. 만일 씽-방이 동의하었CI'< 또

철거骨 연기합 합딩·한 이-Y없이 기한이 V)어2조 이러한 군사력各 질거하지 館'

4) /사정 1위 한국군 대)(댄 제3/{0차 본怠}의 결과보2at, 1973. 12. ]

5) 군사징진위 rfl국군군 대표딘- 제35/j 차 본촤의 검과)Ul, 197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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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

떠한 조처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디..

상기한 연해제도라는 용어는 본 휴전협정(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

든 섬 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 %분, 동경 124도 40분), 대청도(북위 37

도 50분, 동경 124도 24분>, 소청도(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연평도(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우도(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들을

제의한 기타 모든 섬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력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렁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통제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

들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통제하에 둔다(Within ten da ys a fter this

Armistice A greement becomes e ffecdve, w ithdraw a ll o f their m ilitar y

forces
, su pp lies, an d e qu ipment from the rear an d the coas tal islands an d

wa ters o f Korea o f the o ther s ide. If suc h m ilitar y forces are no t w ith-

drawn w ithin the s tated t ime limit, an d there i8 no mu tually a gree d an d

va lid reason for the delay, the o t her s ide s hall have the r ig ht to take an y

ac tion xv hich it deems necessar y for the ma intenance o f secur ity an d

or der, 7he term
"

coas ta l islands", as use d 8, hove, re fers to t hose islands

w hich, thou g h occu p ied by one s ide a t the time w hen this Armistice A gree-

men t becomes e ffective, were con trolled by the o ther s ide on 24 June

1950;provided, however, t hat a ll the is<ands ly in g to the nor th an d wes t o f

the prov incial boundar y line between Hwan g hae-Do an d K yungg i-Do s hall

be un der the con trol o f the Su preme Commander o f the Korean Peo p le's

Arm y an d the Commander o f the Chinese Peo p [e'S Volunteers, exce p t the

island groups o f Pae gnyoun- Do(37' 58'N, 124' 40'E), Taechon g- Do(37'

1 1 1



50'N, 125' 42'E), Suchong-Do(37' 46'N, 124' 46'E), Yon pyong- Do(37' SS'

N, 125' 40'E), U-Do(37' 36'N, 125' 58'E), w hich s hall rema in un der the

m ilitary con tro l o 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il

the islands on the wes t COEIS t o f Korea ly ing sou th o f the a bove-mentioned

boundiU·y line s hall rema in un dor the m ilitar y con trol o f t,he Commander-

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6>

2) 1虛첩 지도 주1 : 상기 깅계<l(A-B%l)의 목적온 다만 한국 서부 인안

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짓이다. 이 선은 아J(린 다른 의의기. 없으며 1한 이

에 다른 의의를 침부하지도 못한디·(The purpose o f Lhe line A-B is so lely

to indicate the con tro l o f COdS [fll islands on the we8 t coas t o f Korea, This

line has no o ther s ign ificance ftn d none s haU he attac hed thereto).

3) 낌첩 지도 주2 : 각 도시/돌合 둘러%l· 징·방힝 3'L획의 목적은 디.1·난 d

언힙-군 총사렁관의 군통제히·에 노1·지두는 긱· V 서군骨合 표시하는 젓이다. 이

러한 장방·향의 구判은 이.무7:l 다븐 의의가 없으며, EL한 이에 다른 의의를 침

j /-하지도 못한다(The l·ec Lau g les w hicll inclose the islands groups fIre for

the so le purpose o f indict1Lin g island groups w hich s hall rema in LIn der the

m ilitary con Lml o f L]]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These rec tan g les have no ot her s ign ificance an d none s haU he a ttac hed

thereto).

4.) 제2조 15항 : 휴·조1협정 ( 징진7]징 )PC 시대중의 일체 헤상군사릭애 운덖-

되며 이러한 혜싱·의 군사g]ya- )] ]<L징·지대외. 상-데방의 군시-통제하011 있는 한<It

A지에 인접한 해민을 존중하이 
'힌.S[이1 

대하이 어떠한 종R의 VI- V 히.지 못

한디·0'his Armistice Agl·eement s hall LIpp iy Lo a ii o ppos in g nava l forces
,

6) Article 11 , 1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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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hich nava l forces s hall res pec t the V/a ters con t iguous to the 
- 

Demi1itarized

Zone an d to the land area o f Korea un der the m ilitar y con trol o f the o p-

pos in g s ide, an d s hall no t en eag6 in blockade o f an y kind o f KoreaJ.

나. 법적 의미

휴전협정상에는 육지의 군사분계선은 분명히 그려져 있는데 해상의 군사분

계선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당시 육지에 접속된 연안해에 관한 관할권 행

사와 관련하여 UN군측은 영해 3해리 원칙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공산측은

12해리까지 관할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7) 또한 육지의 군사분계선이나 비

무장지대에 관하여 판싶이 컸지 인근 해양문제에 대하여는 별로 주의를 기울

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첫째, 휴전협정 체결에 관한 미군당국의 지

침에서나 교 섭곽정에서 알수 있旻이 국가간의 영토졍계선문제를 다루거나 한

국문제의 해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군사적 성격의 장기적 휴전을 합리

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정체결이 목적이며 따라서 적대행위의 중단과 재발방

지, UN군측의 안전보호에만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 둘째, 그당시 해양

에서의 군사력은 UN군측이 일방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

의 분계선을 긋는 문제라기 보다는 UN군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여 철수하는

문제였다.') 그러므로 공산측은 바다나 섬문제는 가능한 한 논의를 펴하려고

노력하였다.IO) 그리고 그 당시 UN군측의 해군력, 공군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

에 UN군측은 管산측의 위협을 별로 느끼지 않은 점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

0당시 해양볍의 경향은 비록 대륙붕 주장이 대두되기는 하였어도 대체로 3

해리 영해, 그 이상은 공해라는 개념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양경계문제

는 오늘날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各 것이다. 어떻든 이러한 여러가지

7 ) 서해 5개 도 서와 그 관런문제에 관한 연구, su pra no te 2, p. 126- 128.

8) FRUS, su pra no te 3
, pp. 598-600, 744.

9) Ibid, p. 744.

10) Ibid, p.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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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시 存진입정상에는 해심4의 군사분제신을 떵문으로 rd-정하고 았지 않다.

다만 섬 동 육지의 관할권만을 AbA히 v-징하고 있다. 그러먼 이러한 휴정헙

정의 5't징을 어떻 헤치해야 한 깃인가. 휴진헙정의 보(섭내용이나 다른 규정

合 통하이 다읍과 같E 떨기.지 걸본·완 이晋이 넬 수 있을 깃이다.

1) 휴 1헙징 2조 13항 b의 연해섬(Cot1Stal Islands)에 관한 해4f : 위의

存진헙징 i)L정애 의하면 언增섭(CoastM Island8>이란 휴전힙정 당시에는 비

록 일방이 접령하)W 있더라도 1950년 6웡 24일에는 상데방이 관함하고 있던

섬을 맙한디.. 다시 말헤서 한반도 연안의 섬들을 거의 모든 UN군寺이 점령하

고 있던 상황하에서 6. %/에 -5-한에 속健던 섬들은 돌리 주戚다는 의미다.

그런데 서해안의 섬들은 휴진헙징 낭시에 UN군측이 접령하고 있었을 뿐 아

니라 6.25 전 도 한국의 곤(힐·하에 있었디·, 다시 깔해서 %진1인도, 언안반도

가 모두 38선 님·쪽이기 떼문에 이 수역의 섭들은 句방 후 줄吾 한국의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해섭들은 UN군측의 l·할하에 두凉다는 깃은

守언한 일이디..

2) 쵱·헤도 · 겅기도의 도겅게신 5iL·징 : 위의 원칙에 데한 에외규징으로서 촹

해도 . 경기도의 도깅계신 ·뒤쪽과 시쪽에 있는 심들은 6게 도서v-各 제외하고

는 7산측 관한에 r다2;·t hY-정되이 있다. 도 깅계신은 어$l 의미률 가지는 깃

인기.. 이에 대하이 存·진혀정 법切지도싱·에 주를 달아 분멍히 하고 있다. 즉,

주1에 의하먼 이 도 경게신은 서해 연인-심들의 괸·한울 표시하는 짓뿐이교 다

르 의미가 없으며 다론 의미을 부어헤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았다. 그러면

왜 이 린 식으로 3/정各 히-있을까7 서해인히 지도룰 보면 兮진1찬도 주위의 상

딩·한 지억이 6.%조1에 한C·'f에 d 하었디-가 存41당시 공신-측의 핀·할로 바뀌었

다, 存조1딩·시 T]촉11을 기초<t 한다는 원 입걱히 하먼 이 <E처에 있는 모

든 11들은 Y.r 한국 의 보1·할하에 r는 것이 당연하다. 디[1'L나 이 지역은 6.

25 전에도 한국 tF힐·에 숙兎21 지여이다. 그리나 그릴게 되먼 헤주민·이나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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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반도 깊숙히 산재해 있는 수많은 섬들을 한국측 관할에 두게 되며 이에 따

라 전쟁 재발의 방지라는 휴전목적에서 보나 UN군의 안전보호라는 목적에서

보나 문제점이 많다. 그러므로 이 많은 섬들을 모두 공산측에 내어주고 육지

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비교적 吾 도서군을 한국측 관할에 그대로 남

겨 놓은 것 뿐이다. 더구나 이 섬들에는 해방 후 계속 한국측의 통치하에 있

던 많은 주민들이 그대로 삳고 있다. 이들을 공산측에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엾는 일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한국측에 속한 서해의 여러섬들

중 서해 5개 도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측에 넘겨 준 凍인지, 북한측611

속한 서해 5개 도서군을 한국측에 넘겨 준 것은 결코 아니다. 서해 5개 도서

군이나 그 주변수역은 모두 6.25전에도 한국의 관할하에 있었고 휴전당시에

도 UN군측의 관할하에 있었던 것이다.

3) 섬 주변 수역 문제 : 휴전협정 2조 13항 b에 보면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 후방과 연해제도 및 수역

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한다(Within ten da y8 a fter this Armistice Agreement

becomes e ffective, w ithdraw a ll o f their m ilitar y forces
, (....) from the rear

an d the coas tal islands an d wa ters o f Korea o f the o ther s ide)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후방과 연해제도 및 수역이라는 용어와 핀련하여 연해제도에 관

하여만 의미룰 설명하고 있다. 즉, 휴전시 일방이 점령하고 있어도 5.25 전에

상대방의 관할하에 었던 섬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수역에 대하여는

설명이나 규정이 따로 없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기서 수역이란 육 
.

지나 섬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육지나 영해에 포함시켜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휴전협정규정이나 그 교섭내용에서 항상 문제삼는 것온 육지나 섬

이었지 수역 (Waters)을 문제삼지는 않았다. 다만 2조 15항에 의하면 휴전협

정은 해군에도 적용하여 적대행위를 중 하고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인접한 해상을 존중하며 어떤 해상봉쇄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도 구체적으

로 거리를 표시하지 않고 인접한 해양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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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힙정에서는 헤상수리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고 항상 육지나 섬을 기초로

하이 그 인집힌· 수역울 존중하리-고민· v-정피어 있다고 할 수 있다. Ci 거리는

위의 설1핑처럼 UN촉은 3해리를 주장하고 공산측은 12해리暑 주징·했다고 하

지만 합의된 짓은 없다. 그4러1진 거리논 얼마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문

는 결국 그당시 법륩에 의하이 헤결하논 수밖에 임다. 1953넌 딩·시 해양법
된

에 의하먼 영해는 3해리라는 깃이 거의 보펀화하었고 남미 둠011서 멋나라가

그 이상의 거리를 주장하는 힝펀이었다. 영해 12해리기. 본래적 의미에서 주

징·되기 시작한 것온 1958넌 제1차 해양범최의에서부터다. 이젓이 실헌되기

시작한 젓은 1970넌데 들어와서다.]l)

그러므로 /진협징상에서 상대방의 관팅에 속한 지와 섬 인접한 3헤리

수억까지는 영헤로서 존중하w C
IT징한 짓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실인율 가지고도 서헤에서 북한의 관할수역과 한국의 관할수역긴·의 경

게선 문제는 완전히 헤절되지 않는다, 휴진헙싱-으로 북한 관할육지나 심에 대

하여 3헤리까지暑 인집수역내지 영헤로서 존중헤 주고 한국의 괸·管 벅지와

북한의 관할 육지의 기리가 6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신을 그으면 苟 깃이

다. 그리나 서해의 지도를 보면 이 정도의 규정으로는 적데관계에 있는 7 지

역간의 경게분제를 디.루기에 충분하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휴전협정 교 1]내

용, 휴전헙정의 다른 그징을 통하여 헤짇방안을 강구하는 짓이 하나의 해결책

이고, 휴전헙정 이후의 실宅을 통하이 헤걸안읍 구하는 깃이 둘째 방법이다.

칫쩨 방안과 관린하어 5게 도시군과 북한의 관할지억의 경계선올 어떻게

이징하느니· 하는 문제는 휴전헙징 if징과 교 &:1내용, 그당시 상촹, 역사적 베

겅 동을 종힙-하여 판단하는 수]/·l-페 似다, C序전'71정 57징온 잎채서 설멍한 대

로 분뻥하지 않다. 다만 6.% 진에 어느 뻔애서 판曾하었는가暑 중요시한다는

짐, 육지에서 인집한 수억은 육지관릴 당국이 판할한다는 것(이 신우 그탕시

해양법4심- 3 헤리가 적절하다는 깃은 이미 설엉), 핑·해도 . 경기도의 도겅게선의

북쪽 및 서쪽은 시해 5게 도1서군을 한국측 연(합에, 나머지 다른 심은 북한축

11 ) -1벙촤, 국제11i 11 
, 전성사, 1988

, pp, 31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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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 수 있다. 5개 도서군과 나머지 섬으로 구분

한다고 하여 남쪽에서 육지에 매우 인접해 있는 잡다한 섬을 제외하고 육지에

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섬으로는 5개 도서군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해안의 38선 남쪽에서는 육지에 매우 인접한 섬들을 제외하고 모

든 중요한 섬들은 한국의 관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휴전협정은 6.25

전에 어느 편에서 관할하였는가를 중요시하였는데 38선 남쪽은 모두 한국의

관할이었다. 그러므로 5개 도서군은 6.25전이나 휴전시나 모두 변함없이 한

국의 관할이었다. 리고 주변수역 역시 6.25 전에도 한국의 판할이었 
-

휴전당시에도 UN군이 관할하였다. 바다에 관한 한은 한반도 젼체가 UN군측

해군의 지배하에 있였기 때문에 나머지 섬들을 돌려 받은 것만도 UN군측에

서의 큰 양보였다. 그러므로 휴전교섭당시의 분위기는 5개 도서군 주변수역이 
'

나 그 남쪽이 한국측의 관할이라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모든 여건을 종합하여 보면 5개 도서군을 연결한 선 남쪽은 한국의

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방안인 휴전협정 후 실행에 관하억는 나중

에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과 관련하여 설명하겠다.

3. 북방한계선의 법적 의의와 서해 5개 도 서군

가. 북방한계선 설정의 법적 의의

북방한계선(NorthernLimitUne)은 남북한간에 경비활동 등 관할권수행의

경계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1953년 휴전협정 체결 후 UN군 사렁부측이 설정 
'

하여 북한측에 통보하고,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성립한 남북 관할권 수행을 위한 해양경계선이다. 그후 남븍한을 포함하여 관

계당사자들은 이렇게 성립한 남북관할권 경계선인 북방한계선을 20년간 별다

른 문제엾이 준수하고 유지하여 왔다. 1953년 7督 27입 한국휴전협정은 해

양경계선에 관하여는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953년 휴전협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나 관할권各 행사하기 위해서나 이러한 해양경계선은 확립되

l 17



었음이 분12하다. 조 Ii에 따라서는 UN군 사령부吟이 일방적으旦 정하있기

떼문에 닙'4([간에 호]-의편 겅계신임을 인정하기 어립다고 셍각힐지 모르나 국제

빕상 합의L)- 
'혐정은 

한쪽 l )-사지.가 제의한 다음, 다른 당사자가 이의없이 수

릭-하면 일반적으로 싱립하어 떡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징우에는 조 약if정으로

분(q히 6'iL정한다 함은 잎'에서 실멍하었다. 더구나 남북한 및 관계당사자들이

%닌간 준수한 젓은 관습법울 힝성하기에도 총분하다.12) 그러딥로 /방한계신

은 남북한의 관할권수행合 한게짓는 l%적인 해양겅계신이다.

나. 북방한계선피 해양경계선으로서의 타당성

1 ) 휴전협정의 수행普 위한 보완

193닌 存%1협정상에 남북한 헤양징게$을 분띵히 51-정하있으면 이러한 경

게신을 따르 l 되고 별다론 분z]1기· 械다. 그런데 1953넌 한국휴진헙징은 앞

애서 섣밍한 대로 일가지 윈칙만을 제시하고 IA확히 규정하지는 輪았다. 그

원칙이란 해양수역 고( 자체를 문저]삼지 않고 A지나 섬울 기초로 그 인조1수역

合 존중하라고 하였다는 징, 6.t 진에 이느 펀 관省·하에 있었느냐릅 존중한

집, 친·해도 · 경기도 경게간1의 서쪽과 11쪽 심들 중 5개 도 서군은 한국축에 니-

I p]지 섬2 -11한축의 괸·할 두었다는 집 동이다. 잎o]f서V 지적한 것처럼 서

헤 5게 도A·i군이 A지에서 어느 정도 )필이지 있는 섬의 진](리.는 점울 고 려

하면 길-Lt 서해싱·에서 38신 이남의 육지에 매우 인기한 섬을 제외하1[는 11

든 %요헌- 섬이 한국卑 관管 A힌-디.고 管 수 있다, 육지니. 섬의 인근수억은

그 -h-지나 섬이 속한 깃으로 존$하라는 것이 
'19539 

휴진헙정의 정신이리.]1

한다면 l +방한계11은 이러한 5'(-징을 구체촤힌· 겅게신으로서 가장 적합히.다2표

할 수 있다, - 11러Y-旦 J]-방한게선은 휴진입정에 위 반하거나 ·1허 
3기없는 경

게선울 인방리으5료 설정힌· 것이 아니라 휴전입정3'f징의 의미를 충 /히 이행하

기 위하이 y/>f띵힌· 31-체지 내벙-合 분뻥하게 AL왼하있디V( 해이· 힌,다.

12) -8-벙회., -:]'
[제 h[] l , 진성사, 1 987, pp. 3匹-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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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양경계선 획정에 관한 해양懷규정에 적합

서해 5개 도서군과 북한의 관할지역인 옹진반도(인근 섬 포함) 사이의 거

리는 대체로 12hI(대략 6해리) 내외이다. 그러므로 영해의 폭을 3해리로 규

정하뎐 당시의 해양법으로 보나 12해리로 보는 오늘날의 해양법으로 보나 그

중간선을 해양경계선으로 삼는 수 밖에 엾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올 충족하는

북방한계선은 해양텁상의 해양경계선 획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13)

3) 북한의 이의없음과 20년간의 실행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를 확렵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UN군

사령부측의 통보를 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년간 준수한 사실이

다. 설사 위에서 지적한 타당한 근거가 였었다 하여도 상대방의 제의에 아무

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년간이라는 견 세월동안 계속, 한결같이 준수하

였으면 관습적으로 그 법적 지위가 확립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飯다.[4) 그

러묘로 20년이 지난 1973년에 와서부터 얼마동안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부인

하고 한국측 관할수역에 대하여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억지라고 밖에
a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은 법적으로 모두 한국관할에

속함이 틀림數다. 
.

4. 1982년 해양법 협약과 서해 5개 도서군 주변수역

1. 관할권 확대와 북한의 가정적 주장 
'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이와 같이 연안국의 각종 관할권을 확대하자

해양경계선 획정 문제가 국가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였다. 이미 1950년대

말부터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UN EGAFE 후원아래 아시아 근해 광물자원 공

13) 유병화, 국제법 I[ , 진성사, 1988, p. 33.

14) 유병화, su pra no te 60, pp, 3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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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담사 조징위원최(Committee for Lhe Coordination o f Joint Pros pect in 篇

l'or Mineral l<esources in Asian Offshore Areas : CGOP)가 석유부존가능셩

이 높다는 보고서를 1솬표한 다음부터 해양VI-할권애 디한 인인·국들의 관십이

31조되어 손RI$ 주장이 깅함되어 11젱이 q기까지 하있다.IS)

이애 따라 한국을 비旻한 연안<·[돌이 대 봉 개1虛·울 활발하게 전게하여 가

자 인근해억에 데힌· 관할省 주장이 강촤되어 니.갔교 이러한 겅향이 북한의 태

도1신촤의 한가지 요인이 된 수 있었을 젓이다. 특히 &제기· 되는 깃은 1970

넌데 초부터 제기되어 1983넌에 체길된 UN해양법꾸]약에서 9안국들의 관할

권 주장을 1려적인 권한으로 확정하자 시해 5 게 도서군 주번수억의 깅게선 문

도 1俯 으로 분잉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신 앵해의 폭을 12해리로 확데

하는 정우 서헤 5게도서군 주번수역의 관한을 징하는데 따라서 매우 다른 긷

과가 나타남 수 있다. 북한콘1·할지억 인인-에 직선기준선을 긋고 3-로 )(디 12

헤리의 폭으로 선을 즈(으면 서해 게 도서군은 기의 그 안에 포함된다, 더구

나 서해 5개 도서군을 무시하고 납북한의 린제수역 겅계선을 그으면 인천 앞

바V의 싱4당 부분이 탁한측에 속하논 킹과가 되기 떼문이디-.

나. 19S2년 해양법협약, 1953년 휴전협정 및 북旨한계선에 관한 판습

법의 관계

인-이)서 인급한 북한의 7장은 [953년 휴전협징과 %방한게신이1 괸·한 관습

511 내용을 고러하지 않고 1982년 해 tYl약 3)r-정울 적용省· 수 있는 여러가

지 기·능성 중에서 북한이 가장 극던·죄인 주장울 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서해 5개 도서군의 한국%·한各 부인하지 않는 이상 0러한 주장을 하

기{2 )/f적으로 매-위 어럽다, 11의 존제븝 헤양뱁상 어떻게 다루느냐는 국제사

최의 관행이 rr]l-위 복7]-하다. 그린데 서헤 5게 도서군의 겅우는 存진협정과 북

15) -h-l's촤, 베타적 깅 수억에 관한 인5 ,
1987, 외부)/- 인21(옹역 비만간자료, pp.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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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계선에 관한 관습법규정이 있는 데다가 이러한 특별법규를 우선적으로 적

용하라는 1982년 해양법협약의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해양경계선 획정과 관

련하여 섬을 다루는 해양법상의 복잡한 기준과 이론을 상세히 다루는 것은 실

익이 엾는 노 력으로 보인다.16)

그러므로 여기서는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협정을 적용하라는 1982년 해양법

협약 규정을 중심으로 서해 5개 도서군 주변수역의 볍적 문제를 검토하겠다.

1 > 1982년 해양범협약 15조 및 121조

1982년 UN 해양법협약은 옆으로 인접하거나 마주보는 국가 사이의 영해경

게선 획정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두 국가의 연안이 옆으로

인접하여 있거나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반대협정이 없으며 두 국가 사이의 해

양경계선을 등거리 · 중간선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역사적 권한이나 다른 특발

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특별한 상황에 따라 겅

계선을 정한다.IV)

한편 1982년 해양법협약 121조 에 의하면 섬의 경우에도 육지와 마찬가지

로 영해, 접속수역, 경제수역, 대륙붕 수역을 정한다. 다만 자연적인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 주위에는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치할 수 없다.IS)

16) 섬의 해양법상 문제에 관한 例1한 내용은 : 이석용, 섬의 국제법상 지위, 국제법률경
영연구원, 1988.

17) Where the coas ts o f two States are o ppos ite or a djacent to eac h o ther
, ne ither o f

the two States is en titled, failin g a gresmellt between them to the contrar y, to ex-

tend its territorial sea heyon d t he me dian line ever y po int o f w hich is e qua Mistant 
'

from the neares t po ints on the baseline from w hich t he breadth o f t he territorial

seas o f eac h o f the two States is measure d. The i{ hove prov ision does no t a pp ly,

however, w here iL is necessar y by reason o f historic title or o ther s pec iai c iroum-

s tances to delimit the terr itohal seas o f the two States in a wa y w hich is a t var i-

ence t herewith : Article 15 o f the UN Convention on t he Law on the Sea, 1982,

18 ) 1. An Island is a na tura lly formed area o f land, surroun ded by wster, w hich is

a bove wal ter a l hig h tide, 2. Exce p t as prov ided for in paragrap h 3, the terr itod-

ad 8ea
,

the corI t iauous zone, the exc lusive econom ic zone an d the con tin8ntaJ s helf

o f an kland are determined in iICCOr danoe w ith the prov isions o f t his ConvenUon
a pp licable to o t her land terr itor y, 3. Rocks w hich CAnno t sus tilin humi)tn hilbita-

tion or econom ic life o f t heir own s hall have no exc lusive econom io zone or con ti-

nen ta ) s helf;Article i21 o f t he Convention o f t he Law o f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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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닌 해앙IA]힙약의 15조와 121조를 한국의 시해 5개 도서군 주1천수억에

적용하이 보먼, 우신 -l+방한계신이 서해 5·게 도서군과 북한측이 관할하는 옹

진반V의 대체적 중긴·선이라는 짐에서 h%적으로 직합하다고 管 수 있다. 만일

헤양겅계선 획정과 편[린하여 심의 존재효과릅 부정하거나 같소시키리는 오1장

各 북한촉이 주징·한다1신 그 자체가 IAl적으로 분제되는 깃은 물론이거니외., 특

믿한 -]7-정이나 어사적 권한이나 특수-s-핑·이 있는 경우에는 0에 111라 해양경

게신을 결정해야 한다는 5)r-정에 띠·라, 휴진버정v-정과 북방힌·게선에 판毛· 괸·

습법규징을 근거로 부방한계선合 헤양경게신으로 주장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1開3닌 이후 20넌간 1첼다른 이의없이 남북힌· 및 관게당사자들이 준수해 온

북방한게선이 판습법싱- 해앙징게신으로 叫럽되었기 떼문에 설사 1982넌 해양

1 ]혀약과 정하히 일치하지 않아도 북빙·한게선의 빔적 지위에는 엉향이 飢다.

2> 해양법협약 74조

1982넌 해양범협약 74조논 징제수역의 겅게픽정에 관하어 57정하고 있다.

이 규정 의하1된 인$하기니· 마주뵤는 국기·긴·의 깅제수억 겅 씩정은 형펑한

헤질을 할 수 있도록 국제시·Il]It원v-약 38조에 3)L정뚜1 비-와 길은 <T제법各

기초로 합의에 의헤 수행 야 한다. Yf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XV편에 규

징돈1 분 해짇 절차에 따라 해릴한디·. CI리고 관게당사국간에 징제수억 경게

픽졍애 3한 기존의 71정이 있으먼 L'l- 협정에 띠·른다.lg)

납북한긴·의 겅제.수역에 관한 깅계선을 정하는 것도 엉헤의 겅게신을 획정

하는 겅우의· 크게 다블 비· 임다. 니·만 잉헤의 깅우에는 폭이 12 해리로 좀기

때문에 징게 징에 {f한 분쟁도 리고 비교쥐 쉽게 헤진되니- 경제수역은 그 폭

19) ] , The c1elimitiltion o [ r he exc lusive L·conon-I ic zone hetween States w iL]] o ppos ite

Oi· a djacenL coa난s s hall he 이'fecLed l]y i%greeulent on t he basis o f internation피

law, as re ferred to ill Articie 38 o f the StiltLI(e o f tI)e Internatiou이 Court 아' Jus-

6ce, in or der to 41C Ilieve an e qu iul비0 so lution, 2, If no a gree]71et]t oan he

reao hed w ithiu a reasona ble per iod o f urne, Lhe States conoem d s hall resort to

t he proce dures prov ided for in Paj·L XV.... 4. WIlel·e Lhere is an a greement in

force hetween ths Stiltes concern[ 이, ( >ues tiones re lating (O the delimitation 아' 다]e

ex 미usive econom ic zone s 11리1 he deLe]·rniued in accor dctnce w ith t he prov isions o r

U]fIt a f{reemeu[ : Ar[ic)e 711 o f t he CouvenOon o [ the Law o f Lhe Se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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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해리나 되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섬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판례나 실행이 매우 복잡하고 분쟁도

많다. 그러나 경제수역의 경우에도 별도의 협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규정

되어 있다. 물론 한국은 아직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하지 않고 있으며 경

제수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도 飯다. 그러나 1953년 휴전협정의 교섭내용

이나 휴전협정의 규정을 고려해 보거나 그후의 관계당사자들간의 실행을 검토

하여 보면 북방한계선 이남은 한국의 관할에 속한다고 해야 한다.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m 휴전협정의 교섭내용 : 위에서 상세히 검토한 바와 같이 휴전협정 체결

당시 한반도 주변의 해양수역은 거의 UN군 사령부측의 관할하에 있었다. 휴

전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UN군 사령부측은 양보를 하어 상대방의 후방과

연해도서에서 철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의 후방, 연해도서란

1950년 전에 상대방이 지배하던 섬과, 양축이 특별히 합의한 섬들을 의미한

다.20)

그런데 서해 5개 도서군 이남의 수역 및 섬들은 1950년 전에도 한국의 관

할하에 있었고 또한 한국의 인적 관할권에 속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

러므로 그 당시 교 섭내용울 검토하면 북방한계선 이남은 당연히 한국의 관할

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서해 5개 도서군이 북한의 수역에

존재하는 젓이 아니라 서해 5개 도선군까지가 한국측의 관할하에 속한다는

뜻이다. 
.

卷 휴전협정 내용 : 위의 제2절 1, 2항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1953년

휴전협정 규정은 해양경계선 苟정에 관하여는 명백하지 않다. 다만 휴전협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950년 6월 25일 전에 어느 편에서 관할하였는

지를 중요시하고, 육지나 섬을 기준으로 그 주변수역은 그 육지나 섬의 관할

20) FRUS, su pril no te 3 , p. i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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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사자가 관한한다는 짓, %진 f도 남쪽애 위치한 주요한 섬들은 2*F 한국의

관할로 하있디.는 접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시히1 5 게 도시군은 한1·t의 관한

하에 있는 수억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지 북한관할수역애 고집되어 있는 섶이

아니다.2))

卯 1953넌 휴진협정 체정 후의 싣행 : 잎'에서 설명省 데旦 한국 은 1%3

넌 휴전'커정 체길 후 죽시 북방힌·게선을 심정하여 북한에 통보하었으며, 북한

吟은 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양측은 20닌간 아무 문제없이 북방한계

신을 준수하며 . {지히1 왔다. /.7- Wl 아니라 한국 은 북방한게신 이닙·애서 군

사작전수역, 방꽁 식1敍/익(Korean Air Defence Ic1enLificaUon Zone :

KAOlZ)동을 설정하여 시행하이 왔다. 그러므로 서해 5 게 V서군 주빈수어

은 분밍히 협1·국의 관한수억이라고 합 수 있다. 띠·라서 경제수억合 설징함에

있어서 마치 서해 5게 도서군이 북한의 수역에 고립되어 있는 깃처럼 섭의

존제를 무시하거나 감소시키는 일은 있읍 수 없다.22)

5. 1991년 남북기뵨합의서와 서해5도

가.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과 의의

납북기뵨dI-의서는 19919 12월 13일 납북한의 국무충리듈에 의하o] 체걸

되었다. 정식씽칭은 납북사이의 촤해와 불기.추1 및 교 류버력에 관한 
-힙·의서이

다.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1992넌 2낌 l 9임에 효력을 말)rn하였다,

남북기본'힙-의시 진문에 명시한 대로 남북간의 관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게가 아닌 통일울 지향하는 과정에서 잡정적으로 임싱되는 특수관게이다.

그러므로 국제IA]삼 
'

일7-의 조 약'에 헤당되나 정획·히 
'
<·'(기.간의 조 약'은 아니

21 ) 1953년 存전기징 2조 13'링 b 추]·조
22) 헤군본부, 씨 1/1간자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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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인 남북한 내부관계에 적

용되는 특수한 법규정이다. 좀 C-1 정확히 정의하면 남북한 관계의 기본법으로

서 남북한 관계의 정립, 평화공존체제의 설정, 무력사용금지 및 분쟁의 평화

적 해결, 군비제한, 남북한 교류협력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 그러므로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한 관계에 구속력을 갖는 매우 중요한 기본법이며 골격법이

다. 그 리고 납북한관계가 발전되어 가면 이러한 기본 골격법에 기초하여 분야

별로 구체적인 시행법규가 마련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그 자체의

국내법을 근거로 남북기본합의서 규정을 어기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엾다. 
'

나. 낭북기본합의서와 남북 해양경계선

1 ) 남북기본합의서 1 1조

남북 기본합의서 u조 에 의하면,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휴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

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여기에서 
'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

다'는 매우 상식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특히 휴전협정상의 명문규정이

없어서 곤란했던 서해 5개도서군 인근수역에 관하여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해상 경계선에 관하

여 지금까지 명문규정이 거의 없던 것으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지금까지 쌍방

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명문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 낭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0조 
'

'

그 런데 불과 몇 달 후에 체결된(1992. 9. 17. 효력을 발생 ) 남북사이의 화

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 10조 규정은 여기서 후퇴한다. 즉 
'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온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

가침 경게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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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띤 어쩨서 이리한 )$화가 있었는가 2'7-당시 교섭에 관어하있틴 실무자

들율 주1촉하어 뵨 권과, 뷰한측은 메우 IE-진기게 부속管의서 10조를 요칭하

었다고 한다. 걸국 북한촉이 깊은 생각없이 남북기본합의서 11 조를 설징하고

나서 이에 대한 t제가 기되어 - 속힙-의서 10조룰 강력히 주장하있을 가X

싱이 상당히 있다. 동시에 우리측 실무자의 빕적 지시 걸여도 작용하效을 짓

이다.

어찌되었든 남북기본'fl-의서 t'[조 와 부속합의서 10조의 ilL정으로 헤상경게

신에 관한 내용은 명 3L정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지骨까지 북방한게선

(Northem Limit Line)合 기초로 한국측이 관할하이온 서해 5개 도서군 수역

은 이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 의히·이 한3의 관할 수억으로 인징되었다고

함 수 있다. 비 부속한의서 10조에 의하여 헤상·겅게선의 교섭 가농성을 省

어 놓았어도 
'管의가 

이무어지지 않는 한 힌재의 관힐· 수역이 3페2 인정될

수밥에 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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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개방관련 경제적 대응방안

정 성 창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기금부장)

l ·. l

l27



1. 서 론

헌재 정부의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북한의 대외개방화와 관런하여 우리의 경제적 대응에서도 우리민족

의 현실적 과제인 한반도의 통일달성이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여기서는 남북관계가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었는 현실적 특

수성과, 북한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등 외국과의 경제교

류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민족은 오巷 세월동안 단일민족국가를 이루어 왔음에도 민족의지와는

무관하게 강대국들의 정치적 협상에 의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우리민족에게 분단은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현실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향한 화해와 협력에 의한 남북간의 신뢰구축으로 단일민족으

로서의 부자연스러운 분단헌실과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유구한 전통올 계승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민족공동체 형성이 가능해질 젓으로 판단된다.

또한 낭북한이 민족공동체 형성과정을 거쳐 자주적연 노 력으로 통일에 이르

는 것은 민족장래의 발젼을 위한 우리민족의 주체적 의지와 역량을 확립하는

길임에 틀림없다 하戚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먼족온 남과 북으로 서로 대치하여 경쟁하였을 뿐만아

니라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는 등 쓰라런 민족역사롤 경험하였다.

납북대치관계의 지속으로 인한 민족역량의 낭비로는 군사, 정치, 외교적 대

치상환에서 발생하는 국방비 및 소모적 외교비용 등의 가시적인 비용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전쟁공포, 생활영역제약 그리고 국토개발 및 민족문화창달에 대

한 균형유지기회의 박탈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부담을 들 수 있울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온 상기한 바와 같은 민족역량소모와 관련한 제반문제

4 위 글온 
'

95년도 위촉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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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원적으로 해길함으로써 민족의 전억량合 인류의 보편적 가치추구름 통한

민족의 복리증진에 투려하이 민족1천킵各 누省 수 있게 된 깃이다.

세게는 달LA전·딛이 1시대를 맞아 지대와 대접보다는 촤해의, 협릭 · 교 류라

는 세로운 조 속에서 미래의 역사를 향히1 니-아가고 있음울 Y1안한 때 한반도

네에서의 남북데립관게 지속은 시대흐름에 역M하는 힌상이라고 합 수 있다.

특히 한반도는 지징학적 툭성으로 인하여 진락요충 또는 완충지데로서 1-A진

시데의 동북아 촤약고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 
-]한 

지리적 어건各 윈 하게 著

용할 떼 국제급 - 1美 Il(역의 중1]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취한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상촹하에서 닙'뷰한의 통일은 걸집핀 민족역량의 발양울 통해 세

게평화와 인류공엉에 E-리먼 의 칭·조적이고 적3적인 기여릅 더욱 유발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깃이디..

2. 경제적 대응의 기본방향

가. 경제교류 확대에 의한 북한의 개혁 · 개방 유도

통일은 V{족의 깅제적 복리증진 등을 가농케 하어 민족장래의 반진리 기틀

을 미-/하는 계기기· 되는 깃이 분t-짐하디- 曾 수 있으므로 이룰 성취하기 위한

반여긴 1戚 수용농럭合 성숙·강촤시거 Ll-가이· 할 것이다, 툭히 남북한이 서

로 직집 접촉할 기최를 가급적 밀이 깃·는 깃이 북한의 개헉 · 게방에 谷 영향合

미친 깃으로 판단되머, 아울리 이는 닙·뷰한간의 동질싱 최복各 통한 일어긴

싱<의 지름 J이 된 깃이다, 띠.라서 남한2 식-한의 데외개방녹 획패와 함께

닙·딕힌· J]]촉이 빈1;8히 일어날 d< 있도록 대북정책 추진애 모든 수단울 동71하

어야 한 짓이니-.

우리정부가 1 988넌 7월 7 1 C <17족지.존과 통일 · 1([1엉올 위한 투)飢선언」合

1但·표하고 이어 동<l [0월 7일에는 l 대1·1- 문지.교류에 V(한 지키」울 제졍 . 공

At함으로써 납뷰한간의 깅제교-7는 시직·되있으니., 제3국의 중개자룰 통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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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교류 형태로 주로 이루어졌다. 그 러나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1991년 9월 18일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

하고, t992년 2월 19일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협력에 관

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되자 위탁가공 교 역을 포함한 남북

한간의 직접 경제교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만 뵤아도 남북한간의 직접접촉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다.

특히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여 북한내에서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올 때 대북접촉을 통한 변화유도 효과는 상당히 骨 것으로 기대

되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경제지원도 우리재원이 주축일 경우 국제기구를 통

하지 않고 가급적 우리가 직접 북한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표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규모(승인기준)

(단위 : 毛달러)

자료 : 통일훤, 남북교류협력동향, 199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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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북한 깅제교2暑 통하이 북한이 지.본 의적 셍리를 제득하도복 하기 위해

서는 시헤적인 대북한 경 지원 1짠상은 겅계해야 할 대상이며 님·북한의 겅제

교 骨에시 상호실리의 추구가 우신되어야 한 것71 비-, 민간부 의 리극적인 억

할이 기대편다.

나. 산업구조 조정을 暴한 자원촬용의 효營성 제고

남북한의 산713/-조를 비교헤 보먼 북힌·은 -b-림이업 및 광입부문이 진체 겅

저]에서 치·지하는 비중이 남한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반먼, 서비스업의 비중은

남한의 짇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에시도 전체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은

납한에 비해 다소 닐에 기목되고 있으이, 최3 경공업제일 의의 엉향으로 경

공업부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반헤 중공업의 비중은 김·소하

는 방향으로 제조업부문 자체에서 산71구조 조정이 어나고 있다. 그리나 남

한의 깅공71과 중공업온 진제경제의 비중면에서 북한과는 반대 방향으로 웁

이는 헌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갑은 사싣晋울 종합헤 보먼 남북한의 산입구

조에.서 상호보완관계를 찾아 본 수 있을 깃이다.

<표 2> 남북한 산업구조 비교

. 具,. , 히 ·弔 ·弔 ·弔 ·弔
l t-, i , : l 2 : l 2 : l 說 l

XI-且 : 한국은헹 및 , [노 移/T 
" 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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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상호 보완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대

북한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한에서 사양산업에 속하는 의류제조 등 경공업부문과 선박해체업, 광물채굴

업 등과 같은 분야暑 북한으로 이전하면, 현재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경공

업부문의 활성화에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기왕에 이루어 놓은 중공

업부문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정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남북한간의 산업구조 조정은 북한의 저럼하면서도 양질인 노 동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산업발전에 이용할 수 있

게 함으로써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질 젓이다.

다. 통일비용의 절감

남북한의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외부의존보다는 자체기반을 중

심으로 하여 경제력울 향상시켰을 경우, 종국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남

북한 경제력 차이의 축소로 남한이 부담하게 될 통일비용이 그만큼 줄어 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경제가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스스

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 사회간접자본, 생산시설 및 기술수준이 매우 낙후되헉 있어,

이들의 수준향상을 위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하에서

북한이 남한을 제외한 여타국가와의 협력으로 사회간접자본 등의 공공재와 기

술분야에 투자하여 남북한간에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남북한이 통합 .

된 후에 상당한 비용소요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남한은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남북한의 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 당장 꾈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북한이 장래에 공동으로 이용할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재

는 물론,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에서 사양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등과 같은 제3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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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북한애 셍산기반을 이진하는 깃으로 가정헤 보떤, 이는 부한의 깅제력 향

상에도 기여함 수 있을 깃으로 셍]긱되며, 납북통합이 이루이진 후 제3국에시

북한지익으료L 제이진혜야 힐· 상촹에서 발셍하는 추가 비용부담도 먼할 수 있

을 것이다.

3. 간접적 대응방안

가. 우회교역 割 투자

-(최교%이란 제35'[을 겅-f하어 이루어지는 간접교역으로서 1980넌대 후

1균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후 주로 이융된 Ji 역'힝테이다.

제3국에시 힌지唱인合 실%하어 대북한 무자진출을 시도하거나, 국내기업

이 제3국 기7]과 합작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1-8·식 등이 우회투자에 속한다. 중

국. 베트남 등과 같이 아작까지 사최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 또는 구사최

주의권各 포함하여 북한과 관게가 친밀한 ) p기패 헌지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헌지법인이 북한에 저주1 진출하거나 힌지국 기업과 합작으로 진출할 수도 있

겠으미, 국내기업이 북한파 윈1판한 괸·계에 있는 <·r가의 기업파 힘-작으로 리접

북한에 {1춘하는 방법도 셍]각해 볼 수 있戚디·. 1우히 나진·선봉 자유겅제무역

지대파의 연계강촤차원에시 리시이지 위1헤주지역과 중국의 동꽈 3셩(요닝성,

길림성, 흑-芽강성)에의 진奇이 신중히 고리되이이< 탕 것이다.

나. 해외 건설사업 또는 현지 북한노동력 고용

해외긴설 J 지.원게1針시·9 또는 힌지기입에셔 저 ]하번서도 양질인 북한노

y럭을 12용함으로씨 기엽의 셍산성 향상과 A,p- l·의 1쇤촤/도暑 기합 수 있을

것이다.

님·헌에서 셔베리이· 지원게1펜'시·71 등윤 추진히.);r)서 핀X v w력울 11힌·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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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조달하는 방안과 같은 간접대응은 북한의 어려운 외환사정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면에서도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

어 남북한과 러시아간의 적절한 협상을 통하여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언다.

다. 국제기구 등의 대북지원 활성화

ADB, 세계은행 그리고 각종 유엔기구 등 국제기구들의 북한내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윈확대는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

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기구의 대북한 지원활성화에 재정보다는 직접접촉이

가능할 기능적 기여를 통해 북한이 남한과의 직접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자

각하도록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0EGO 국가들의 대북

한 진출에 대해서는 우리로서 경쟁적 시각에서 대처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국

가들의 북한 선점은 남북한의 효율적인 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4. 직접적 대응방안

가. 적접교역 및 투자

남북한의 직접교역과 투자 등 적점겪제교류의 증가는 북한 자체의 변화는

물론, 남북한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단계에서 경제

적 차원의 모든 대북교류는 직접교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직접교역으로는 물품의 직접 반출·입, 위탁가공 등이 이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직접투자진출의 경우, (주)대우의 남포공단내 경공업공장이 금넌말에

가동될 예정으로 있다. 대북한 투자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제기

된 바 있는 것으로는 금강산·설악산 공동개발, 두만강 개발 참여, 비무장지대

활용,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진출, 북한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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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다. 특히 니.진 · 선봉지대 기]밥 위한 우리 기업의 진출은 닙·북헌· 관게

게신에 기이할 젓으로 기대되므로 님'-%F한 겅협 시범사업의 차원에서 동 지대

에의 진춘을 장리하고, 장기적인 민족공동체긴싣의 치·원에서 동 지대 인프라

건설에 침여하는 빙·안을 모세하여야 하或다.

T 산업시설 개보수 및 기술 지원

북한은 산오]시설의 노후화로 산업진반의 )3산성이 1필어지고 있으머, 특히

에너지 부문은 더욱 큰 타걱을 입고 있는 젓요로 알려저 있다. 띠·라서 북한온

진산업분야에 대한 자본·기술·시설 통의 지원을 UNIDO 및 일본 동애 요칭

한 비· 있다.

더욱이 셍필풉 부족난을 헤길하기 위하이 겅공업 우신정케을 시헹하<il 있이

이 부문의 셍산시실 게보수와 관린한 외부의 자본과 기술지우1이 가장 촨영일

을 젓으로 보인다, 그러니. 1한이 이런 부문의 자뵨 및 기술적 지원을 통한

대북한 직접진출을 꾀하는 깃은 아리 어리운 실징이나, 국재기구暑 이용하어

우리의 진출合 이끌어 멜 수V 있을 짓이다.

다. 직접교류 營성촤暑 위한 제도마련

남북한교류의 본걱촤는 l' 남북기본힙·의서」의 네용을 제대로 실행에 舍길 수

있을 떼 가농할 것이지만, 리Y] 경제교류의 종진을 위해 가장 시로f히 해길되

어야 曾 기{<f 인 제도구축 등에 대하이 우신 산피보고자 한다.

남부한 교 억에서 게약 및 물품운송은 데체로 남북한간 직점 이루어지5L 있

으나 대骨項제는 아직도 · 3국을 통하이 처리되고 있어 직{교류 화대외. 거

레비용의 절갑을 위하여 데금省제의 리7]체널읍 남북한 쌍빵간에 갖추는 깃이

절대 퓔요한 단계라고 함 수 있다.

남북한간의 교억성격을 보아 대금걸제는 칭산개정을 통해 처리하는 젓이 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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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남북경협 추진 현황

· 정부는 1994년 11월 8일 핵과 경협을 분리하기로 선언하고, 11월 24

일 남북교류추진협의회에서 「납북경협처리규정」 등 세부적인 규정과 지

침을 마련하였음.

o 대북 투자타당성 조사 수준의 기업인 방북을 허용함에 따라 대우, 고합

을 포함해 LG, 짱용, 신원 등의 기업이 방북을 마根음.

· 최근 5월 17일에는 대우(주)의 협력사업을 승인하고, 협력사업자 신청

을 한 삼성(전화교환기 등 2개 사업), 쌍용(나진지역 컨벤션센타 건

립), 한화(폴리에스테르 관련사업), LG(TV조립), 태창(금강산 샘물사

업), 고합 등의 기엄중 고합에만 협력사업자 승인을 하였음.

'

· 
'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약 5백만달러 내외의 소규모 투자이며, 위탁가공

교역의 연장선장에 있거나 생펄품 생산과 관련된 시범적연 것들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울 두고 있음.

2. 대북 협력사업 승인의 의미

· 정부의 대북 협력사업 (자) 승인 조치는 지급까지 물물교환이나 위탁가

공교역 수준에 머물고 있던 남북경협을 합작투자, 대북 직접투자까

지 가능하도록 한 것임.
團

q

· 이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대북진출의 첫발걸음을 떼도록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Mt 위 굴은 
'

95년도 위촉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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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북 협력사업을 통한 겅협의 확대 방안

가. 북한의 입장

·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1상전을 시에 뵤장해 骨 수 있는 겅제징체파

협럭방식을 추3L힐' 깃으로 d단핌. 특히, 최3 경수且 주1싱· 괴A 시

볼 수 있둣이 납북괸·게에 있어서는 뎨외적 밍분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음을 주시헤야 할 임.

· 때문에 남북겅혀온 최소한 단기직으로는 북한의 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l- 영향율 극소촤시릴 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피어야

그 실힌 가능성이 크다3( 할 깃입.

나.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楫째, 정-IlL의 남넉-겅협에 데힌·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함.

· 지급까지 납북경힙욘 북한의 태도 따라 부침을 기骨하는 북한 주

V의 일방적인 3'L도라 합 수 있음. 즉, 우리가 경헙을 하대하고 싶

어도 부한이 관심 표IA合 하지 않으1곈 모든 게 유밍平실해지는 비

정싱시인 싱-쵱·의 인속이었음.

· 더욱이 이같이 3'L조는 우리 징부의 징깅연게라는 정리의지외. 맞불

려 방치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읍.

· 따라서 향후 남북헌·의 데叫와 경춰의 확내는 -(리측에시부터 징경

연게의 족&]1를 기합으로씨 기오1의 著昏에 VI·조1한 자-7를 부이하

는네서 부니 시 작되이야 할 깃오].

·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의 著성화 조 치논 미昏하지1<l· 매-7- 타당한 대

- 이라 할 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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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남북경협과 관런하여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지금까지 정부는 앞서 지적된 정경연계의 원칙에 입각, 북한 핵문

제의 타결 전망에 따라 경헙의 고삐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정책을

구사해景음.

· 이같은 정책의 결과는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북사업의 일관된

흐름을 끊어놓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음.

· 따라서 정부는 한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

기업이 일정한 전망하에 사엄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제공해

야 할 것임.

셋째, 남북경협의 추진 주체를 기업으로 하고 정부는 보조적인 입장을 견

지하는 역할 전환이 남북경협의 초반에는 바람직하다 할 것임.

· 기업을 경제적 동기에 따라 자유스럽고 창조적으로 움직일 수 았

게, 허가나 승인과 같은 각종 제약이나 제한을 과감히 풀어주는 정

책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임.

· 정부 차원의 남북대화가 여러 변수에 영향올 받기 때문에 항상 더

' 

디게 진행되어 온 것을 감안, 투자보장이나 이중과세, 그리고 신변

보장과 같은 정부 차원의 작업도 민간기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

름대로 북측의 보장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임. 
'

· 북한주민 접촉, 방북승인, 대북협력사업(자)승인 등 정부의 인허가

관련 법령을 정비,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몇가지 Guide Line만 제

시함으로써 정부가 일일이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식의

행정적 낭비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음.

넷째, 남북교역올 내국간 거래로 주장하듯, 대북 투자를 국내 투자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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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리 기 ]틀의 내뷰 平자에 대헤서는 이건이 좋지 않은 국내

AL단에 입주할 때 정세리요로 지원하는 깃과 같은 세제 · 금융상의

해이을 제공하거나, 깅우이] 따라서는 특벌빕음 징하여 세급 감1편

듕 각骨 인&y디브를 제시할 씰요도 있을 것임.

다섯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방식에 내한 제고기· 필요함.

· 과거 사최주의 국가와의 수교시 공하기로 慷딘 겅협자급의 예에

서 骨 수 있듯이, 협력기금은 본의 아니게 국네 기오]끼리의 과당경

을 유1참하는 측린이 있올 맡만 아니라, 기업이 정부에 과도히 의

존하리는 겅향을 조장하는 측뻔이 있음.

· 따라서 북 진춤 자급合 정부가 협릭기骨에서 직접 지우1하는 방인·

에)%·] 탈피, 보힘 헝테의 운됨-빙·시울 도입하는 깃이 비·림·직曾 짓임.

· 즉, 기업이 자신의 농릭과 각'종 싱책적 촨경을 김·안하이 투자를 길

정하2d- 사오]을 ·전게토록 해야 하이, 탄지 정부의 지원은 사업의 실

패시 보헉 차원에서 손실의 일부를 보호해주는 헝시으로 진환뙤어

야 할 깃임.

· 기왕에 조 성된 기급의 운용 방식의 1쇤촤가 딩·장 어렵다민, 7히을

과감히 닛-추이 자骨동윈이 비교직 융이한 데기7]보다는 중소기오1이

이 기骨合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7호를 게방하이야 할 짓

인.

다. 대기엄파 중소기업의 역哲 분담

여싯쩨. 대기업과 중소기엄의 진骨·7:1략을 각긱· 1펀도로 수71, 운영하는 %

안울 강/할 필요가 있음.

· 힌재 북한과 촬반히 전게되고 았는 위틱-가공 사업은 데기업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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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임.

· 섬유산업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위탁사업을 각종 노동집약적,

중저급의 기술분야 사업에도 확대시켜 중소기업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사업이나 북한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

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라. 인적·量적 교류의 확대

일곱째, 기업들로 하여근 북한에 가능한 많은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 성해 주는 젓도 바람직할 것임.

· 경수로 건설이나 나진·선봉지역의 진출 등은 물론 소규모의 사업에

도 가급적 많은 인력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차적

으로 남북교류와 경협의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나아가 인맥형성을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조금씩 유도해야 할 것임.

· 이같온 작업도 정부 차원보다는 민간기업이 북측과 자체적으로 협

상을 통해 해결토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여덟째, 북한내의 투자지역과 납한과의 각종
'

물자수송을 위한 해상은 물

론 육상 운송루트 개척을 집요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음.

I

o 예를 들면, 나진·선봉 지역의 항만, 도로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사

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이 사업을 고리로 하여 남북간의

물자수송루트를 개설하는 점에서 선으로 확대되는 경협 전략을 구

상해야 할 것임.

· 북한이 경수로 회담시 제기한 추가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단순한

지원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남북을 잇는 선, 나아가 북한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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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님·한울 언계할 수 있는 1핀으로의 접차적 확대 전라이 가능

할 것임.

· 이같온 l - 신-먼 叫대 ·진라은 정부 차원의 민감한 1촉보다는

기업 차원에시 -7오1성各 ·갖At 집요하게 제기함으로씨 실리릅 거둘

수 있을 것임,

D [. 진출 형태와 분야의 다양화

아홉쩨, 아리까지는 경협의 초기 한계이기 떼&에 진춥 분야와 ·):f모에 있

어 운다는 71장에서 조싶스71게 추진헤야 하는 게 당언할 지

모 름.

· 그-리나 소37-모의 平자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진출도 무모하지는 替

으리라 핀-단핌.

· 진출 형태도 단(한 위틱·가공에서 공징간 분오1, 동종상풉군에서 제

풉차힘화에 따른 분업 등의 방식으로 그 범위릅 확데시짇 수 있울

깃이며, 탁한의 일차윈 자재를 우리가 가공해주는 워틱-사입도 시도

해 볼 필요가 았음.

· 진춤 네各도 돈 되는 깃이면 어띤 깃이든 曾 수 있다는 북한의 기

뵨적 십리를 활용, 북한의 외화벌이라는 일차적인 요구1骨 충족시킬

수 있는 깃이면 어띤 것이든 제시해 본 핑요가 있을 것임. 를 骨

1핀, 뷰한산 농산몰의 가%t-, 게량사업, 괸·굉·사업의 대행. 북한 산71

시실의 게 · 보수, 북한이 제3국에서 번이는 사업에의 참어 등 다양

하다힐· 깃임.

바. 합작 방식의 유연성 확보

열1)1째, 힙·작平자 1 )]용의 분남 빙'식도 기존의 잊 데 및, 아니 l - (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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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북측은 현물 하는 식의 고 식적인 방법은 물론, 우리吟의 투자

대귤 확보 방안만 마련된다면 모든 것을 제공하고 북측은 외관상

Free Rider의 위치에 서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o 이를테면 인프라 분야에서 항만을 건설해 주고 몇십년 이용권을 행

사하는 즉, 투자의 대가에 따른 이권의 확보 방식도 가능할 것임.

사. 대북 진출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율 규제 방안 마련

열한번째, 앞서 지적되었듯이 국내기업간의 제살깎기 과당경쟁을 애방할

수 있는 만간차원의 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강

. 화시켜야 할 것임.

·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전경련에서 남북경협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위원회가 보다 팔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그 위원

회에 가입해야 할 것임.

·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하되, 일탈된

행위를 하였을 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향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못박아 기업이 스스로 자제할 추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함.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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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공개방과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상의 항로 개설문제

- 북한의 항공정책과 남북한 민항공 협력방안 -

이 영 혁

(한국항공대 교 수)

l ,. ... .... ..
l l

·. ···· ·……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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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항공정책 현황

가. 북한의 국내선 항공정책 현황

북한의 항공운송은 전체 수송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미미하다.

우선 항공기의 보유대수도 24대에 불과하고 대부분 구형 소련제 항공기들로

서 경제성과 안전성면에서 크게 낙후되어 있다. 항공운송은 크게 국내선 항공

과 국제선 항공으로 나누어지는데, 북한의 국내선 항공은 전체 국내 여객 및

화물운송에 있어서의 비중이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 북한의

주된 교통수단은 철도로서 1988년말 현재 수송분담률이 86%에 달하고 있으

며 도로는 22%, 해운이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국내교통에 있어서 항공의 비중이 미미한 것은 기본적으

로 북한에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국

내선 항공은 공군이 장악하여 군사적 목적과 공용목적 이외의 민간용 항공시

장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 북한의 국내선용 항공기로는 소련제 25인승 IL

- 2 가 주로 운항하고 있으며 조종사는 공군의 험역이나 예비군이 담당하고

있다.

나. 북한의 국제선 哲공循책 현황

북한의 국제선 항공은 평양으로부터 북경, 모스크 바, 하바로프스크, 베暑린,
된 I

소피아 등 5개 도시에 정기편 노 션이 개설되어 있으며, 주당 총 10편이 운항

되고 있다. 이외에 소수의 부정기 노 선을 포함하여 북한의 국제선 항공 운송

실적은 최대 연간 약 5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毛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같은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나 정치적 이유로

그와 같은 전략을 확실히 채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제선 항공얘

%k 위 귿은 
'

95년도 위촉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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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지 못할 짓으旦 네디· 보인다.

헌제 %경노선은 양국의 항공사기. 각각 자1·'[ 항공기를 )銳도로 운항하고 있

으나 펑양-모스크TIl-간은 리시이.축이 힝·공기블 운항하고 북한이 이를 공동으

로 이용하는 공동운항 힝대룰 취히·고 있다, 이들 정기노선외이) 동3'L·아프리카

. 중동지역에는 필요시 특벌기를 운항히·여 주로 북한의 당간J(나 공무원의 V

용 및 북한울 방문하는 외국인을 운송하고 있다. 한핀 최<골에는 핑양-북겅노

선도 
'항공수요의 

부족으로 고러항공의 취항項수가 2주 1회 또는 한단에 한번

으로 대폭 축소되고 있다고 한디·. 일본과는 나고야-펑잉0긴· 촤물차티펀이 개

설되어 송이버싯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이떼 운항항공기는 IL 76F 또는

TO 154F이머 연간 300톤 기·량 수송히·고 있다.

북한은 국가단위로 가입하는 국제%11간항공기구(ICAO)에 1977넌에 가입하

있으미, 항공사단위로 가입하는 국제힝·공운송협회(1ATA)에는 아직 가fr 하지

� 

않고 있다.

다. 북한의 항吾정책 담당자 현황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긴실교통부 항공5'f과 같온 조리인 민용항/국<Gen-

era l De par tment o f Civil Aviation o f 0PRK)이 공군산하에 있으며 Nation-

a l Flag Carrier인 고어항공(Air Kor yo )은 민용항공국과 같E 조직이며 관게

인문도1 동省하다. 민용향공국의 간부 및 이원온 거의 힌역 공군신뵨이며, 민

용'합공애 볶2한 주요 결정사항은 느·동당 중잉·위윈회에서 통제한다.

민용헝·공5f 국장(Director General)은 62세의 호1어 공군 중장인 김{L웅이

오랫동안 1길'LlL 있다. 민용항1곧<·'[ 부국장(Deputy Director General)은 권길

수, J]을용. 김창C-A-, 정학십-, 김芬신, )J봉힌 동이n], 이중 대외사업부를 밀고

있는 김창국( 53세의 호1억 공군 싱-죄·(데렁 >이다. 또 민용항공국의 ) F장(Di-

rec tor )으로는 게일남, 이동일, 죄용구, 이용근, 권길수 등이 있으미, 대외사

업부를 릴고 있는 게일님은 호1억 공군 7죄·(중唱)이더·,

l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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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용항공국의 전체 직원수는 약 500여병이며, 대외사업부에는 약 10여명의

해외근무 경험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2. 남북한간 민항공 협력방안

가. 낭북한간 항공粉 구성으1 필요성

남북한간 항공망구성의 필요성은 북한자체의 개방의 필연성에 따른 북한측

필요성과 납북한 교 류 및 경제협력시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국제분업에 의거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하

고 있다. 현재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티어 한계점에 와 있는 북한으로서도

종래의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철학에서 벗어나 중국처럼 경제에 한정된 개방

이 조만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그러나 개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항공과 같은 신속한 교통수단各 가지지 못할 경우 정치, 경제협력, 외교,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게 되어 결국 개방정책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또한 북한의 이러한 대외개방을 위한 항공운송의 개발은

남북한간 항공망 구성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이유는 첫

째, 북한요로부터 동남아 및 태평양지역으로 향한 국제항공로를 개설할 때 지

형상 남한의 영공통과가 최단거리이며 들째, 개방초기 외국항공사의 취항을

유치하기 힘든 북한으로서는 이미 많은 서방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 남한에 
.

대한 연계항공망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러한 북한측 입장으로 보아서 남북한간 항공망 구성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 인적 교 류 및 경제협력시에도 철도와 도로 등 지표교통은 제

반 시설의 개보수를 포함하여 보안의 유지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

문에 그렬게 쉽게 개설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항공교통은 별다른

보완조치없이 비교적 쉽게 개설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교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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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잎-서서 통일이진에 남북한간에 항공교통띵-부터 구싱해 놓는 것이 우신

수월합 昏더리 잉·딩·사자가 다 필요하기도 한 것이다.

최근의 납꽈관게의 진진은 이러한 남북간 교통망의 조 기 구성에 대한 가농

성을 YI-시헤 7고 있다. 1932넌 9월 체정된 남북간 경제교류협럭함의서 제3

조에서는 칠 
' 

t . 도로는 물론 해로의. 항꽁로의 게설을 규진하고 있다. 특히 항

공로부문에서는 깁포공'항과 순91骨항 사이의 지항공로 개설과 이에 핍요한 정

보교촨 및 기술헙력에 %l·의하있다. 그러나 리항로 개설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인·전보장, 관제이양지접, 휴전선지역 군사공역 방 등의 구체적 논점에 대한

언급이 似어, 납북한간 직향로의 게싣을 위해서는 이들 문제에 네한 세부적인

'합의기. 
신헹되어이( 한다.

북한이 우리나리.의.의 직항로 걔설에 선뜻 응省· 수 없는 가장 큰 이各는 무

엇보다도 직힝·로의 711설로 남한의 자본주의가 북한에 전파될 경우 부딪치기)

혐 y징일 독재체제 - 괴의 위험성 때분이다. 이는 최근의 겅수로힙싱-에서 북

한이 한국헝울 거부하고 있는 0 이유 가운대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

체제에 위거이 지 않는 법위내에서 분야省旦 남북한 항공협력이 우신 추진

되이야 한다.

나. 북한 영공개방정책과 이의 시사점

북한은 19949 12월22일운 기해 지.sf의 엉공을 게방한다는 발표暑 하있으

떠 1 995넌 
'1 
윌에는 국제항공업무통과험정에 가입하었다. 이같은 엉공게빙·방

침은 198] 년에)L 북한이 받표한 키이 있다. 당시 ICAO의장인 Dr. Kotaite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이 염공을 개빙'하는 대신 ICAO가 북한의 관제농럭 향

상을 위해 무싱-으로 교 육음 담당힐· 깃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emorandLlrn)

骨 결하였디.. 그리):C 당시 ICA0가 제안%t -동겅 - 북겅견- 한빈·도 苟단E 선

은 필양상공을 통과하는 깃으旦 뙤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안온 동복아 항공

시장에서 -Y-리니-리·의 위상올 저하시키고 항고L믿- 1合 저해한다는 한국정부의

1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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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반발에 부딪쳐 철회되고 말았다. 결국 ACAO는 동경 - 북경간 노 선의 서

울상공 통과를 주장하는 한국측 입장을 수용하여 타협안으로 동경-서울-평

양-북경 노 선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당사국은 아무도 但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북한의 영공개방 발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정기

항로를 개설함에 따라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한반도 힐단노선이 서울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착되어, 북한이 영원히 국제항공시장에서 아웃사이

더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북한이 속해 있는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통과하는 외국항공사는

러시아의 아에로플로트와 중국의 국제항공이 유일하다. 아에로플로트는 하바

로프스크-서울 항로에서 휴전선 상공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동해 먼바다에

서 평양 FIR로부터 한국의 대구 FIR로 넘어온다. 그러나 이 때 남북한간에

관제이양협정이 없으므로 통상 있는 FIR끼리의 관제 인계인수 절차는 飢다.

현재 동경과 북경을 연결하는 항로는 제주도 남단의 FIR 상의 Corridor를 이

용하는 우회루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교 통량이 많아 체증(Congestion)싱-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일본항공사들은 서울상공을 통과하는 동경 - 서울-북렵

노 선을 원하고 있다.

일본의 항공사들이 서울상공을 통과하는 직선항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

장 큰 제약요인은 중국 청도 ARTCC(Air Route
.

Traffic Control Center)의

관제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서울상공 통과요구를 거졀

할 이유는 없으며, 중국만 허락하면 동졍 - 서울-북경의 직항노선이 개설된

다. 
'

북한으로서는 일본의 동경 - 북경간 Traffic을 평양상공을 통과하도록 유치

하고 싶올 것이다. 그 이유는 이를 계기로 많은 외국항공사의 북한영공 통과

가 있을 경우 평양의 항공연결망이 좋아지기 매문이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간

에 공식수교가 맺어지지 않아 동경 - 평양간 직선항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

어 북쪽으로 우회루트를 사용해야 하므로 일본의 항공사들이 기피할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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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의 민항기 관제농럭과 항공안전에 대해서 왼·전히 믿을 수기· 엾다는 것

도 큰 이유이다.

따라서 북한이 영공을 개방한다 해도 납북한간 영공개방이 아난1 동시방향의

영공게방이므로 결국 동경 - 북겅간 직신항로의 제공언 , 서울-북경간 직항

로 의 게싣로 2이 북한영공을 통과헤야 할 이.y기· 일으므로 일뵨을 비롯한 시

방항공사들에게 아무린 럭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러시

아와 중국이 하고 있는 짓과 같은 영공통과且(괸제시설平자비 및 사용료)의

징수도 북한으로서는 불기·V할 짓이다.

국제항용업무통과협정에 가입히도 군사적 · 旦안상 · 안전상· 시설제약 및 관

능력상의 이유로 외국의 항공기가 지.s[의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게별국

가가 조치할 수 있으므로 제3C국 항AL사가 휴진신상꽁 통과룰 북한에 신칭해

도m 복한은 거질할 깃이다. 따라서 급)$ 북한의 엉공게빙' 발표가 납북관게의

진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꼿할 깃이다. 다만 급빈 북한의 영공개방 발표

의 긍징적인 측1한은 북한이 국제정세의 번촤에 따라 대외게방이 불가피함울

인식하고 잎'으로 항공부문에서도 좀 더 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회망을 7는 짐이다.

다. 남북한간 항공앙 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납한과 북한은 통일이전까지는 <·'[제직으로 볼 떼 미수교국의 관게에 불피·하

다. 따라서 남넉-한간의 항>망31-성 문 는 미수교국간의 항공교통망 구성에

대한 7]근1沙식을 따르지 않을 ·p 임다. 미수교국긴·의 항>망 31-싱방얀온 일차

적으로 긴곡]적인 ls-1%을 체텍헌· 후 나중에 직%]적인 방51]으로 )팜진시키는 방

빔이 좋다. 즉 1차적으로 제 국의 헌- 지짐올 중계지로 하이 L-1 지조1合 운항

하]j- 있는 양국의 항공편各 상호 연길하이 이케이나 화불을 인데운·송하기 시

작한 후, 2차적으로 미수교국긴·의 힝·공기7]이 민간차원에서 싱-무기정合 체징

히·211 정](의 승인舍 인어 잉2·f간 직힝V신合 개설히-It 직접 항공기를 운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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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법과 병행하여 남북한간

항공망 구성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준비조치가 몇가지 필요하다.

1 ) 단계적 접근방법

남·북· 일 · 중의 4개국 연계노선의 개발

이 방안은 현재 남북한간 항공교통에서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남북한과 일본·중국 4개국간에 민간항공기가 상호 취항함으로써 남북한간에

간접적으로 항공교통망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 항공사들

은 서울-북경 등을 정기운항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 항공사들은 평양-북

경을 정기운항하고 있고, 일본과 충국 항공사들은 동경 - 북경 등의 일중 정기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납북한간 항공교통은 서울-북경-평양

노 선이나 또는 북한 고려항공의 동경-평양간 차터편을 이용한 서울-동경 -

평양노선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4개국 연계노선은 현재 남북한간에 가능한 유일한 항공연결망으로

서. 만약 앞으로 북한과 일본이 정식 수교하면 서울-동경 - 평양 또는 서울

- 북경 - 평양을 잇는 연계정기편 항공의 이용이 가능하여 남북한간 항공교통

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다. 특히 북한이 국교 정상화 이전에 평 - 동졍간 정

기항공노선의 개설을 제안하고 있어 앞으로 동경이 남북한간 항공교통의 중계

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항공사간 중계지 이용 3각 공동운항 
.

이 방안온 북경 또는 동경을 중계지로 이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위의 방안

과 같으나, 남북한 항공사가 단순히 연결운항(inter1ining)만 하는 것이 아니

라 공동운항(Joint Operation)이나 코드공유(Code Sharin g )暑 통해 사실상

자사항공기가 최종목적지까지 운항하논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다.

이러한 중계지를 이용한 삼각노선合 설정할 때 지리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연결지점은 중국의 대련과 일본의 니이가타이다. 이 平 지점을 서울-평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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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게지점으로 이용히·빈 운항시간이 탈과 2시간이먼 되므로 앞으且 납북한간,

북한-일본간 관게가 1敍·진하먼 심각하게 고리헤 볼만한 대안이 될 수 있合

)이다.

차터편 및 공동운항 땅식에 의한 남북직힝-노선 계설

만약 남낙한 직항노신이 개심된다면 님'북한 항공사들의 독자적인 상호 취항

에 앞서서 남-}]-한 항공사들의 공동운항 방식에 의한 취항이, 노 후항공기로 겅

젱력이 일는 항공기업울 보各한 북한에 주는 충걱을 얼마간 骨이는 Is·안이 된

수 있合 젓이다. 특히 3·제신애 있어서는 骨회t-, 구소린, 동구는 서울울 춥발지

로 하이 평양올 경유하는 노 선으로 운영하고, 일본T, 동남아, 미주, /주는 펑

양을 둘1짠지旦 하고 서물各 경유하는 선을 co-리한 수 있다. 1/J·약 인요할 경

A-는 남북한 항7L사긴 직%]sl인 공y운항을 피하고 상호간 완층역'힘을 위해

외1·r함꽁사를 포함한 3사 공동운힝·체제도 211려헤 볼 수 短다.

또한 납뀨리항노신이 개설되1;a 정기핀 운항애 앞서서 남북한의 주요헹사시

단체참가지·骨에 대한 차티펀 운항을 상호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깃이 비-管직하

다. 이러한 
'협릭방식은 

과거 86 아시아게임과 88올림 때 우리나라기. 중국 및

3L소린 동과의 관게를 게선할 떼 1응이 省용되었다. 또한 남꽈한 항공사들의

상호취항 원칙1간 합의된다먼 헌재의 상-헤노선치7:] 징기성 차E-Id 운항을 촬성

촤하는 방안이 爭음 것이다.

남북직항노1'1의 힝·공로는 상당기간 2 L진신의 통과는 어러울 것으%L 에吟됨

따리· 시해싱-合 우최하는 루1<를 Il말헤야 힘 깃이다.

북한의 개1-9-도시에 데한 화들차티펀 운항

뷰한은 최3 UNDl'와의 후]리舍 통한 7만찬지피 게할애 많은 인의를 보이

고 있디-. 특히 이 개1솬게리의 있卷으57'L 니-진 · 신봉항울 두민·깅·지역의 중국 . 러

시아 · 북한의 촤·불운송율 위한 대외창5'l't로 게방하고 있다. 이미 중국의 동1퀴

3성으(L부터 -7-리니-라로 수31되는 tAP 화물이 위리나라 신빅·애 의헤 선%L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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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부산· 인毛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물량이 많아지고

고가화물이 증가하毛 헌재의 중국-한국간 항공화물처럼 화물차터 항공편이

서울-선봉지역 노 선에서 개설필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선봉지역과 같은 북한의 개방도시는 물론 서울-평양간 화물차

터로도 발 될 수 있을 젓이다. 남북한간 직항노선의 개설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사람을 통해 북한으로 전파되는 것을 북한이 겁내

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화물전용편의 운항이라면 북한에 미치는 위협이 적

으므로 북한이 좀더 쉽게 응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화물차터편의 운항을 먼저

제안하는 것도 남북한간 민항공 협력을 위한 하나의 좋은 방안일 것이다.

2 ) 남북한간 항공電 구성을 위한 준비조치

남북한간 항공망구성을 위한 준비조치로서는 i) 항공사간 연대운송협정의

체결을 통한 연대운송체제의 확립, ii) 총대리점협정의 체결을 통한 상호판매

협조체제의 구축, i粉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항공로(Airvlfays)의 셜정, iv) 제

3국 항공사의 남북한 영공통과 허용 등의 방안이 있다.

남북한간 항공관계의 개선방안중 가장 쉽고 초기적인 방안은 국적항공사와

고려항공간에 연대운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대운송체제를 구축하는 방

안으로서는 두 항공사간에 직접 연대운송협정 (Bilateral Interline Traffic

A greemen t)울 체결하는 방법과, 북한의 고려항공이 1ATA의 다항공사간 연

대운송협정(Multilateral Interline Traffic Agreement)에 가입함으로써 자동

적으로 양항공사간 연대운송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남북한 항공사간 총대리점 (General Sales A gent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연대운송체제의 구축에서 한걸음 진보한 상호

협조방안이다. 즉 남북한 항공사들이 서로를 자사의 총대리점으로 지명하면

상대방 항공사에게 관할지역내에서의 자사의 영업대리권을 부여하게 되고, 발

권기능, 여1약기능온 물론 상대방 항공사의 마크 낄 로고를 전영업장에 부착해

주어야 하므로 민간차원에서의 남북한 교 류에 큰 진척合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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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필요한 에비조치는 남북한간 항공로의 설징이다, ICAO는 전세게

의 공익을 구분하어 비헹신보[/-(FIR)를 실치하고 있는데, 남북한에는 각지·

다른 대구 니행징보구와 毛양 비M징보구가 실치되이 있다, 힌재의 국제항공

질서는 이러 의 비헹·정보구릅 봉파하는 항공로는 관런국들의 합의하에

ICA0기. 지징하V록 히.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 항공로의 실정애는 직항로

의 겅-F 남북한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주번국과의 인게노신의 겅우에

는 낟북한간 합의는 붙-邑 $5f, 일본 능 주번국가들과의 협의히페 ICAO의

항공로지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개의 관 공악에 걸친 항i로를 항공기

가 안전하게 비행한 7 있기 위해서는 항공판제에 판한 기술 헙의가 필요하

다. 항宅우1조시설과 통신시설各 싱-호 인唱하는 남북한간 힝·공로통신조 이

5L성되어이· 하는 깃이다.

이러한 예비조치를 거친 후 남북한 항공사들의 상호 취항 이진에 제3긍[ 항

공사들이 이미 설정핀 항공로릅 Iq-라 납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단게가 또 낌요할 깃이다. 힌재 아에로풀로트항공이 서울-모스크바, 서

울-하1·J로프스3- 운항시 남북한영공을 동시통과하고 있으나, 이는 g부한긴·

에 설정핀 힝·공且룰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또 관제의 이양15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짐에서 그 성걱이 다르다.

3. 요약 및 정책제인

북한의 고<昏시섭과 운송산업이 진반적으로 다 닉-후되어 있지만, 특히 북한

의 항7교통1'g-은 항공기의 ) (족과 노 후촤, 민긴·항공수요의 ) >L족, 꽁'항시실의

1(-족 동으로 데0히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럼애도 불3L하고 힝·꽁교兮은

지표교통 비해 시설보왼·문·제니- 보인·%if제, 연LL의 뮤한주민에 미치는 영항

등이 )q·대직으로 키이 잎으로 뵨 적인 남북한긴 인적 교1(시 주종 J,t통수모<

이 된 가2-성이 높디·. 또한 북한]L 대외개 방올 봉한 깅제성장정피이 볼가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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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국제항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절 수밖에 飯고, 이 경우 지형상 또는

외국항공사와의 연계의 편리성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납한을 연결하는 남북한

항공교통망의 구성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한간 항

공교통망 구성은 남북한간 관계개선의 선봉장, 또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로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X성이 높다고 블 수 있다. 
.

남북한간 항공교통망 구성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남북한이 미수교국의 성

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간항공사 차원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본격적인 항공망 구축에 앞서 펄요한 준비조치로서는 i) 항공사간

연대운송협정의 체결을 통한 연대운송체제의 확립, ii) 총대리점협정의 체결을

통한 상호판매 1조체제의 구축, iiv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항공로(Airways)

의 설정, iv) 제3국 항공사의 남북한 영공통과 허용 등의 방안이 있다. 또한

남북한 항공로의 개설을 위해서는 남북한간 운항항공기 안전보장문제가 분명

히 타결되어야 하며, 관제이양지점에 대한 합의와 완제통신시설의 연계, 휴전

선지역 군사공역의 개방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항공교통망 구성의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i) 남·북 · 일 · 중의 4개

국 연계노선의 개발, ii) 남북항공사간 중계지 이용 3각 공동운항, iio 공동운

항 방식에 의한 남북직항 노 선 개설, iv) 북한의 개방도시에 대한 화물차터편

운항 등의 방안이 있다. 이중 i)은 현재 남북한간 항공교통의 유일한 수단으

로서 활용되고 있는 방안으로서, 남북한의 관계가 호전되고 일북한간 정식수

교 가 이루어지면 북경과 동경을 중계지로 하여 한층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다. ii)는 i)의 연계노선에서 남북한 항콩사가 공동운항을 하자는 안이며, 
'

ii0은 이러한 연계노선상의 공동운항을 남북한간 직항노선으로 발전시키자는

안이다. 또한 iv )는 북한의 선봉지역, 나아가서는 평양에 대한 화물차터편 운

항을 추진하자는 안으로서 이들 방안 모두 남북통일 또는 남북한 항공협정의

체결에 의한 남북한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상호취항에 앞서서 우선 민간항공사

차원에서의 대화를 통해 접근 가능한 대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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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항공교통망 7싱문제는 이타 남북핀계가 다 그g리하듯이 징부의 일

관퍼고 통일된 정책이 없이는 볼가농할 짓이다. 그고]나 그럽에도 불구하고 정

치외교적인 젱%1吾을 &월하이 우선 민긴·항·곰사 차원에서의 협력관게 구축이

선헹됨 수 있음울 인지하고 이애 대한 정부의 지윈이 필요한 짓으旦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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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동 관련 결제방식
필요조치 검토

- 남북한 경제교류에 따른 자금결제 방안-

윤 종 모

(한국외환은행 조사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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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하거나, 국내업체가 해외에

지사(Paper Cc.)를 설립하여 북한곽 거래를 하는 간접교역방식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그러나 향후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교역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물자교류에 따른 자금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는 대금결제방법의 결정이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먼저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가장 주요한 자금결제

수단이 될 청산계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l ), 그 다음 청산계정 이외의 결제구

좌( E ) 및 일반은행에 의한 구좌개설(屋)과 자본거래의 결제방법(IV)을 간

단히 살펴 본 후, 자급결제방법의 결정에 있어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V )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l. 청산결제

청산결제란 국가간에 외화나 금을 주고 받지 않고 국가간 통상 및 지불협정 
.

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로 상대방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상품을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화폐로 계산하고 그것을 구좌를 통하여 청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청산결제는 양국간에 쌍무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兮무적 청산제도 : E-

latera) Clearin g Sys tem), 여러 국가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다자간 청산

제도 : Multilateral Clearin g System) 여기서는 쌍무적 청산결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청산결제를 위한 협정체결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하여야 한 
'

다.

i 위 글은 
'

95년도 위촉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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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산결제 은행

청산구죄-(Clearin Accouno룰 게실 · 운엉하는 칭산결제은행은 주로 해당

국의 중앙c헹이 되미, 북한의 청산길제은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촤국 무

억은행」이다.

나. 청산결제통화

칭산금에을 표시할 결제통촤의 신정에는 다음파 같은 방뱁이 있다.

· 협정당사국의 통촤 중 서 하나를 선정하는 방법

· 양 당사국의 통촤를 동시에 사용하되 염정에 의하여 환융을 고 정시키

는 1싱법

· 지]3국의 통촤를 71징하는 방법. 사최주의국가간 는 r 데체 루불」

('fransfer-RubIe)이 사용되었으나, 자본주의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서는 달러 · 미-르크·엔 등 대환성 통화를 선징할 수도 있다.

님'닉:한간의 청산걸제통촤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온 방안이 있을 수

있다.

1 ) 제3의 통화暑 창普하는 방안

과거 동서可간의 「청신·단위J(Verrechnungseinheit : VE) 처 럴 제3의 통화

(가질 : 2k(러C원])을 창출하어 님'북힌· 교 익시1%l- 한정하여 기레통화료시 사용

하는 방법이다.

이 방141의 장짐으로논 님'북긴·교억이 IT거 로 인진되기 위한 정딩·싱 j (이

가 용이하[i(-, 결 통촤 11징에 있어서 남1%P간의 ·정치리 중립성各 유지할 수

있다는 접이다.

닌·접으로는 제3의 통촤외. 님·넉-힌· 통최.간의 환율을 김정하기가 이 1다는 집

이디-. 과거 W-서8의 깅-( VE가 헝식적으<L<.y ·제3의 게산단위있으니-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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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서독 tOM-IVE로 환율이 결정됨으로써 서독화폐가 결제통화의 역

할을 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남한의 B浮-1고려「원」으로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남한의 원촤가 서독 DM 처럼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태

환성이 부족하고,

둘째, 북한이 남한 Iw-1고려「원」의 환율을 정치적인 이유에서 받아들이

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 ) 남한「원」 또는 북한「원」의 하나를 청산통화로 하는 방안

이 방범은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남북한의 「원」화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태환성이

없기 때문에 청산시 받은 상대방의 화폐(특히 낱한이 북한의 원촤暑 청산대

가로 받을 경우)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3) 경화를 사용하는 방안

U導, GM, 풍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이 가능한 경화(Hard Currency)

를 청산통화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남북한 화폐간의 환율을 칙접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飯으며, 정치

적으로도 양측이 받아들이는 데 별 문제가 엾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첫째, 외화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이 청산차액을 경화로 지

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둘째, 국제적으로 남북한간의 거래를 내국 
'

거래로 주장하기 위한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 여러가지 방안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제 (3)의 경화를 사

용하는 방법 (특히 U rn 를 청산결제통화로 하는 방법)이 정치 · 경제적인 면에

서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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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산항목의 법위

청산결제 데상에 양국간의 모吾 지급거래 (무억거래 · 자본기래 · 이전기레)를

포骨힐· 젓인지, 아니면 J/역기래만 포함할 짓인지, 또는 무역기래 중 일부만

칭산거레 데상으로 할 깃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F한은 원칙적으로 무억협징에 근기하여 l 쌩하는 상품대굼 및 상풉이동과

괸·런된 비용율 청산걸제의 지불데상으로 5)l-정하고 있으며, 7익이외의 결제기

래에서 발A{되논 체권·체무는 정부간에 따로 맷은 r 비무%지불헙정」에 기초

하어 상호상쇄 걸제한디·. )g·쇄되지 못한 나머지 급액에 데해시는 그 금액을

무억거래骨에으로 환산하어 무억갈제릅 위한 지불헙정 빔위안에서 최종적으

로 청신·한다.

라. 청산잔고의 허용한도(Swing>

청산결제에 있이서는 무억거레의 특성)A 특정한 청산項제일에 양국의 채권

· 체무暑 일치시키는 깃이 사실상 거의 볼가h-하므로 대부분의 경-F 칭산결제

시전에서 헙정당사자의 일빙'이 체권 1는 체무를 깆·게 된다. 따라서 칭산협정

체길시 일정한도의 채무허용범위, 즉 l 스윙」(Swing)을 섣정하어야 한다.

일반이으로 Swing 한도내의 체)라에 대헤서는 이자가 직용되지 輪지만, 한

도를 1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지·骨 게산한q.. 그리고 Swing 한도릅 심하

게 초파하는 무역불Vi헝 싱돼기. 지속되1꾄 수奇초과국은 체권초과액이 Swing

한도 이내로 줆이들 까지 채)/t·'(으로의 상풉수춥을 중단하는 등의 무억정첵

시 수단合 취하게 된다,

마. 청산결제 시기 및 방법

청신-결저]는 대]y If ] <1 단위로 행헤지며, 청신·잔액의 지규은 통상 省제일%L

) [L벼 3게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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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잔액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청산협정에서 정한 결제통화로 지급하는 방범

· 일정한 상품으로 보상하는 방법

· 경화(Ha,rd Currency)로 지급하는 방법

바, 기타

그 외에 청산협정에는 온행간의 실무적인 기장처리 방법, 결제통화와 관련

한 환율변경시의 처리방법, 청산협정의 종료방법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청산결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卷 청산계정인출통보

1수 출 국 청 산 은 행 1 1수 입 국 청 산 은 행 1

, / ty,
$ 청산결제 2N

卷 1 I rn l 恭

수 1 1 수 1 수
출 1 1 출 1 입
대 1 1 대 1 대
금 1 1 금 1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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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卯 수奇자와 수입지. 사이에 수會입기래게 약이 체걸되먼, 수입자는

거래 A을 통하여 
"

국네통촤"로 수7]대3을 청산은행 입骨한

다.

倦-T 骨자는 상품공骨과 -%시에, 서류를 針추어 거레은행을 통하어

수춥대큼지합을 의뢰한디·.

恭-齒 수츱국청산은행은 수춥자에게 대금을 
"

국내통촤"로 지팝히-고, 헤

딩·금의올 수입국칭산은'햄의 구죄.에시 
"

결제통화"로 차기(Debit)

한 다음 싱-대방은헹에 차)/)기 재 통보(Debit Not,ice)暑 한다.

岳 양국의 중앙은헹은 칭 산질제 인에 채권·채무엑을 산정한 다읍 해

당급액을 청 산71정에 따라 질제헌·다.

이 러한 청산項 에는 다음과 간은 장단접 이 있다.

- 장점

· 우1 칙적으로 외촨名 보유하지 않](도 무억거래가 가2-하다.

· 무억 거 래가 국가간 협정에 의 하이 叫실히 보장된다.

· Swing을 통하어 채7'l·체무의 걸제룰 Il·게 할 수 있다.

· 구상무역(Counteru·ade)의 힝태 ·중 칭 산거레는 대응구메기리f

(CounLer{lurchase)나 바디 기레(BflrLer) 방식뵤다 상풉의 Y주가

광7]위 하·게 징해지므로 구3] 싱-품의 선비폭이 tI이 질 수 있디..

· 칭 신·걸제는 71 직 으로 국기.긴· 
'신정에 

의 하이 이 루어지기 때문

특히 사최주의5'f가의 경-F ) - 역게이 수로1 1길 통제 가 용이 하다.

· 칭산길제가 양국의 청신·걸제2-헹(주로 중잉-은62 )간에 만 이7이지

며, 국내거레와 국제 기 룰 분리 할 수 있기 때(에 사최주의국기.의

경t- <·r내겅제에 네힌· 해 외V개-티의 잉 힝·울 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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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양국간 무역거래는 Swin g 한도내에서만 일시 적으로 채권.채무가

성 립되므로 결국 일방의 수출능력에 따라 제한될 수 밖에 없다.

o 쌍무간 청산결제에 의하여 발생 하는 채권은 상대방 국가의 물품수

입에만 사용되며, 원칙적으로 제3국의 물픔수입에는 사용할 수 없

다.

o 양국에 설치된 청산결제은행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o 특히 자본주의국가의 경우 정부 또는 청산은행이 주체가 되어 수

출자와 수입자를 적절히 조절하여 균형교역금액에 접근하는 것은

어 렵다.

o 청산협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상대 방이 당초 협정에

의한 방법(예컨대 경화지급 또는 추가물품공급 등)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독일의 경우 청산계정은 서독언방은행(Deutsche Bundesbank)과 동득

국가은행(Staatsban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 pu blik)에 각각 설

치되玆으며, 거래대상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의 청산구좌가 개

설되었다.

- 물품거래
a

· 구좌명 : 하부구좌 1/2(Unterkonto l /2)

· 구좌번호 : 504 02871

· 주 : 원래는 구좌가 주요물품의 거래를 위 한 Unterkonto 1(구좌번

호 : 10/4001)과 기타 물품의 거래를 위한 Unterkonto 2 (구좌

번호 : 10 /4002)로 니-뉘어 져 있었으나 1975넌부터 하나의 구좌

Unterkonto 1/2로 통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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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거래

· 구죄.명 : 하부3'l-죄- 3(Unterkonto 3)

· 구좌1핀호 : 504 02873

· 주 : 주로 운임, 특허료, 실게비, 수수료 등 서비스관린 거래와 기타

깅제교류에 관한 기본헙정에 30되지 않은 거래의 결제에 이

됨.

- 이전거레

· 구죄·1검 : r u」게징 (KonLo 0)

· 구좌번호 : 504 02874

· 주 : 동서독 이산가족간 셍 苟·비지급, 개 인간 1게싱·금(상헤 및 손해

싱-금)지-tr 동에 이 구좌를 이용힘·.

( %It 창고)

· 임가공기래대금은 붑풉기레에 관한 청산구좌·<Unterkonto 1/2)暑

통하여 걸제

· 위탁판매 나 중게무역에 괸·한 수수료 兮온 서비스거래에 관한 청산

구죄·(Untsrkonto 3)普 통하여 걸제

· 동시%간의 물자 1짖 용역·기래에 대해서는 벌침 <동서독 물骨교억

절차>칠·조

2. 청산계정 이외의 결제구좌 설치

정상적인 상거 래 이 외의 자급길제를 위 하이 청 산5'(죄.외.는 별도의 3%

좌가 필요하다. h일의 경 - F 동 국가은헹 이 서독 ·1 방은행 서 <마且크

(DM)촤로 If시돈1 특 13%죄.인 l" s 」 구죄-(Konto S)릅 실치하있다. 이 구

죄-외· 청 산7좌의 치·이 7]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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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산구좌는 동서독 중앙은행이 서로 상대방은행에 구좌를 설치하

는 테 비하여 「Konto S」는 동독국가은행만이 서독언방온행에 구

좌를 가지며,

吾째, 청산계정의 계산단위는 특정화폐가 아닌 「청산단위」(Verrechnung-

se inheit : VE)인데 반하여 「Konto S 」의 계산단위는 서독화폐인

DM인 점이다.

이 구좌에의 입금은 서독정부가 동독정부에 지급하는 자근(예 : 서독 -

과 서베를린을 잇는 고속도로 사용료, 동독의 정치범석방 대가로 서독이

지급하는 정치자금 든) 또는 동독중앙은행의 자체자금으로 할 수 있으

며, 이 구좌로부터의 출금은 동독이 서독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에만 허용되었다(e]] 컨대 청산구좌의 부채액이 Swin g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이 구좌로부터 이체하여 부족자금을 보충할 수 있음).

남북한의 경우도 향후 남한이 중국 또는 러시아와 교류하기 위하여

북한의 도로 또는 철도를 사용할 때,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할 때 등에

는 북한에 시설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 상적인 상

거래 이외의 자금을 결제할 수 있는 별도의 구좌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3. 일반은행에의 구좌설치 띨 헌금 반출입

앞에서 언급한 구좌들은 모두 중앙은행에 설치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

일반주민이 상대국 일반은행에 구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가 있게 된다.

예컨대 연락사무소 직원 또는 상사주재원들의 생활자금 입출금을 위해

서는 개인 또는 법 인 명의로 상대국 은행에 구좌를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은행의 구좌개설 뿐만 아니라 여행의 경우 휴대할 수 있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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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표, 카드 의 시·용한도 및 방법에 핀·한 규징도 있어야 한다,

이의. 같은 입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납하한의 일 반은헹간에 업무

범정(코레쇼게 약)이 체정되이야 한다(아래 5. 참조).

4. 자본거래

자본기래리. 함은 힌급 또는 신용(Credit)울 (주7 장기적으i ) 제공하

는 것을 말한다, 이 러한 자본거래에는 骨폼기래에 관린한 것과 단순히

자금만 제공하는 젓의 두 종-7가 있다.

가. 물품거래에 따른 자금제공

시설제와 권·은 자본재거 레 는 통)s- 공급게 약 및 거래대금지급 기간이

1넌을 초과한다. 독일의 경 7- 이와 같은 장기거래게 약시에는 수출자가

물풉울 공if한 후 거 레은행으5<부리 대금을 미리 지骨빌-고 수3J자는 지

급기일에 데급 T< 이 ·자를 지끼의 거4은헹울 통하어 송3힐· 수 있도복

하있다. 물본 이때 지·금의 이동은 거 계 이7체걸시 지정 한 청산구최-骨 통

하도록 하있다.

이외. 김·은 공급자에 의헌· 신용공여는 자뽄재거래에만 적용피있으머,

소비재 거래예 는 리용시 지 않았디·. 또한 금이이 잎징액 이 상(애 : DMl벡

만)일 경우 수奇자기· 서독기d]1은헹으로-l/니 대骨舍 n] 리 반을 수 있기

위해서는 동독온행 이 l'행한 지i·'f보증시骨 제骨하V록 하었다.

남북한의 징t 애도 지·본제 거 와 관린헤서는 위피- 같은 1앙1/l으<L 신

용을 공여 한 수 있도록 하여이· 할 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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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자금 제공

동서독의 경우 물품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자금 제공(예 : 시중온

행에 의한 현금차관 제공)은 금지되었다. 예외적으로 동독의 외환사정이

좋지 않았던 1983년과 1984년에 각각 OMIC억의 현금차관을 제공하였

을 뿐이다. 차관제공은 서독의 시중은행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동독

무역은헹 이 룩셈부르크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

를 취하였으며, 차관금액에 대해서는 서독 정부가 전액 지급보증하였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민간베이스에 의한 차판을 금지할 것인가를 결정

하여야 하며, 민간은행에 의한 차관제공을 허용한다고 하더 라도 대금회

수에 판한 남북한간의 상호보장협정 등은 사전에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5. 요약 및 조치사항

가. 남북간 경제교류에 관한 기본割정체결(정부)

남북간 정상적인 경제교류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독일의 「베를린협정」

과 같온 경제교류에 관한 기본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나. 청산계정설치(중앙은행)

경제교류에 관한 기본협정이 체결되면 이에 따른 자금이동을 관리하 .

기 위하여 청산게정 이 설치되어야 한다. 청산계정 설치에 관한 원칙적

합의는 경제교류에 관한 기본계 약에 명시되어야 하며(정부), 청산계정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세부지 침은 중앙은행간의 별도 협정으로 정하여

야 한다(중앙은행).

청산계정은 중앙은행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며, 구좌는 여 러개 가 설

치 밀 수 있다(여1 : 독일의 경우 Unterkonto 1/2, Unterkont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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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통촤는 제3의 통화 또는 님'북한 통화 중의 하나를 선테하는 4보

다 미 달러로 하는 젓이 비-람서 히.다.

다. 기타 협정체결 및 割산계정설치(初부, 중앙은행)

기본직인 -A-거래(물품 및 용억거래) 이 외의 사항(에 : 가족간 송금, 체

재비, 어헹경비, 매)2-급지급 등)에 판해서는 필요시마다 1필도의 헙정올

체결헤야 하며(정부), 이에 따르 ·자급걸제를 위한 칭 산구좌를 설치헤야

한다(에 : 독인의 Konto U). 또한 묄요시 칭산구리· 이외의 구좌V 실치

하여야 한다(예 : 독일의 Konto S).

라- 민갼경제교류의 허용여부(정부)

동서독의 겅-F 모든 기 에 따른 자급결제는 r 베룰린헙징」 또는 기타

개 별헙정에 <그거하여 청산계정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이는 X시독간의

겅제교류기· 다른 국기·와의 일반적 인 경제교류와는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전부가 통제하기 위힌· 깃이었다. 따라서 동서

%간의 게벌기업 또는 게인에 의한 리접거래는 히용되었지만 자금걸제

는 반드시 칭신·구좌를 통하도록 하었으며, 일반 시중은헹간의 자금이동

도 금지되었다.

납뷰한간에도 71지 적으로는 기5본협정 및 기타 개 별협정에 의 하여 겅

제교류 및 자급이동이 이루이지는 깃이 바람피 하다. 그 러 나 어기에는 다

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칫 ,
11한이 단기긴·내에 겅제교류애 관한 기본협정 내지 기타 헙정체

길에 하지 않各 기.y싱 이 있다.

骨쩨, 실사 기뵨협 정이 채길된다고 하디 라도 청 산게징 을 통한 자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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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는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개별기업들이 기본협정의 규

정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예 : 현재와 같이 제3국의 현지법

인 등을 통하여 북한과 직접거래를 함).

셋째,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경제구조하에서 모든 거래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물론 이 경우

독일처 럼 대부분의 거래를 자동승인대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실

무상의 복잡성은 줄일 수 있을 젓임).

따라서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I

첫째, 기본협정체결이 이루어지지 딸을 경우 계속 현재와 같이 제3국

을 통한 물자 및 자본이동(간접교역)만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기업 또는 개인의 직 접적인 거래와 결제 (직 접교역)를 허용

할 것인가(이 경우 자금결제는 남븍한의 일반은행간 개별 업무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함)2

둘째, 기본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도 독일과 같이 모든 거래를 청산계정

을 통하여 결제할 것인가, 또는 정상적인 상거래(물자 및 용역

거래)만 청산계정을 통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거래나 상

거래 이외의 자금이동(예 : 개인간 송금·체재비 · 상속·증여 등)은

일반은행을 통하여 직접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민
된

간은행에 의한 상업차관 제공을 허용할 것인가
w

셋째, 기업이 기본협정의 규정을 회피할 경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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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민간은循간의 자금이동(일반은循)

경제교류(뭅자 및 용억기래 · 내북한투자 등), 안직교류(문촤·체육·학술

· 친지 방문 등), 기 니. 거레(소액송금·촨진 통)에 따른 자금이동을 청산계

정에 의 하지 않고 민간E헹合 통하여 결제하又자 할 깅우 는 V 가지

방법이 있다.

첫쩨, 제 국(헹을 경유하는 방11]

남북한은행 이 재3국은행(에 : 미국의 Citibank 또는 중국의 6ank

o f China)에 각·긱' 구죄-暑 개설하고 이 온행을 통하여 자骨을 이

체시키는 방)h이다. 에 킨대 남한의 기 ] 또는 개인이 거래온행

에 송2울 의뢰하먼, 남한의 은헹은 제3<·[은행에 구좌이체븝 통

하이 북한은행 에 대급을 송금할 깃을 지시 하고, 제3국온헹은 구

죄-이채와 동시에 북한은헹애 송d통지룰 하<9, 북한온헹은 수취

인에 게 대骨各 지骨하는 방법이다.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

차에 의 하여 71무가 처 리巷디·(아레 그 립 침·조).

[ 1 [ i
團

L
1 [

·o
둘쩨, 남북한 /62 상호긴·에 c/죄.暑 걔신하어 5 접 자2各 주고 빈-는

1칭·I])i, 이 깅 - 7-에는 남-%l-한 2 SI 이 직 주] 3M-이체 닐 송骨통지를

l·1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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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경우와 같이 남북한 일반은행간에 자금이체 또는 업무협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코레스계 약(Correspondent Agreement : 환거래계.약

이 라고도 함)을 체결하여야 한다. 코레스계 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의 서명 (Signature), 자금이체 나 중요문서의 작성

등에 사용될 암호(Test Ke y ), 취급할 거래의 종류, 기타 신용공여시 한

도나 수수료율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 환한다.

따라서 청'산계정울 통하지 않고 민간은행울 통하여 자금을 결제하고

자 省 경우에는 남북한 은행간의 개별적 코 레스계 약 체결이 필요하다

(시중은행). 이 경우 초기에는 모든 은행에 코레스계 약을 허용하는 것보

다 남북교류관련 구좌의 효율적 관리, 은행간 과당경쟁 방지, 기 업에 의

한 관계규정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전국 규모의 시중은행 중에서 하나

를 선택하여 북한은행과 코 레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정부).

자금결제에 있어서 제3국의 온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결제통화가 외화

(Urn, DM, 못 등)가 되어야 되므로 별문제가 없으나, 남북한 민간은행간

직접결제를 허용할 경우에는 결제통화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도 결제통

화를 경화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남북한의 통화를 그대로 송금

내지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이러한 환율문제는 남북한 은행간 결제 뿐만 아니 라 특히 민간인의

왕래가 빈번해 질 경우 상대 방 지역에서의 여행경비 또는 체재비 환전시

은행창구에서도 적용되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 한 사전연구가 있어 야 한

다(중앙은행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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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수로공급에 Cq-른 자금이동

향후 겅수로공骨이 시 작필 겅E- 자금길제는 다음과 같은 헝 로 이루

어질 것으로 예상한 수 있디·,

T 경수로궝[급

'

·

,

컨소시움 B·국 1
"
'

…
l

,

‥‥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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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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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공하면, KEDO는 지정은행에 자금관리를 위탁하여 물품 또는 용역

공급에 따라 자금을 결제할 것이다.

KEDO의 자금관리은행울 어느 은행으로 할 것인가는 KED0가 결정하

게 될 것이지만, 거래은행은 공급자가 누구냐에 따라 남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온행 이 될 것이다.

특히 자금관리은행 또는 거래은행이 남한은행일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서의 자재조달, 기술자의 체재경비지급, 북한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의 무를 효율 으로 하 위하 공사지역 의 점 치 및 남북한은

행간 코레스계 약체결 등이 필요할 것이다.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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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n > 서측에서 동독으로의 물품공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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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서독공급업자와 동독구입자간에 계약을 체결함.

卷 동독구입자는 승인기관으로부터 「대금지급승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서독공급업자에게 송부함.

주) 대금지骨승인서 대신 신용장(Letter o f Credit : L/C)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대금지급승인서와 신용장의 차이점은 전자가 정부
된

기관에 의하여 발급받는 반면 후자는 은행이 지급울 보증하는

증서(신용장)를 발급한다는 점잎.

卷 서독공급업자는 먼저 공급상품이 일반허가 대상품목인지暑 확인하고,

공급상품이 일반허가 대상품목에 속할 경우에는 卷과 0 의 과정을

거치지 않음.

다만 공급신청서틀 작성하여 연 방공업경제청(Bundesamt fuer

Gewerbliche Wirtschaft)에 신고하고, 물품송장을 작성하여 그 중 세

관제출용과 함께 운송기관에 교부함.
.

주) 대부분은 물품이 일반허가 대상품목에 속하며, 주요 원자재나 고

도의 정밀기계 등 일부 품목만 개 별허가 대상임.

만일 공급상품이 개별허가 대상품목일 경우에는 물품송장교부신청서

와 계약서를 해당 주정부 승인기관에 제출하여 개별인가를 받아야

함.

m 승인기관으로부터 공급거래가 인가되면 공급승인서 가 교부되는데 이

暑 통상 물품송장(Warenbeg1eitschein)이라 함.

卷 서독공급업자가 승인기관으로부터 교부된 물품송장 중 세관제출용과 
'

상품첨부용을 상품과 함께 운송기관에 교부하면, 운송기관이 세판제

출용은 서독서] 관에 제출하고 상품첨부용온 통관확인을 받은 후 동독

세관을 경유하여 동독구입업자에게 상품과 함께 인도함.

卷 서독세관은 운송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물품송장에 공급상품이 통관절

차를 거쳐 동독으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다시 서독연방통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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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으로 송](함.

岳 서독7:1방봉게청 온 세관으로부디 접수된 물풉송장合 통게목직으로 사

용한 후 다시 언 방공업겅제 칭으<t 이관함.

卷 동독구입업자는 거래은宅을 경-R 하여 동독국가은행에 물품대금을 입

금함.

% 동독국기·F행 3L7]입자로J/터 S]금巷 불품대굼各 해당 청산구죄.에

기장하고 모]급증(Ost-WBSt Zahlungsbe]eg)各 서독9방으로 송부함.

(豫 서독연 방은행은 동%국기·은행]으로부티 접수된 입급증에 의거 물풉대

을 해 당 청산게 정에서 인各히·여, 공급71자에게 거레은헹을 친유하

이 대금을 지2함과 동시에 입5조증 사뵌 1부를 언방공ii겅제청으로

송J(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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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서독구2업자와 骨독공3업자간에 게 약을 체 省함.

卷 구입상품이 일1괸·히가 대상풉목일 겅우에는 卷 외. 卷 의 과징을 기치

지 않음. 다만 구3]신고서를 2통 작성하이 1통은 언 방공7]경제청에

신고용으로 제魯하고, 1통은 동독공V ]지펴1게 송부함(주 : 대부분의

품목이 일반허가 디1싱-풉목에 속합).

만일 구입상풉이 게벌허가 대 상풉목일 겅우에는 구8]숭인서교부신칭

을 해당 주정부 y인기관에 출하여 구입히가플 일이야 합.

卷 숭인기관으로부더 거4가 인가되1긴 C 구입숭인서」(동독의 대급지급y

인서에 해당한)가 교부됨.

7) 구8]승인서 대신 신용장을 송부하는 짓V 가능함(구입품목이 개

省허가 대싱-일 겅우 눈 신용징·을 개섭하기 전에 숭인기관으로

부터 허가를 만아야 싱·),

伯 서독구오]업 자는 송인기tI·으로부너 교 부된 구모1숭인서暑 동독공급업

자에게 송부함. 동시에 c/-입2품이 운송기 관各 통해 서독세괸으로 반

71되기 진에 구입신고서 또는 구입송인서 사본各 서독세관에 제骨함.

恭 동독공급럽자는 운송기판名 昏3]l 물풉名 물품송장과 함께 동M세곳1

을 경-7하여 서독으로 %AL함.

卷 서독세괸·은 구입상품이 7괸질차를 거쳐 서독으로 반입된 사실울 확

인한 후 서독구 ,1 자기- 제춥한 3벼]숭인서 사본읍 언 방통게칭으로 송

J (함,

서독인 방통계 칭은 새관으/,(-l/f·1 주]수 l 구3]승인서 사받을 통게목적

으로 사- - 한 후 다시 3>1 방공업경지1청으로 이관함.

卷 서독구3] 우] 지.는 거레온헹合 깅유하이 서%언 방온弔에 물품데금合 71

급힘',

卷 서독인방은햄 은 구3[1업 지.j;L부리 입금된 불풉데금을 해 당 칭 산게정에

기 장하고 데骨지<f통지서(Ost.-WesL Zah}un gs be]eg )를 동%국기.은宅으

르·t송부함.

41 서 독언 방은헹은 대큐지s-f 지서 사본 [ 부骨 인 방공3]징제 칭으로 4·

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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